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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기간 2017년 04월 ~ 2017년 10월(7개월)

핵심단어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표적장기, 수탁기관

연구과제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구

1. 연구배경

  1997년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시작된 이후 법률과 임상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서 실무지침 수정이 거듭되었다. 또한 특검관련 관련 법률과 임상기준의 지속적 변

화,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의 축적 등으로 실무지침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전문가적 합의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표

적장기 선정기준제시,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 논의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

요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작업장 관리의 부적절함을 평가하고, 인체 노출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 사용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있다. 이들 지표는 특수건강진단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규모나 수탁기관실태 등 현황파악이 구체적으

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관리 방안 역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수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표적장기 선정기준 및 분류틀 마련 필요성

   - 현행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기준과 근거를 구체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적장기 결정의 방법론적 타당성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제시함. 

   - 현행 하나의 표적장기로 묶여 있는 ‘눈, 피부, 비강, 인두’를 ‘눈’과 ‘피부 및 점막’

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피부 및 점막’질환에 대한 특검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기타

악구강계 역시 치과계로 명칭변경을 제안하는 등 보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

장기 전반에 대한 재분류 필요가 있음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변경, 추가 및 삭제 등 수정 의견 제시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특수건강진단의 목적

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감시체계(surveillance)의 역할과 의학적 확진

(definite diagnosis)이라는 목적이 혼재되어있어, 진단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특히

발암성 인자와 관련하여서 표적장기 선정대상 질환인지의 여부, 암의 경우 검사항목의

타당성과 관련한 난점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음. 또한 2차 검사항목(필요시 등)으로

규정되어 개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실제 현장과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제시함.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에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현실 적용가능성이 현저히 떨

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객담세포검사, 혈중카복시헤모글로빈(호기중 일산화탄소) 등의

삭제를 권고함. 또한 소음성 난청관련 순음청력검사시기를 현재의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타당성을 일정수준 유지한 채 현실 적용가능성

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을 권고함

   - 기타 심혈관계 검사에서 LDL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콜레스테롤(계산값); 

비뇨기계 검사에서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등 계산

값 추가와 소변단백질(현, 단백뇨정량), 소변크레아티닌(현, 크레아티닌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현, 크레아티닌) 등 명칭변경, 그리고 표적장기별 이학적 검사 일부 추가

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소변 및 혈액 등을 이용한 반복 검사의 타당성, 그리고 직업성 암 발견에 있어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용성, 그리고 관련된 추가 제도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이번 검사항목 개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의 직접적 대상은 없었으며, 반복검사를

도입할 경우 요구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예를 현실적 난점과 함께 제시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 2015년 기준, 수탁분석기관의 분석비율이 절반을 넘은 55%에 달하고, 이중

3개 전문수탁기관이 67%를 차지함. 외부 수탁기관 인력, 장비, 정도관리 등에

해당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토론을 위한 초안을 제시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정도관리에서 지정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의 경우 참

여율이 현저히 떨어져, 수탁분석기관 그리고 자체분석기관 모두 분석을 하는

경우, 정도관리에 참여를 필수적으로 할 것을 권고함.

   - 기타 질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필요성이 제기됨.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향후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방법론적 추가 연구를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개선하여

효율적 시행을 강화하도록 한다.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1. 본 연구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표적장기 및 검사항목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법

규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본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

련법규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달성하고, 산업보건전반과 유기

적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구체화한다.

  ○ 활 용

표적장기 선정기준, 검사항목의 타당성,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제도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 실무적으로는 특수건

강진단 검사항목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함. 기타 수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생물학적 노출지

표검사와 관련한 질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김정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용림

    ▪ ☎ 052) 7030 842

    ▪ E-mail herhand@kosha.or.kr



차 례

I. 연구배경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목표 ······································································································ 3

II. 연구 방법 및 내용 ···········································4

III. 연구결과 및 고찰 ············································7

  1. 실무지침 개정 ···························································································· 7

   1) 눈, 피부, 비강 인두 ··············································································· 7

    (1) 유해인자별 눈, 피부, 비강, 인두의 표적장기 ···························· 7

    (2)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 검사항목 ································· 20

    (3) 눈, 피부, 비강 인두 제안 ······························································ 33

   2) 이비인후계 ··························································································· 40

    (1) 유해인자별 이비인후계 표적장기 ················································· 40

    (2) 표적장기 “이비인후”의 검사항목 ·················································· 42



    (3) 이비인후계 제안 ············································································· 48

   3) 신경계 ····································································································· 51

    (1)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 ····························································· 51

    (2) 검토사항 ····························································································· 54

    (3) 신경계 검사항목 ··············································································· 58

    (4) 신경계 제안 ······················································································· 70

4) 악구강계 ····································································································· 71

   (1)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 ······························································· 71

    (2) 치과계 검토사항 ··············································································· 72

    (3) 치과계 제안 ······················································································· 73

5) 비뇨기계 ····································································································· 79

   (1) 유해인자별 비뇨기계 표적장기 ······················································· 79

   (2) 표적장기 비뇨기계 검사항목 ··························································· 86

   (3) 비뇨기계 제안 ····················································································· 92

6) 심혈관계 ····································································································· 98

   (1) 유해인자별 심혈관계 표적장기 ······················································· 98

   (2) 표적장기 심혈관계 검사항목 ························································ 104

   (3) 심혈관계 제안 ·················································································· 109

7)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 111

   (1) 유해인자별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 ·················· 111

   (2) 표적장기별 검사항목 ······································································ 122

   (3)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제안 ················································ 135

8) 조혈기계 ·································································································· 139

   (1) 유해인자별 조혈기계 표적장기 ···················································· 139

   (2) 2012년 연구에서 지적된 불일치 항목 ······································· 141



   (3)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 항목의 반복검사(재검사) ·················· 141

   (4) 결론 ···································································································· 142

   (5) 조혈기계 제안 ·················································································· 143

9) 호흡기계 ·································································································· 144

   (1) 유해인자별 호흡기계의 표적장기 ·············································· 144

   (2) 표적장기 호흡기계 검사 항목 ······················································ 149

   (3)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 160

10)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연구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162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 162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 164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 선정기준 ···························· 165

    (4) 야간작업 제안 ················································································ 166

    (5)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 169

11) 기타: 일산화탄소 생물학적 표지자 검사 ······································· 176

  

2. 규제영향 비용편익 분석 ········································································· 183

   1)  서론 ···································································································· 183

   2) 이론적 배경 ························································································ 183

    (1) 비용 ·································································································· 183

    (2) 편익의 종류 ···················································································· 184

    (3) 규제비용과 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 186

    (4)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 187

    (5)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수정에 따른 또 다른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189

    (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행 법령 ················································ 191

   3) 결론 ······································································································ 194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 194

    (2) 특이도를 높이는 방향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수정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예) ·················································································· 196

    (3) 반복검사 사례의 경우, 검사항목 개정시 추가되는 규제의

       내용 ····································································································· 196

    (4) 반복검사 사례의 경우, 검사항목 개정시 추가되는 규제의 필요

성 또는 당위성 ·················································································· 197

    (5) 제언 ·································································································· 199

  3.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 201

   1) BEI 수탁기관 기준 ············································································ 201

    (1) 연구 목적 ························································································ 201

    (2) 연구내용 및 범위 ·········································································· 202

    (3) 연구결과 ·························································································· 204

    (4) 고찰 및 결론 ·················································································· 221

   2)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검사의 노출기준 비교 ·························· 234

IV. 결론 및 제언 ···············································239



V. 참고문헌 ······················································241



표 차 례

< 표1.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 “눈, 피부,

비강, 인두”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 7

< 표1.2 > 유기화합물의 군별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 ··········· 11

< 표1.3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 ········ 21

< 표1.4 > 표적장기 눈에 대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 27

< 표1.5 > 표적장기 피부에 대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 30

< 표1.6 > 표적장기 비강 및 인두에 대한 제안되는 개정검사항목 ····· 32

< 표1.7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32

< 표1.8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34

< 표1.9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현실적 수행가능성에 문

제가 있는 검사항목 ····································································· 35

< 표2.1 > 금속류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 ··························· 41

< 표2.2 > 표적장기 “귀”에서 제안하는 검사항목 ··································· 45

< 표2.3 > 표적장기 “귀”에서 제안하는 검사항목 ··································· 49

< 표3.1 > 김건형 등(2012)연구결과를 반영한“신경계”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 51

< 표3.2 > 유해인자별 신경계 표적장기 개선 제안 ································· 52

< 표3.3 > 유해인자별 신경계 표적장기 검토사항 ··································· 55

< 표4.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악구강계”의 표적장기 71

< 표5.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비뇨기계”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 79

< 표5.2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 81

< 표5.3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유해인자 ··································· 85

< 표5.4 > 임상진료지침의 콩팥기능의 평가 제안1 ································· 86

< 표5.5 > 만성콩팥병의 단계별 분류 ························································· 86

< 표5.6 > 혈청 크레아티닌을 이용한 사구체여과율(GFR) 계산법 ····· 87

< 표5.7 > 임상진료지침의 단백뇨 평가 제안(질병관리본부, 2013) ····· 87

< 표5.8 > 임상진료지침에서 참고한 문헌의 근거수준 분류 ················· 88

< 표5.9 > 임상진료지침에의 권고수준 ······················································· 88

< 표5.10 > 국내외 진료지침에 다른 단백뇨 중증도 구분 기준 ··········· 89

< 표5.11 > 사구체여과율과 단백뇨 중증도에 따른 추적검사 주기 ····· 90

< 표5.12 >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ACR) 계산법 ···························· 90

< 표5.13 > 1차 검사 단백뇨 유소견 시 2차 검사항목 현행화 제안 ··· 92

< 표5.14 > 소변세포병리검사의 판정 ························································· 93

< 표5.15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제안 ································· 95

< 표5.16 > 1차 검사 혈뇨 유소견 시 향후 고려할 수 있는 2차 검사항목 · 97

< 표6.1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 ················································· 98

< 표6.2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유해인자 ································· 101

< 표6.3 >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가능 유해인자들 ··························· 102

< 표6.4 > 메트헤모글로빈 농도에 따른 임상증상 ································· 103

< 표6.5 > 임상진료지침의 이상지질혈증의 평가 제안 ························· 104

< 표6.6 > 임상진료지침에서 참고한 문헌의 근거수준 분류 ··············· 105

< 표6.7 > 임상진료지침에의 권고수준 ····················································· 105

< 표6.8 > 위험도 분류에 따른 LDL-C 및 Non-HDL-C의 목표치 ·· 106

< 표6.9 > LDL-C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 ················································ 107



< 표6.10 > 이차성 고혈압과 표적장기 손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 ··· 108

< 표6.11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수정 ······························· 109

< 표7.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 “간담도

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 111

< 표7.2 >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검토 사항 113

< 표7.3 > 현행 간담도계 1차 및 2차 검사항목 ····································· 122

< 표7.4 > 표적장기 간담도계에 대한 제안되는 개정 검사항목 ········· 123

< 표7.5 > 검사항목별 반감기 ····································································· 126

< 표7.6 > 현행 생식계 1차 및 2차 검사항목 ········································· 130

< 표7.7 > 표적장기 생식계에 대한 제안되는 개정 검사항목 ············· 131

< 표7.8 > 현행 근골격계 1차 및 2차 검사항목 ····································· 133

< 표7.9 > 표적장기“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 136

< 표8.1 > ‘조혈기계’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 139

< 표8.2 > ‘조혈기계’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2 ················· 140

< 표9.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 “눈, 피부,

비강, 인두”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 144

< 표9.2 > 유기화합물의 그룹별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호흡

기) ································································································ 146

< 표9.3 > 금속류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호흡기) ············ 147

< 표9.4 > 분진, 가스 및 물리적인자의 성질과 그 건강장해(호흡기) 148

< 표9.5 > 객담세포검사의 판정 ································································· 150

< 표9.6 > 객담세포검사와 관련한 주요 연구 요약 ······························· 154

< 표9.7 > 호흡기계 항목 검사 삭제가 필요한 유해인자 ····················· 158

< 표9.8 > 호흡기계 수정된 검사항목 예시 ············································· 161



< 표10.1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노출평가 문진표 ··························· 163

< 표10.2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 164

< 표10.3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 167

< 표10.4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항목 선정기준 ··············· 168

< 표10.5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판 ··········· 171

< 표11.1 > 일산화탄소와 관련한 주요 연구 요약 ································· 179

< 표15.1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제안 ······························· 194

< 표15.2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제안 ······························· 194

< 표18.1 > 연구목표와 내용 ······································································· 203

< 표18.2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항목 및 정도관리실시 항목 205

< 표18.3 > 최근 특수건강진기관 지정 현황 및 분석실 운영 현황 ··· 207

< 표18.4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2015) ·········· 208

< 표18.5 >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유기/무기 구분, 2015) ····· 209

< 표18.6 >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1차/2차 구분, 2015) ········· 209

< 표18.7 >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세부, 2015) ························· 210

< 표18.8 > 수탁기관의 수탁분석과 자체분석건수비교(2015) ·············· 211

< 표18.9 > 분석 정도관리 참여 현황(항목별 2015, 2016) ··················· 212

< 표18.10 > 정도관리에 참여한 기관에서 분석된 건수 ······················· 214

< 표18.11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수탁분석 법적 근거 · 216

< 표18.12 > 수탁분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연혁 ····· 217

< 표18.13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중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관

련 항목 ···················································································· 219

< 표18.14 >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지침 관련 조항 ··················· 220

< 표18.15 > 정도관리 참여율을 높일 경우 예상 ··································· 223

< 표18.16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검사실 인증 평가 문항 ··················· 233



< 표19.1 >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검사 1차 항목 BEI와 TLV 차이 ····236

< 표19.2 >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검사 2차 항목 BEI와 TLV 차이 ····237



그 림 차 례

< 그림2.1 > 청력보호구 착용자의 소음노출시간에 따른 청력역치 ····· 47

< 그림2.2 > 청력보호구 미착용자의 소음노출시간에 따른 청력역치 · 48

< 그림4.1 > 치아부식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들의 상호작용 ················· 76

< 그림7.1 > 간기능 효소 수준(AST/ALT level)에 따른 알고리즘 127

< 그림7.2 > 간기능 효소 수준(AST/ALT level) 중등도 상승 평가 128

< 그림7.3 > 간기능 효소 수준(AST/ALT level) 고도 상승 평가 ···· 129



Ⅰ.연구배경…1

I. 연구배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행 특수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medical screening) 혹은 감시(surv

eillance)와 일부 확진을 고려한 진단검사(diagnosis)가 혼재된 형태임. 이에 따

라 기존 특수건강진단 제도에서, 1차 항목은 대개 주로 유해인자 노출 파악과

질병 조기발견이라는 감시체계의 성격으로 생물학적 지표(biological markers),

문진과 간단한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2차 항목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초

음파, CT, 신경행동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임상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음. 그러나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선택목적과 각 검사항목의 타당

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지 않음.

○ 현재의 이러한 검사항목은 표적장기별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1997년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시작된 이후, 1999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 발행, 2

009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8종이 추가를 반영한 두 번째 개정판, 201

0년 표적장기별 개념을 적용한 세 번째 개정판, 2013년 야간작업 항목을 추가

한 네 번째 개정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법률변화와 임상기준의 변화에 따

른 수정이 거듭됨. 그러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2016년

에 수정된 기중노출기준 등을 반영한 생물학적 노출지표(Biological Exposure I

ndices, BEIs) 기준변화의 반영과 기타 최신 임상가이드라인과 관련 지식 등을

반영한 지속적 개선요구 됨.

○ 특히,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중 임상가이드라인이나 최신 의학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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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토하여 특수건강진단 검사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누락되었

거나, 불필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

러한 검사에 소요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낭비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한 항목

의 삭제와 대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필수 항목 이외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검사 기준값이 최근

변경된 작업환경 노출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조정도

함께 고려하여 건강영향을 바탕으로 현실화가 필요함. 유해요인 항목으로서 야

간작업 역시 항목검토가 역시 필요함. 야간작업 관련 노출평가 문진표의 수정,

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방(HDL)/트리글리세라이드”와 “혈압 측정” 등을 최신진

료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정 검토가 필요함.

○ 작업장 측정과 개선이 미비할 때 활용되는, 생물학적 지표 검사의 중요성

은 노출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표검사들이 외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도관리 등을 위해

서는 수탁규모, 수탁 및 분석 인력의 교육과 관리현황, 그리고 특검관련 생체시

료의 정도관리 현황 파악 등이 필요함. 특히, 분석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

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최종적으로 본 연구성과와 기존 연구성과 중 미반영된 부분 등을 바탕으

로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전문가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련 법, 규정과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

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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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기존 표적장기별 검사항목 등 최신 임상지견을 검토하고, 이들 검사의 특수

건강진단에 활용가능성을 점검한다. 더불어 유해인자별 표적장기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야간노동 등 일부 유해인자와 관련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중심으로

○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최근 동향 조사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 등을 최신 임상지견을 검토하고,

- 해당 검사방법의 활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성격

에 맞는지 일부 알아보고

- 새로운 검사 항목의 추가 및 기존 항목의 삭제와 수정 등 의견을 제시한

다.

○ 특수건강진단 현실화 대상 항목의 건강진단 실태 조사

- 삭제 및 첨가 등 현실화 대상을 선정하고,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실태 조

사를 진행한다.

○ 특수건강진단 현실화 대상 항목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안 작성

- 본 연구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나 미반영된 내용들을 점검하여 개

선안을 제시한다.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 수탁실태와 수탁기관 현황을 파악한다.

- 현행 정도관리제도와 관련된 일부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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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작성

- 현행화 대상 검사를 선정하고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을

한다

II. 연구 방법 및 내용

○ 전체적인 연구 방법과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기존 실무지침에 관하

여 연구진 내부에서 일차 검토 하고, 이후 특수검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무지

침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관련 표적

장기와 관련한 최신 임상지침 및 관련 교과서 등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표적장기(혹은 해당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을 최신 국내외 문헌

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 2015년도에 발표된 폐암검진 권고안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폐암선별

검사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하도록 권고함

표적장기(혹은 해당질환) 검사항목 선정을 위한 의학적 주요 검토 문헌

표적장기(혹은 해당질환)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최근 5년간 Pubmed, MEDLINE, EMBASE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 제 5판. 범문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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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을 위한 독성학적 주요 검토 문헌

기존 연구 활용

김건형 등(산보연 2012)이 연구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

장해 편람 개발’을 활용

최신 교과서 일부 검토. 1. 직업환경의학 한글판(2014) 2. Ladou(2014)

3. Casarett & Doull's Toxicology(2013) 4. Goldfrank’s Toxicologic

Emergencies(2014) 등을 중심으로 표적장기 여부를 검토한다.

○ 특수건강진단 실무경험 전문의 의견수렴

- 표적 장기별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실화 검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불

필요 및 의학적 근거가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검사항목을 파악한다.

연구진 회의, 온라인 의견수렴, 외부자문단 등

○ 최근 변화된 관련 법률-고시 등 검토

- 관련 규정 검토

특히 과거, 그리고 현행 규정 중 중점적으로 살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

100조제4항 관련)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시행 2016.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2016.6.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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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94호, 2015.9.25.,

일부개정]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시행 2016.8.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2016.8.22.,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16.4.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016.4.6., 일부개정]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 [고

용노동부고시 제2017-2호, 2017.1.2.,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시행 2014.2.25.] [고용노동

부예규 제66호, 2014.2.25.,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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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유기화합

물 32

메틸 에틸

케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

의하여 진찰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

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에틸

케톤(작업 종료 시 채취)

유기화합

물 40

2-부톡시에

탄올아세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실무지침 개정

1) 눈, 피부, 비강 인두

(1) 유해인자별 눈, 피부, 비강, 인두의 표적장기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였

다. 해당 연구결과를 반영한 “눈, 피부, 비강, 인두”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1.1 >

< 표1.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   

“눈, 피부, 비강, 인두”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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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에틸

렌 글리콜

모 노 부 틸

에테르 아

세테이트)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

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

지티피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

의하여 진찰

④ 피부: 관련 증상 문진

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

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

적 검사

④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유기화합

물 43

1-브로모프

로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

하여 진찰

②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

율, 망상적혈구 수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

적 검사

②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

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

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유기화합

물 67

2,3-에폭시

-1-프로판

올 (글리시

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

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

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

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유기화합

물 73

이 소 아 밀

알코올(이

소펜틸 알

코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

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

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

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유기화합

물 94

1,2 ,3-트리

클로로프로

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

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

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

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

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

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가스 2 브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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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

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

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

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브롬이온 검

사

가스 6 아황산가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

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

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가스 8 오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안과진찰,

비강 및 인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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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건형 등(2012)의 연구 결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표

적장기 설정의 문제점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는 유해인자 메틸에틸케톤의 경우 “눈, 피부, 비

강, 인두”중 “피부”만을 표적장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2016) 130쪽에서는 급성 건강영향으로 안구 자극증상, 피부 자극을 언급하

고 있고,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독성학 정보 (toxnet)의 에서는 “High concent

ration ... are irritating to the eyes, nose, and throat.” “Irritates the eyes and

the respiratory tract.”로 “눈, 피부, 비강, 인두” 모두에서 자극증상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유해인자 오존의 경우 “눈, 피부, 비강, 인두” 중 “눈,

비강, 인두”만을 표적장기로 제시하고 있으나 toxnet에서는 “Irritation - eye, n

ose, throat, skin” “Gas irritates the upper respiratory system strongly”로 “눈,

피부, 비강, 인두” 모두에서 자극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메틸에틸

케톤과 오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해인자별 건강장해를 연구한 김건형 등

(2012)의 연구의 지적과는 별도로, 유해인자별 표적장기의 오류가 존재하고 최

신 독성학 정보가 미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건형 등(2012) 연구

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최신 독성학 연구결과의 업데이트와 포괄적이

고 체계적인 문헌검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주기적이면서 체계적인 근거

중심 고찰을 통한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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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분류

분류
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 건강장해
적정배치

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 고피부
점막
자극

중추
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
기
독성

기타
독성

탄

화

수

소

지방족

탄화수

소

유기
화합물
-105

n-hexane(hex

ane)
155 △ △

다발

성신

경염

말초신경

이상
BEI:2,5-hexanedione

유기
화합물
-106

Heptane 6.1kPa ○ ○

유기
화합물
-15

Diethylene

triamine
0.37 ◎

유기
화합물
-67

2,3-epoxy-1-

propa-nol
0.9 ○ ○

유기
화합물
-38

1,3-butadiene 1,840 △ ○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

소의

혼합물

유기
화합물
-1

Gasoline
250-

400
△

여러 용제(주로 지방

족탄화수소)의 혼합물

로 화학적으로 명확

히 구분되지 않음

유기
화합물
-85

Turpentine 3 ○ ○ ○

과민

성피

부

반응

<-피부

알레르기

유기
화합물
-47

Stoddard

solvent
1,360 ○ ◎ △

방향족

탄화수

소

유기
화합물
-36

Benzene 76 ○ ○ △ △ ◎ 혈액질환

BEI:혈중 벤젠 · 소변

중 페놀 ·소변 중 S-

페닐머캅토산 · 소변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표

적장기의 불일치 문제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7～214쪽 표에서는 유기화합물의 건

강장해에 대한 피부점막자극을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1.2 >.

< 표1.2 > 유기화합물의 군별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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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분류

분류
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 건강장해
적정배치

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 고피부
점막
자극

중추
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
기
독성

기타
독성

염

화

탄

화

수

소 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19

Dichlorometha

ne
348.9 ○ ◎ △

심장

독성
(체내

에서
Co로

대사)

빈혈,심혈
관질환, 흡

연력에 유
의

마취작용 강함.

염소수가 많을수록 간
및 신장독성이 강해짐

(1,1,1-Trichloroethane
은 예외)

*BEI: 삼염화초산,
삼염화에탄올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62 ◎ ◎ △ △

간염 및 신

장염에 특
히 유의

알코올중독
*

;부정맥

유기

화합물
-91

Trichlorometha

ne

(Chloroform)
159.6 △ ◎ ◎ ◎

유기
화합물

-46

Carbon

tetrachloride
89.6 △ ◎ ◎ ◎

유기

화합물
-35

1,1,1-Trichloro

eth-ane*
101 △ ○ △ △

유기
화합물

-92

1,1,2-Trichloro

eth-ane
25 △ ○ ◎ △

유기
화합물

-86

1,1,2,2-Tetrach

loro-ethane
4.9 ○ ◎ ◎ ○

중 뮤콘산

유기
화합물
-88

Toluene 24 ○ ○ △ △

알코올

중독

BEI:마뇨산

유기
화합물
-81

Xylene

o-4.9

m-6

p-6.9

△ △ △ △ BEI:메틸 마뇨산

유기
화합물
-48

Styrene 5 ○ ○

말초

신경

장해

말초

신경이상
BEI:만델릭산, PGA

유기
화합물
-65

Ethyl benzene 7.1 ○ ○ △ △

독성이 큰 순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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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화합물
-94

1,2,3-Trichloro

pro-phane
3.0 ○ ○ ○ ○

유기

화합물
-22

Dichlorofluoro

metha-ne
1,360 ○ ◎ △

호흡
기자

극 및
폐부

종

유기

화합물
-34

Methyl

chloride
<1 ◎ ○ ○ △

심근
손상

불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180 △ ○ △ △

알코올중독
TCE:부정

맥,
말초신경이

상

간 및 신장독성은 포
화지방족보다 약함

BEI:#삼염화초산
또는 총삼염화물

BEI:##삼염화초산

유기
화합물

-93

Trichloroethyle

ne#
57.8 △ ◎ △ △

말초
신경

염

유기
화합물

-86

Tetrachloroeth

ane##
4.9 ○ ◎ △ △

방향족

유기

화합물
-84

Chlorobenzene 9 △ ○ △ △

유기
화합물

-20

o-Dichlorobenz

ene
1 ◎ ○ △ △

화학적
분류

분류
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 건강장해
적정배치

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 고피부
점막
자극

중추
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
기
독성

기타
독성

염

화

탄

화

수

소 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19

Dichlorometha

ne
348.9 ○ ◎ △

심장

독성
(체내

에서
Co로

대사)

빈혈,심혈
관질환, 흡

연력에 유
의 마취작용 강함.

염소수가 많을수록 간

및 신장독성이 강해짐
(1,1,1-Trichloroethane

은 예외)
*BEI: 삼염화초산,

삼염화에탄올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62 ◎ ◎ △ △ 간염 및 신

장염에 특

히 유의
알코올중독

*
;부정맥

유기

화합물
-91

Trichlorometha

ne

(Chloroform)
159.6 △ ◎ ◎ ◎

독성이 큰 순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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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화합물
-46

Carbon

tetrachloride
89.6 △ ◎ ◎ ◎

유기
화합물

-35

1,1,1-Trichloro

eth-ane*
101 △ ○ △ △

유기

화합물
-92

1,1,2-Trichloro

eth-ane
25 △ ○ ◎ △

유기
화합물

-86

1,1,2,2-Tetrach

loro-ethane
4.9 ○ ◎ ◎ ○

유기

화합물
-94

1,2,3-Trichloro

pro-phane
3.0 ○ ○ ○ ○

유기

화합물
-22

Dichlorofluoro

metha-ne
1,360 ○ ◎ △

호흡
기자

극 및
폐부

종

유기

화합물
-34

Methyl

chloride
<1 ◎ ○ ○ △

심근

손상

불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180 △ ○ △ △

알코올중독
TCE:부정

맥,
말초신경이

상

간 및 신장독성은 포
화지방족보다 약함

BEI:#삼염화초산
또는 총삼염화물

BEI:##삼염화초산

유기

화합물
-93

Trichloroethyle

ne#
57.8 △ ◎ △ △

말초

신경
염

유기
화합물

-86

Tetrachloroeth

ane##
4.9 ○ ◎ △ △

방향족

유기

화합물
-84

Chlorobenzene 9 △ ○ △ △

유기
화합물

-20

o-Dichlorobenz

ene
1 ◎ ○ △ △

독성이 큰 순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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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분류

분류
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 건강장해
적정배치

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 고피부
점막
자극

중추
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
기
독성

기타
독성

염

화

탄

화

수

소

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19

Dichlorometha

ne
348.9 ○ ◎ △

심장
독성

(체내
에서

Co로
대사)

빈혈,심혈

관질환, 흡
연력에 유

의

마취작용 강함.
염소수가 많을수록 간

및 신장독성이 강해짐
(1,1,1-Trichloroethane

은 예외)
*BEI: 삼염화초산,

삼염화에탄올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62 ◎ ◎ △ △

간염 및 신
장염에 특

히 유의
알코올중독

*
;부정맥

유기
화합물

-91

Trichlorometha

ne

(Chloroform)
159.6 △ ◎ ◎ ◎

유기

화합물
-46

Carbon

tetrachloride
89.6 △ ◎ ◎ ◎

유기
화합물

-35

1,1,1-Trichloro

eth-ane*
101 △ ○ △ △

유기

화합물
-92

1,1,2-Trichloro

eth-ane
25 △ ○ ◎ △

유기

화합물
-86

1,1,2,2-Tetrach

loro-ethane
4.9 ○ ◎ ◎ ○

유기
화합물

-94

1,2,3-Trichloro

pro-phane
3.0 ○ ○ ○ ○

유기

화합물
-22

Dichlorofluoro

metha-ne
1,360 ○ ◎ △

호흡
기자

극 및
폐부

종

유기

화합물
-34

Methyl

chloride
<1 ◎ ○ ○ △

심근

손상

불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180 △ ○ △ △

알코올중독

TCE:부정
맥,

말초신경이
상

간 및 신장독성은 포

화지방족보다 약함
BEI:#삼염화초산

또는 총삼염화물
BEI:##삼염화초산

유기
화합물

-93

Trichloroethyle

ne#
57.8 △ ◎ △ △

말초
신경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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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화합물
-86

Tetrachloroeth

ane##
4.9 ○ ◎ △ △

방향족

유기
화합물

-84

Chlorobenzene 9 △ ○ △ △

유기

화합물
-20

o-Dichlorobenz

ene
1 ◎ ○ △ △

화학적
분류

분류
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 건강장해
적정배치

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 고피부
점막
자극

중추
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
기
독성

기타
독성

염

화

탄

화

수

소 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19

Dichlorometha

ne
348.9 ○ ◎ △

심장

독성
(체내

에서
Co로

대사)

빈혈,심혈
관질환, 흡

연력에 유
의

마취작용 강함.
염소수가 많을수록 간

및 신장독성이 강해짐
(1,1,1-Trichloroethane

은 예외)
*BEI: 삼염화초산,

삼염화에탄올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62 ◎ ◎ △ △

간염 및 신
장염에 특

히 유의
알코올중독

*
;부정맥

유기

화합물
-91

Trichlorometha

ne

(Chloroform)
159.6 △ ◎ ◎ ◎

유기
화합물

-46

Carbon

tetrachloride
89.6 △ ◎ ◎ ◎

유기

화합물
-35

1,1,1-Trichloro

eth-ane*
101 △ ○ △ △

유기
화합물

-92

1,1,2-Trichloro

eth-ane
25 △ ○ ◎ △

유기

화합물
-86

1,1,2,2-Tetrach

loro-ethane
4.9 ○ ◎ ◎ ○

유기

화합물

1,2,3-Trichloro

pro-phane
3.0 ○ ○ ○ ○

독성이 큰 순서 : ◎  ○  △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1 . 실 무 지 침 의  개 정  …17

-94

유기

화합물
-22

Dichlorofluoro

metha-ne
1,360 ○ ◎ △

호흡
기자

극 및
폐부

종

유기
화합물

-34

Methyl

chloride
<1 ◎ ○ ○ △

심근
손상

불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21

1,2-Dichloroeth

yle-ne
180 △ ○ △ △

알코올중독
TCE:부정

맥,
말초신경이

상

간 및 신장독성은 포
화지방족보다 약함

BEI:#삼염화초산
또는 총삼염화물

BEI:##삼염화초산

유기
화합물

-93

Trichloroethyle

ne#
57.8 △ ◎ △ △

말초
신경

염

유기
화합물

-86

Tetrachloroeth

ane##
4.9 ○ ◎ △ △

방향족

유기

화합물
-84

Chlorobenzene 9 △ ○ △ △

유기
화합물

-20

o-Dichlorobenz

ene
1 ◎ ○ △ △

독성이 큰 순서 : ◎  ○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6～214쪽의 표에서 피부점막자극이 있는 것

으로 제시된 유해인자가 현행 특수건강진단 “눈, 피부, 비강, 인두”에 대한 표

적장기에서는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기화합물(108종)에서만 Heptane,

2,3-epoxy-1-propa-nol, 1,3-butadiene, Gasoline, Styrene, Ethyl benzene, Dichl

oromethane, 1,2-Dichloroethylene, 1,1,1-Trichloroeth-ane, 1,1,2-Trichloroeth-a

ne, 1,2,3-Trichloropro-phane, Dichlorofluorometha-ne, 1,2-Dichloroethyle-ne,

Diethyl ether, Tetrahydrofuran, Ethylene glycol-monomethyl ether, Ethylene

glycol-monomethyl ether -acetate, Ethylene glycol-monobutyl ether-acetate,

Isoamyl alcohol, Acetone, Diisobutyl ketone, Methyl ethyl ketone, Methyl but

yl ketone, o-Methyl-cyclohexanone, Methylcyclohexanol, Cyclohexane, Cycl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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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ne, Pyridine, 1-Bromopropane, N,N-dimethylacetam-ide, Mehylene bisphen

yl -isocyanate 등 29종에 달했다.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6～214쪽의

표에서는 피부점막자극의 유무와 독성의 강도(독성이 큰 순서 : ◎ > ○ > △)

를 제시하고 있으나 점막자극 유무와 독성의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프로토콜 혹은 참고문헌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2권에서는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4) 임상진찰

및 검사에서 “눈”, “피부”, “비강, 인두”에 유의하여 진찰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가 종종 있다. 가솔린의 예를 들어 보면 (4) 임상진찰 및 검사에서는 “피부”,

“눈”에 유의하여 진찰로 기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

기로는 빠져있어 해당 내용과 표적장기가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건강진단항목

성분 화학물질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성분별 특수건강진단을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간, 신장, 신경계, 피부, 눈, 위장관, 조혈기, 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➀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➁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➂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이와 같이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2권 기술 내용과 표적장기가 불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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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해인자는 유기화합물(108종)에서만 가솔린, 니트로메탄, 파라-니트로아닐

린,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에틸에테르, 1,2

-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

틸 n-부틸 케톤, o-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1-브로모프로판, 2-브

로모프로판, 스티렌, 아세톤,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등 2

3종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함께 주기적인 검토

와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를 “눈”, “피부 및 점막”으로 개정 제안

하나의 표적장기처럼 묶어져 있는 “눈, 피부, 비강, 인두”를 표적장기 “눈”과

“피부 및 점막”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눈”, “피부”, “비강 및 인두”는

임상에서는 전문과로 나누어져있는 개별 표적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

단에서는 점막자극이라는 공통적인 건강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유해인

자에서 하나의 표적장기처럼 설정되어 있었다. 접촉성 피부염, 점막의 자극, 가

려움증 등의 예처럼 자극은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자

극이 유발될 수 있다. 점막은 끈적끈적한 특성으로 인해 알레르겐을 끌어당기

는 점액을 분비하는 분비선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자극 부위이다. 그러

나 “눈”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자극증상 이외에도 시신경 손

상, 망막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표적장기로 설정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피부”의 경우는 유해인자로 인한 접촉성 또는 알레르

기성 피부질환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고, “비강 및 인두”는 해당 유해인자로 인

한 점막자극증상으로 인해서 표적장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강 및 인두

를 표적장기에서 삭제하고 해당 장기는 이비인후과 항목으로 이동시키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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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막 자극증상을 평가하려는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피부 및 점막”으로

표적장기를 설정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것으로 생

각된다.

마)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 선정의 기타 논의

사항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중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인

간에 대한 만성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인자별 표적장

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예를 들어,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동물실험결과만 있는 경우라든지, 인간에 대한 건강영

향 연구가 있더라도 급성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만 있는 경우에서 표적장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등이 있었다. 또한 유해인자의 만성노출에 대한 인간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가 있을지라도 어느 수준의 역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해

당 유해인자에 대한 표적장기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도 필요할 것이

다. 결론적으로, 표적장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이 필요하

며, 이에 관해서는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그리고 표적장기에 따른 건강영향 평

가를 위한 검사항목의 선정이라는 틀은 타 표적장기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2)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 검사항목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한

후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임상진료지침, 표적장기별 최신 임상과 교

과서를 반영하여 해당 표적장기에 대한 검사항목 추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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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토하였다.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 대한 현행 1차 검사항목은 “점막자극증상

문진” 또는 “관련 증상 문진”이었다. 현행 2차 검사항목은 세극등현미경검사(sli

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피부첩포

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비강 및 인두 검사, 후

두경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이었다. 표적장기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검사항목을 정리해보면 “눈”에 대한

검사항목은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

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이었다. “피부”에 대한 검사항목은 피부첩포시험, 피부

단자시험,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이었으며, “비강 및 인두”에 대한

검사항목은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1.3 >.

< 표1.3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눈

점막 자극 증상

문진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진찰

피부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비강 및 인두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가) 표적장기 “눈”

표적장기 “눈”에 대한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과 최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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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표적장기 “눈”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

된 진료지침은 없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현행 검사항목의 내용을 검토하였으

나, 필요시 실시한다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실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필수

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규모의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경우 이러한 장비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의뢰체계’에

대한 고민과 필수장비로 구비할 것을 명시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을 위한 추가

적 논의가 필요하다.

① “눈”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세극등현미경검사는 가늘고 긴 빛을 눈에 비추고 각막, 수정체 등이 이 빛으

로 인해 횡단된 단면(광학절편)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는 검사이다. 세

극등은 특수한 조명장치와 현미경으로 구성된 장치로 주로 외안부와 전안부 검

사에 이용되며, 보통 10배나 16배로 확대해서 관찰하지만 40배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부속장치를 사용하면 안저검사까지도 가능하다. 안압계의 장착

은 물론이고 전안부 사진촬영, 전방심도, 각막 및 수정체의 두께측정에도 응용

된다.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안과검사의 한 종류로 눈에 대한 일

차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기관내에 세극등현미경

장비가 없는 경우나 세극등현미경 검사장비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의사가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또한 안과로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비 2,490원(2017년 상급종합병원 기준)만이 산정되

어 있고, 안과의사의 진찰료 부분은 빠져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대부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안질환의 진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이지

만 현실적인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눈”이 표적장기로 설정된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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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실시하는 것

이 적정할 것이다.

㉡ 정밀안저검사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알 내의 유리체, 시신경유두, 망막, 맥락막을 관찰

하는 검사이다. 안저의 관찰방법으로 직상검안경검사(direct ophthalmoscopy),

도상검안경검사(indirect ophthal -moscopy), 세극등안저검사(slit-lamp ophthal

moscopy), 안저사진, 레이저 안저검사법, 형광안저촬영법 등이 있다. 눈의 안저

는 생체의 큰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위이고 시신경을 통하여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의

진단 및 중등도를 알 수 있다. 직상검안경은 휴대가 간편하고, 비교적 쉽게 시

행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다양한 전공의 의사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로서 특수건강진단에서 안저검사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상검안

경검사는 의사가 도상검안경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렌즈를 들고 안저를 검사하

는 방법으로 동공확대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직상검안경보다 넓은 안저를 관찰

하기위해 이용한다. 세극등 안저검사는 여러가지 보조렌즈와 세극등을 이용하

여 검사하는데 해상도가 우수하여 정밀 안저검사에 효과적이다. 위의 다른 안

저검사보다 공간의 제약이 있어 대부분 병의원내 진료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 안저검사의 장점은 비 침습적이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동공이 작은 일부 수검자를 제외하곤 단 시간에 많은 사람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영상자료로 보관되어 매년 변화를 관찰할 수 있

고, 일정한 기준으로 비교적 쉽게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정 후 관리 지침

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안저검사는 유해인자의 자극증상

으로 인한 장해보다는 망막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고혈압성 망막증, 녹내장 등

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안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황화탄소,

노말헥산,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등으로 인한 망막의 질환을 검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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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눈의 다른 부위와는 달리 망막을 외부에서 기

구 없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안저검사는 암실내에서 검사가 이

루어져야하고, 동공 확대가 필요할 경우 동공확대제를 점안하고 동공이 확대되

기를 기다린 뒤(대략 20～30분) 안저검사(대략 5～10분)를 수행한다. 이러한 공

간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

밀안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메틸 알코올,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이황화탄소, 노

말헥산, 유기주석,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에서 표적장

기 “눈”의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상기 유해인자

에서만 안저검사가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이에 정밀

안저검사는 현실적인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눈”이 표적장기로 설정된

유해인자에서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실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 정밀안압측정

안압은 안구 내부의 압력을 말하는데, 안압측정은 이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눈 내부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있어 끊임없이 눈의 안과 밖을 움직이면서 눈 조

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방수의 생성과 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압이 올라가 안구 조직에 문제를 일으킨다. 안압이 증가하면 시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 시신경의 손상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나

치기 쉽다. 보통 심한 시야 장애로 진행되어야 증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고,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정상 안압은 10∼21mmHg 사이이며 정상보다 지극히 낮을 때는 심한 탈수 상

태(당뇨병 등), 안구위축,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눈알천공상 등을 의심해야 하

며, 매우 높을 때는 급성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다. 안압 검사방법으로는 공기

안압계와 압형안압계로 측정할 수 있다. 공기안압계는 안압계 앞에 안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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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킨 후 압축된 공기를 안구 표면에 분사하여 발생하는 압력을 측정하며, 압

형안압계는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 방법이

다. 안형안압계는 눈에 점안 마취제로 마취 후 안압계를 직접 각막 표면에 대

어 측정한다. 정밀안압측정은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중 표적장기 눈과

관련하여 메틸알코올,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이황화탄소, 노말헥산, 유기주석,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의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상기 유해인자에서만 안압검사가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정밀안압검사는 “눈”이 표적장기로 설정된 유해인자에

서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 시신경정밀검사

시신경정밀검사는 시력, 시야검사, 빛에 대한 동공반응검사(직접 및 간접대광

반사), 검안경을 이용한 안저검사(시신경유두의 경계, 색깔, 크기, 혈관, 생리적

함몰), 색각검사(하디-란트-리틀러 검사, 100색상검사 등), 시유발전위검사 등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서는 메틸알코올과 이

황화탄소에서만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시신경정밀검사는 시신경장

애를 일으킬 수 있는 메틸알코올과 이황화탄소에서 필요한 검사항목이면서도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에서 기술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눈”이 표적장기로 설정된 유해인자에서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하

되,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 안과진찰

안과진찰은 유해인자 메틸알코올, 에틸렌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이

황화탄소에서 2차 검사항목으로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정 전문과 진료가 2차 검사항목인 경우는 비뇨기과진료와 안과진찰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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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안과와 비뇨기과 전문 진료 외에는 특정 임상과

진료가 2차 검사항목인 경우는 없으므로 이 두 개의 임상과 진료를 2차 검사항

목을 삭제하거나 반대로 다른 신경과 등 임상과 전문 진료를 추가하는 종합적

인 검토가 표적장기별로 검진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특수

건강진단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의사 진찰료만 산정되어있을 뿐 타과 의뢰시 해당

임상과 의사의 진찰료는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타 임상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보다는 사후관리로서 해당 전문과로 의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안과진찰을 포함한 임상 전문과 진료를 특수건강진

단의 검사항목으로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②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 외안부 검사

현행 “눈”에 대한 1차 검사항목으로 임상검사는 없었으며, “점막자극증상 문

진” 또는 “관련 증상 문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문진 외에도 기본적이

면서 구체적인 임상검사가 1차 검사항목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외안부란 밖

으로 드러난 눈의 부위로서 눈꺼풀, 눈썹, 속눈썹, 결막, 각막, 공막 등을 일컫

는다. 외안부 검사는 눈꺼풀, 눈썹, 속눈썹 관찰, 안구의 위치와 운동 확인, 구

결막, 눈꺼풀판결막, 각막 등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안과검사에서는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여 기구가 없으면 검사가 안되는 줄로 알기 쉬우나 실제

로는 기구 없이도 일반적인 외안부 검사로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결막염, 다래

끼 등의 기본적인 눈질환은 알 수가 있다. 이에 유해인자에 “눈”이 표적장기로

설정된 경우 1차 필수 검사항목으로 외안부 검사를 제안한다. 향후에는 외안부

검사와 같은 이학적 검사는 각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으로 일일이 설정하는 것보

다는 기본적인 검사로서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조사, 자각증상조사와

함께 표적장기별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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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4 > 표적장기 눈에 대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눈

관련 증상 문진

외안부 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진찰   

나) 표적장기 “피부”

표적장기 “피부”에 대한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과 최신

피부과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표적장기 “피부”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임상진료지침은 없었다. 그러나 피부질환에 대한 수시검진 항목이 근로

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있어, 이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부질환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필요성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아래 검사

항목에 대한 특검기관의 실제 보유여부에 따른 현실적 수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는 여전히 필요하다.

①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 피부첩포시험

“피부”에 대한 2차 검사항목인 피부첩포시험은 알레르기접촉피부염 환자에서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제4형 지연과민반응을 찾아내는 것으로, 의

심이 되는 특정한 물질이나 상품화된 알레르기항원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피부첩포시험은 직업성 유해인자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접촉성 피

부염 또는 알레르기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의의가 있다. 첩포

검사는 검사시설 및 재료의 구비,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해석이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실시하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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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이 적정할 것이다. 피부첩포시험에서 “시험”보다는 “검사”로 용어를 바

꾸어 표기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patch test”의 영문 번역은 “시험”보

다는 “검사”가 더 적절할 것이고,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첩포시험이 아니라 첩

포검사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피부단자시험

“피부”에 대한 2차 검사항목인 피부단자시험은 IgE에 의해 매개되는 제1형

즉시형 피부반응에서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찾는 대표적인 검사법으로 첩포검

사와는 달리 주로 즉시형 피부반응인 두드러기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이

다. 피부단자시험은 직업성 유해인자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알레르기 피부

염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의의가 있다. 검사 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응급처치를 갖춘 곳에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장검진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수건강진단의사가 술기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필요시 실시하는 2차 검사항목이 적정할 것이다. 피부첩포시험과 마찬가

지로 피부단자시험도 “시험”이라는 용어를 “검사”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을 제

안한다. 그 이유는 “prick test”의 영문 번역은 “시험”보다는 “검사”가 더 적절

할 것이고,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단자시험이 아니라 단자검사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KOH검사

“피부”에 대한 2차 검사항목 KOH검사는 진단이 잘 내려지지 않은 피부의

비늘이 있는 병변은 곰팡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또한 KOH 검사

는 유리섬유를 검출하는 데도 유용한 검사이다. KOH검사는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환과 다른 원인에 피부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질환으로 검사의 의의가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의사가 곰팡이 질환의 감별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

도록 현행과 같이 필요시 실시하는 2차 검사항목이 적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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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에 대한 2차 검사항목 면역글로불린 정량(IgE)은 IgE 매개성 알레르기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이다. 제1형 과민반응은 비만세포에 부착된 Ig

E 항체가 항원과 반응하여 비만세포를 감작시켜 탈과립현상이 초래되며 이로

인해 혈관확장과 단백의 유출을 유도하는 많은 화학매개물질들이 유리되어 아

나필락시스 과민반응이 일어난다.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검사는 피부병변이

알레르기성 원인에 대한 감별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특수건강진단의사의

판단하에 현행과 같이 필요시 실시하는 2차 검사항목이 적정할 것이다.

②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 시진

피부과 교과서 및 진단검사의학 교과서 검토결과 “피부”에 대한 1차 검사항

목으로 시진을 제안한다< 표1.5 >. 표적장기 “피부”에 대한 현행 1차 검사항목

은 임상검사는 없었으며, “점막자극증상 문진” 또는 “관련 증상 문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에 문진 외에도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임상 검사가 1차 검사항

목으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시진은 피부병변을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적인 방법이며, 의료인에 의한 피부 병변 발견율은 환자 자신에 의한 발견율보

다 높다고 알려져 있어 검사항목으로 가치가 있다. 시진을 통해 전체적인 색조

및 색소 침착, 병소, 표피의 혈관 분포, 부종, 습윤도, 건조도, 결, 유화도, 모발,

손톱 및 발톱의 특징, 피부온도,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앞서 “눈”의 외안부 검사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에는 시진과 같은 이학적

검사는 각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으로 일일이 설정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검사

로서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조사, 자각증상조사와 함께 표적장기별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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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5 > 표적장기 피부에 대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피부 및 점

막

관련 증상 문진

시진

피부첩포시험피부첩포검사,

피부단자시험피부단자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다) 표적장기 “비강 및 인두”

표적장기 “비강 및 인두”에 대한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

과 최신 이비인후과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표적장기 “비강 및 인두”에 대한 임

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임상진료지침은 알레르기비염 치료의 가이드라인

(2003), 비부비동염 치료가이드라인(2005)이 있었다. 상기 임상진료지침은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비강 및 인두” 질환의 진단이나 검사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① “비강 및 인두”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 비강 및 인두 검사

현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에서는 비강 및 인두 검사로 전비경검사

법(Anterior rhinoscopy), 후비경검사법(posterior rhinoscopy), 비내시경검사법(n

asal endoscopy)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비경검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

어이다. 비경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비중격 만곡증, 외비 변형, 비용종의 유무,

점막 부종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다. 비경검사의 한 종류인 비내시경검사

는 국소마취가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적인 시술로 특수건강진단의사가 수

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강 및 인두 검사를 필수 2차 검

사항목으로 하기에는 대부분의 특수건강진단의사가 비내시경검사의 경우는 수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1 . 실 무 지 침 의  개 정  …31

행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필요시 실시하는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후두경 검사

후두경 검사는 후두 내부를 시진하는 방법으로 거울에 반사시켜 간접적으로

시진하는 간접적 후두경 검사법과 laryngoscope를 사용하는 직접적 후두경 검

사법이 있다. 간접 후두경 검사는 거울을 삽입할 때 혀를 누르며 ‘아’하다가

‘이’하게 하여 연구개를 올린다. 직접 후두경은 직각상태로 굴곡되어 있는 구강

축과 후두축을 일직선이 되도록 두위를 변경시켜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광선의 위치에 따라 Killian식, Bruennngs식, Jackon식이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직접 후두경 검사는 입체적 실상을 직시할 수 있으므

로 정밀한 관찰이나 후두경하에서 여러 가지 처치를 할 때 필요하나 국소 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특수건

강진단에서는 유해인자 황산에서만 “비강 및 인두”에 대한 2차 검사항목으로

후두경 검사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는 황산

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브롬, 아황산가스 등도 후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서도 검사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후두경 검사를 필수 2차 검사항목으로 하기에는 대부분의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직접 후두경 검사의 경우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과 같이 필요시 실시하는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②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표적장기 “비강 및 인두”를 표적장기 “피부 및 점막”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

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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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비강 및 인두

피부 및 점막

에 포함

점막자극증상 문진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 표1.6 > 표적장기 비강 및 인두에 대한 제안되는 개정검사항목

라)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 검사항목의 결론

종합하면,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은 <

표1.7 >과 같다.

< 표1.7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눈

관련 증상 문진

외안부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진찰

피부 및 점막 시진

피부첩포시험피부첩포검사,

피부단자시험피부단자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비강 및 인두

피부 및 점막에

포함

점막자극증상 문진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별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눈, 피부, 비강, 인두”의 2차 검사항목

은 전체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해당 검사 장비의 미보유, 안과나 피부과 의뢰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

로는 2차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1 . 실 무 지 침 의  개 정  …33

(3) 눈, 피부, 비강 인두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하나의 표적장기처럼 묶어져 있는 “눈, 피부, 비강, 인두”를 표적장기 “눈”과

“피부 및 점막”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눈”, “피부”, “비강 및 인두”는

임상에서는 전문과로 나누어져있는 개별 표적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

단에서는 점막자극이라는 공통적인 건강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유해인

자에서 하나의 표적장기처럼 설정되어 있었다. “눈”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유해

인자로 인한 자극증상 이외에도 시신경 손상, 망막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표적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피부”의 경

우는 유해인자로 인한 접촉성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

고, “비강 및 인두”는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점막자극증상으로 인해 표적장기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강 및 인두를 표적장기에서 삭제하고 “피부 및 점

막”으로 표적장기를 설정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것

으로 생각된다.

나)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없음

▷ 변경항목(최신지견 반영): 단순 용어 변경

- 피부첩포시험은 피부첩포검사로 변경

- 피부단자시험은 피부단자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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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항목

- 외안부 검사 (“눈”이 표적장기인 모든 유해인자에서 실시)

- 피부 시진 (“피부”가 표적장기인 모든 유해인자에서 실시)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없음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 검사항목의 결론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은 < 표1.8 >과

같으며, 눈에는 외안부검사를 추가하고, 기타 기존 표적장기인 피부를 ‘피부 및

점막’으로 변경을 제안한다.

< 표1.8 > 표적장기 “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눈

관련 증상 문진

외안부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진찰

피부 및 점막
시진

점막자극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피부첩포검사,

피부단자시험피부단자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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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눈, 피부, 비강, 인두”의 2차 검사항목은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모두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해당 검사

장비의 미보유, 안과나 피부과 의뢰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2차

검사항목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

표1.9 >과 같다.

< 표1.9 > 표적장기“눈, 피부, 비강, 인두에서 현실적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검사항목

표적장기 현실적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검사항목

눈
세극등현미경검사(slit-lamp biomicroscopy),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피부 피부첩포검사, 피부단자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비강, 인두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 검사

해당 검사는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는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의무

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나, 각 검사의 필수 검사로의 전환과 같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장비의 기관별 소유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기초 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해당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비용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수가체

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간 혹은 주변 병의

원으로의 해당되는 검사의뢰 등 의뢰체계에 대한 논의, 의뢰가 지역 내에서 가

능한지에 대한 부분과 이와 관련한 수가와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6…특수건강진단의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 별첨.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성 피부질환 개선필요성.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보건통계 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야간

작업을 제외한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요관찰자(C1) 및 유소견자(D1)

의 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26만 여명에서 41만 여명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중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분

석 자료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체 직업성 질환 유관찰자 및 유소견

자 중 직업성 피부질환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직

접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업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유추해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수건강검진을 통한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보고는 매우 낮

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일반질병 요관찰자(C2) 및 유소견자(D2)중 피부질

환에 대한 보고 또한 요관찰자 중 0.2% 정도, 유소견자 중 0.15%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년 도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전체인원

(야간작업 제외)

413,621명 381,028명 328,713명 308,169명 260,372명

피부관련 일반질환

요관찰자(C2)
696건 776건 455건 372건 66건

피부관련 일반질환

유소견자(D2)
61건 71건 54건 28건 41건

직업병

요관찰자

(C1)

소음
128,948건

(89.1%)

126,300건(

88.0%)

120,682건

(89.0%)

120,450건

(90.1%)

110,252건

(90.0%)

진폐
3,306건

(2.3%)

4,216건

(2.9%)

2,871건

(2.1%)

3,237건

(2.4%)

2,781건

(2.3%)

직업병

유소견자

(D1)

소음
10,042건

(96.8%)

8,428건

(95.3%)

7,388건

(94.7%)

6,684건

(94.8%)

5,710건

(94.9%)

진폐
124건

(1.2%)

165건

(1.9%)

162건

(2.1%)

148건

(2.1%)

145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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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피부질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데에는 다

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직업성 피부질환이 다른 직업성 질환과는 달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

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질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유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성 피부질환이 주로 작업 중 다양한 피부유

해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 위생상태의 부적절함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sentinel ev

ent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결과이다.

둘째, 특수건강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특수건강진단에 문진과 시진 등의 항목이 있으나,

표적장기로 피부질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자극증상과 함께 묶여 있음

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적은 것 역시 보고 부족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근로자들이나 사업주, 특수건강진단기관 모두가 유소견자 발생보고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다양한 불편들(특검에서 C1/D1으로 보고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 가며

적극적인 질병호소, 진단 및 보상 신청하는 수고에 비해 작업장 개선이나 증상

치료 등과 관련한 실익이 적다는 점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직업성 피부질환의 특성상 일과성인 것들이 많아 특수건강진단 중 병

변의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단시간 내에 여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과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 등도 특수건강진단 전

문의들이 진단 후 업무관련성 판저을 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확진을 위한, 외래를 통한 타과와의 연계나 의뢰를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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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의사의

경우 직업성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직종의 노출 공정과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건강검진시 피부병변의 발생 시기, 병변의 변화(유발요

인, 악화요인, 완화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문진과 함께 피부상태에 대한 시진

과 촉진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시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 피

부관련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문진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

진 방법 또한 근로자 실무지침에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에는 피부증상에 대한 문진표 작성과 의사

의 임상진찰과 임상검사 항목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 건강진

단 실무지침’에는 피부과적 진찰 방법, 접촉피부염의 작업 관련성 평가, 직업성

피부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의 종류와 그 의의 등이 설명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유기화합물, 금속, 분진, 가스 및 물리적인자의 피부건강장해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직업적으로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상황은

피부염, 피부의 상처 등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 장기간 물일하는 경우, 땀으로

피부가 축축한 상태인 경우, 비위생적인 작업조건 등이다. 특히 복합적인 요인

으로써의 물일(wet work)은 업무상 정기적으로 하루 2시간 이상 젖은 환경에

서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하루에 20회 이상 빈번하게 또는 강하게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이다. 물일은 단순히 물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니라, 세

제, 비누, 다양한 자극성 물질 및 알레르기성 항원의 노출, 마찰과 같은 물리적

자극의 노출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직업성 피부질환의 중요

한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피부질환의 원인적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유해인자를 규정하기 보다는 고온으로 인한 땀띠, 작업화로 인한 곰팡

이 등 세균감염 등 역시 고려하여, 사실상 모든 인자나 작업조건 전부를 대상

으로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특수건강진단시 보다 적극적으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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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피부질환의 진단을 위한 첩포검사, 피부단자검

사, 면역글로불린(IgE) 검사, KOH 검사와 그 외 광유발검사, 광첩포검사, 우드

등 검사, 경피수분소실검사 등의 의학적 검사들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

히, 피부질환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중 수시검진의 형태로 기존에 정리된 부

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추가가 거의 없이, 현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이용하여, 의사진단의 ‘피부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현장에서 진단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용이하다는 점은 특검제도의 활용에서 현실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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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비인후계

(1) 유해인자별 이비인후계 표적장기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였

다. 김건형 등(2012)에서 표적장기 “이비인후”에 대한 개정 제안은 없었다.

가) 김건형 등(201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표적 장기 설정의 제

한점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 표적장기 “이비인후”는 단지 난청질환에 대해서만 검

사하고 있어 이비인후계 질환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표적장기 “이비인후”를 표적장기 “귀”로 명칭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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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번

호
물질 또는 유해인자명

주요건강장해

비고

피부
중추

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기

독성

호흡

순환
기타독성

금속-2 연과 그 화합물 o o

말초신경장

해,

소화기장해

금속-11 4알킬연 o o o

금속-2 수은과 그 화합물 o o o
난청,시야협

착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표

적장기의 불일치 문제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6～214쪽의 유해인자의 성질과 그

건강장해에서는 < 표2.1 >와 같이 수은과 그 화합물의 기타 독성으로 난청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수은과 그 화합물의 표적장기로 “이

비인후”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난청과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 화학물질중 이

황화탄소만이 표적장기 “이비인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표적장기로 “이비인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

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표2.1 > 금속류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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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기 “이비인후”의 검사항목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한

후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임상진료지침과 이비인후과 교과서를 반영

하여 해당 표적장기에 대한 검사항목 추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가)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① 이경검사

이경은 귀 내부를 검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구이며, 외이도를 통해

고막과 외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경검사를 통해 정상고막 소견과 병적고막 소

견을 감별할 수 있다. 병적고막 소견으로는 충혈(hyperemia), 출혈(hemorrhag

e), 수포형성(vesicle), 고실 내 액체저류(exudation), 팽륜(bulging), 천공(perfora

tion), 혼탁(turbidity), 내함(retraction), 위축(atrophy) 등이 있다. 난청의 진단을

위해서 문진, 외이의 시진 등의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 이과적 진찰에서 필수적

이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 현행과 같이 이

질환의 1차 검사항목으로 적절하다.

②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는 각 주파수에 따른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난청의 정도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중 하나로 난청진단을 위해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검사이다. 청력역치란 같은 강도의 음을 주었을 때 피검자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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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로 들을 때의 음의 강도를 말하나 통상 음을 3번 주었을 때 2번 들린다고

할 때의 음의 강도를 그 역치로 하고 있다. 순음청력검사에는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가 있으며 난청의 유형이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인지를 평가

할 수 있다. 순음청력검사는 청각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서 검진대상

자의 청력손실의 유무, 정도, 유형과 병변 부위 등을 알아내고, 난청의 상태와

예후평가, 치료 및 재활의 선택, 치료효과 판정에 이용할 수 있다. 순음청력검

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검사의 재현성과 정확성이 우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1차 검사항목(양측기도)과 2차 검사항목(양측기도 및 골도)으로서

적절하다.

③ 중이검사

중이검사(impedance audiometry)는 청각검사중 객관적 검사법에 속하며, 청

력손실의 유형을 판정하는데 기본적이면서도 유용한 검사법이다. 고막운동성

계측(tympanometry), 등골근 수축반응검사(stapedial reflex test), 수축반응 시

진폭의 축소를 검사(stapedial reflex decay)하는 방법이 있고 특수건강진단에서

는 고막운동성 계측(tympanometry)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막운동성 계측은

probe를 통하여 single low frequency(220 or 226 Hz) 혹은 high frequency (66

0 or 668 Hz), 85 dB SPL을 주고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에너지를 측정한다. 외

이도 내에 공기펌프를 통하여 +400에서 -400 mm H2O까지 감소시키면서 압력

변화에 따른 고막 compliance 변화를 연속적으로 그린 것을 tympanogram이라

고 한다. 이때 고막 compliance가 최고가 되는 때가 중이강과 외이도의 압력이

같아지는 점이 되며 고막운동도의 양상을 통해서 중이강 내 압력, 고막의 운동

성, 이소골 연쇄상태, 외이도와 중이강의 최대음향 전달 공명점 및 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고막운동성검사는 기본적인 청력 검사방법중 하나이며,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로 현행과 같이 2차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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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절한 것이다.

나)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표적장기 “귀”의 청력검사에는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주관적 검사로 음차

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자기청력검사, 누가현상검사 및 청각피로검

사 등이 있고, 객관적인 검사로 임피던스 청력검사, 전기와우도, 청성뇌간반응

청력검사 및 이음향방사검사 등이 있다. 청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들 수 있는데, 현행 특수건

강진단에서는 순음청력검사와 임피던스 청력검사(중이검사)가 검사항목에 포함

되어 있으나 어음청력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음청력검사는 일상적인 의

사소통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이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

도를 파악하는 검사로서 다른 청력검사 결과와 함께 난청의 감별진단, 사회적

응능력의 평가, 보청기 사용 결정과 적응 평가, 청력개선술의 적응 등에 이용된

다. 어음명료도 검사상, 정상이나 전음성 난청의 경우 100%의 명료도치이나,

감각신경성난청에서는 최대명료치가 떨어지며, 청신경종양이 있는 후미로성 난

청인 경우는 최대명료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소견이 나와서 진단에 도움이 된

다. 즉,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큰 소리로 검사를 하면,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으

나, 감각신경성난청이나, 후미로성 난청인 경우는 큰 소리로 검사를 해도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 못 알아듣게 된다. 이와 같이 어음청력검사는 청력장애의

원인진단 시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며, 검사시간은 대략 5～10분정도 소

요된다. 일반적으로 어음청취 역치와 순음평균 역치는 거의 일치하거나, 대개 1

0 dB 내의 차이가 있다. 1차와 2차 검사항목인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

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청력검사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검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의 이익은 많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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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어음청력검사가 과장된 청력손실이나 위난청에 대한 검사로서 기

능할 수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소음 유소견자의 사후관리와 업무적합성평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성뇌간반응 등의 객관적 청각검사는 주관적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유소아나 노인, 정신지체자, 비협조적인 환자의 청력역

치 평가에서 청력역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로 소음에 노출되는 성인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용, 시간, 검사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성뇌간반응 검사는 특수건

강진단 유해인자 소음에 대한 유소견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사후관리로서 이

비인후과 외래에서 추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 표적장기 이비인후계 검사항목의 결론

현행 표적장기 “이비인후”를 표적장기 “귀”로의 명칭 개정을 제안한다.

< 표2.2 > 표적장기 “귀”에서 제안하는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귀
이경검사

순음청력검사(양측기도)

순음청력검사(양측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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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현행 14시간 소음노출 종료 후 순음청력검사지침의 적정성 검토:

12시간 소음노출 중단 후로 개정 필요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에 폭로되면 일과성 역치상승(Temporary Threshold S

hift; TTS)이 나타날 수 있다. 일과성 역치상승을 제거하기위해 청력검사의 소

음노출 중단 시간은 미국 직업안전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

andards, 1910.95)의 청력보존프로그램에서는 소음노출 14시간 후 청력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나, NIOSH는 소음노출 12시간 후 청력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특

히, 적절한 청력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한 경우는 그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

NIOSH에서는 소음 노출 중단 14시간 후와 비교한 소음 노출 중단 12시간

후 일과성 역치상승이 회복하는데 있어서의 차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WHO 2001, occupational exposure to noise: evaluation, preventio

n and control. 8. hearing measurement p. 212). 또한 Franks(2001)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주 4일 하루 10시간 근무인 경우 청력검사 전 소음노

출 중단시간이 14시간 보다는 12시간이 관리가 용이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10시간 근무일 경우 14시간의 소음노출 중단후 청력검사지침을 지키

기 위해서는 오전 11시 이후에 청력검사를 실시해야하거나, 토일과 같은 주말

에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미국에도 있음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이 길고, 기타 야근 등의 이유

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도 드물지 않게 있는 실정으로, 유사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수헌 등(1996)의 소음에 의한 일시적

난청과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주파수

에서 청력보호구 착용자는 소음노출 종료 5-7시간 후에, 청력보호구 미착용자

는 14-16시간 후에 정상 청력으로 가정한 10 dB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현행 특수건강진단 순음청력검사 주파수인 1000 Hz, 2000 Hz, 4000

Hz 만을 검토한 결과 4000 Hz 좌측 청력을 제외하고는 소음노출 중단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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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정상으로 가정한 10 dB 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4000 Hz 좌측 청력 또한

현행 특수건강진단 판정기준에서 정상에 가까운 10 dB 로 근접하고 있다. 현행

특수건강진단의 14시간 소음노출 중단 후 순음청력검사지침은 근로자가 2～3시

간 정도의 야근 초과근무(20～21시 퇴근)를 한다면 익일 오전 10～11시 이후에

나 청력검사 실시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NIOSH의 권고와 국내 연구 결과, 그리고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 시기를 현재의 14시간 소음 노출 중단 후에서 12시간 소음노

출 중단 후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2.1 > 청력보호구 착용자의 소음노출시간에 따른 청력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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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2 > 청력보호구 미착용자의 소음노출시간에 따른 청력역치

(3) 이비인후계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 표적장기 “이비인후”는 단지 난청질환에 대해서만 검

사하고 있어 이비인후계 질환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명확한 표적장기의 의미전달을 위해 표적장기 “이비인후”에서 표적장기

“귀”로 명칭 개정을 제안한다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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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변경항목(최신지견 반영)

- 표적장기 “이비인후”를 표적장기 “귀”로의 명칭 개정을 제안

- 순음청력검사 시기를 현재의 14시간 소음 노출 중단 후에서 12시간 소음

노출 중단 후로 개정제안

▷ 신설항목

- 없음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없음

▷ 표적장기 이비인후계 검사항목의 결론

- 표적장기 “이비인후”를 표적장기 “귀”로의 명칭 개정을 제안

< 표2.3 > 표적장기 “귀”에서 제안하는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귀
이경검사

순음청력검사(양측기도)

순음청력검사(양측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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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6～214쪽의 유해인자의 성질과 그

건강장해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수은과 그 화합물의 기타 독성으로 난청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특수건강진단 수은과 그 화합물의 표적장기로 이비인후

계는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난청과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 화학물질중 이황화

탄소만이 표적장기 “이비인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표적장기로 “이비인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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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계

(1)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

가) 기존 연구의 재반영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

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

과를 재반영한 “신경계”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표 3.1 >

< 표3.1 > 김건형 등(2012)연구결과를 반영한“신경계”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번호 유해

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개정 요청 사항

40 2-부톡시에탄올

아세테이트

(에틸렌 글리콜 모

노부틸 에테르 아

세테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

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

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알칼리포

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

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

파 검사

③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간담도계, 신경계 독성과 관

련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증례나 역학연구에서 건강장

해가 알려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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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

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개정 요청 사항

5 니트로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

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근로자건강진단실

무지침

6 니트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④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

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

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

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TOXNET

근로자건강진단실

무지침

나) 최신 독성학 정보에 기반

위 제안 외에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독성

학 정보 (toxnet),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등을 검토한 결

과 유해인자별 건강장해를 연구한 김건형 등(2012)의 연구를 반영한 후에도 표

적장기의 오류가 존재하고 최신 독성학 정보가 미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정 요청사항의 문헌에 근거하여, 2차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유해인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표적장기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표 3.2 >. 그러나 이를 실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적장

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 등 기준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표3.2 > 유해인자별 신경계 표적장기 개선 제안(2차검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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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포스핀

(인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전면)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

진단_실무지침

156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④ 비뇨기계: 소변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

극증상 문진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

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

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

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

층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

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

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

자시험, KOH검사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소(주말 작업 종료 시)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

진단_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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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사항

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표

적장기의 불일치 문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독성의 경우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단순 두통이나 어

지럼증 등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많

은 물질들은 고농도에서 단순 두통 등의 급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반

영하듯 현재의 실무지침에서도 2권에는 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하라는 언급이

있으나 정작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로는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물질로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

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시클로헥사놀, 이소프로필 알코올, 초산 2-메톡시

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페놀, 삼산화비소, 포스핀(인

화수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등 17종이 있었으며 이 17종 중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급성 중독 증상의 유무에 대한 문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3.3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유기용제의 경우 그 특성상 고농도 노출인 경우,

대부분 단순 두통 등의 급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특정 유해인자로 한

정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 표 3.2 >에 해당하는 물질과

비교하여, 급성 노출로 인한 단순 두통 이외의 구체적인 건강영향이 보고되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아래의 물질에 대해서는 2차 항목 검사를 제시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이 두 물질에 대한 구별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포괄

적인 문헌검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애초 표적장기 설정과 관련

된, 현행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근본 한계와 여전히 관련이 있다.

또한 현행 표적장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경계의 경우, 어지러움, 두통,

알쯔하이머 등 중추신경계 독성물질과 손가락 감각저하 등 말초신경계 독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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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

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검토사항

4
니트로글리

세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

세라이드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근로자건강진단실

무지침

9
디니트로톨

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

는 작업 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

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

스테론(남)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TOXNET

10

디메틸아닐

린

(아미노디메

틸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

는 작업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

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단 _ 실 무 지 침 /

TOXNET

11

p-디메틸아

미노

아조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단 _ 실 무 지 침 /

질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 데, 이를 반영하여 이 둘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는 조혈기계를 림프계와 구분할 필요성과도 유사한 부분이다.

< 표3.3 > 유해인자별 신경계 표적장기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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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소변검사 10종

③ 피부·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③ 피부·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

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TOXNET

22

디클로로

플루오로메

탄

(디클로로

모노

플루오로메

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단 _ 실 무 지 침 /

TOXNET

50
시클로헥사

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

강 및 인두 검사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단 _ 실 무 지 침 /

TOXNET

74
이소프로필

알코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

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취)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단 _ 실 무 지 침 /

TOXNET

77

초산

2-메톡시에

틸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

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

스테론(남)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 TOXNET

96 페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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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소변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

극증상 문진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페놀(작업 종료 시)

단_실무지침

115
삼산화비

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청진

④ 비뇨기계: 소변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

극증상 문진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총철결

합능력, 혈청페리틴, 유산탈수

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

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

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비소

신경계 문진, 진찰

추가

Ref. 근로자건강진

단_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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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계 검사항목

표적장기 신경계의 1차 검사는 해당 검사항목이 없다. 오로지 의사의 진찰소

견과 환자의 호소증상을 바탕으로 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검사종류에는 신경학적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냉각부하검사, 운동기능검사(진동작업)이 있다. 각 검사방법 및

검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신경계의 2차 검사항목은 수검자의 질환유무를 확

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제외하거나 수정하기가 불가능하여 그대로 유지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① 신경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는 인지기능 및 고위겉질기능검사, 뇌신경기능검사, 운동계검

사, 감각계검사, 반사검사, 소뇌기능검사, 뇌막자극검사, 보행검사, 자율신경계검

사의 순서로 수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는 1차 검사로 ‘신경학적 진찰’을 2차

검사로 ‘신경학적 검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둘은 동일한 검사이다.

㉠ 검사의 의의

- 신경학적 진찰의 목적은 신경계 질환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병소

를 가리며 질환 진행경과의 양상을 밝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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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학적 진찰 검사의 항목

·인지기능 및 고위겉질기능검사

정신상태검사 : 의식, 주의력집중기간, 지남력, 기억력

정보축적능력, 병식, 계획능력, 계산력

감정반응 및 인지왜곡

언어기능

실인증 및 실행증

·뇌신경검사

후각, 시각, 눈돌림, 도드래, 삼차, 가돌림, 얼굴, 속귀, 혀인두, 미주,

더부, 혀밑 신경

·운동검사

근력, 근긴장도, 근부피

·감각검사

·반사검사

·소뇌기능검사

·뇌막자극징후 및 기타

·보행검사

·자율신경계검사

- 1차 검사에서 ‘신경학적 진찰’을 수행할 때에는 문진 내용의 참고

하에 정밀한 진찰이 필요한 지를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 2차 검사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신경계 영역의 문제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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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계 전체 영역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 ‘신경학적 진찰’ 및 ‘신경학적 검사’의 수행

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검사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 검사의 필요성

-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의 이상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이므로

검사항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② 신경행동검사

- 각종 유기용제, 망간과 납 등의 중금속, 유기인제 농약 등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의 평가에 이용되는 검사이다.

- 신경행동검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검사자를 이용하는 면접

식 신경행동검사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컴퓨터 신경행동검사가 있

다. 본 실무지침에서는 WHO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

와 한국형 컴퓨터 신경행동검사(Korean Computerized Neurobeha

vioral Tests)를 특수건강진단에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 검사의 의의

-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주관적 자각증상 외에는 임상적 소견이 잘

나타나지 않는 중추신경계 장애의 특징으로 인하여 근로자 집단

건강진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중추신경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란 매우 어렵다.

- 유기용제와 중금속, 농약 등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는 신경행동

기능저하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 저농도 신경독성물질 노출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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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침습적이며 운동, 감각, 인지기능 등 넓은 범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신경행동검사가 1960년대 후반부터 스티렌과 삼염화에탄

의 실험적 폭로, 이황화탄소의 만성적 폭로에 의한 장애를 평가하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신경행동기능을 포괄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소검사들을 배터리형태로 구성하여 함께 사용

하고 있다.

- 국내에서 보고된 유기용제에 의한 만성중독성 뇌증 (chronic toxic

encepha1opathy)의 경우들에서도 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등

일반화학적검사는 물론 근전도, 뇌파검사 등 신경생리학적 검사소

견이 모두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남력, 기억력의 장애를 호

소하고 신경행동검사에서도 주의력, 단기기억력, 계산능력, 판단력

등 신경행동기능이 저하가 나타나므로 신경행동검사는 신경계기

능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검사 구성

㈀ WHO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 (WHO-NCTB)

- 7개의 소검사(subtest)로 구성(Santa Ana dexterity test와 Simple Reactio

n Time 외 다른 검사는 저작권이 있다)

- NCTB는 12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성인 대상자에서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으나 8-10년 사이의 교육기간을 가긴 대상자에서는 타당성이 다

소 감소하며 8년 미만의 대상자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정서장애를 평가하는 POMS의 경우 영어권에서는 사용이 어렵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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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동안 POMS를 이용한 연

구자들의 의견이므로 사용에 신중을 요한다.

- 신경행동기능의 점수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목적 점찍기(Pursuit A

iming)의 경우 채점과정에 주관이 개입되기 쉬우므로 결과의 재현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사람이 채점을 해야 한다.

- 필기구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많은 수의 단순작업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

다)는 필기구에 대한 어색함이 신경행동기능의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으

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Digit Span과 Benton visual retention test는 검사자와 피검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용하고 격리된 방이 필요하다.

㈁ 컴퓨터 신경행동검사(computerized neurobehavioral test)

- 국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신경행동검사용 프로그램은 한국형 컴퓨터

신경행동검사(Korean Computerized Neurobehavioral Tests)이다.

- 소항목은 Simple Reaction Time(단순반응시간), Choice Reaction Time(선

택반응시간), Color word vigilance(색단어 선택), Digit classification(숫자

구분), Additions(숫자더하기), Symbol Digit(부호숫자 짝짓기), Digit Span

(forward, backward)(순방향, 역방향 숫자외우기), Finger tapping speed

(손가락 두드리기)로 구성된다.

- 한 검사자가 3-5명의 근로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 집단건강진단이나

외래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수, 증상, 과거력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검사자의

필요에 따라 소항목의 선택이 자유롭고, 검사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다양

한 종류의 측정치(평균반응시간, 반응시간의 표준편차 등)가 컴퓨터에 의

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즉시 출력되므로 외래에서 검사즉시 피검자에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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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설명해줄 수 있다.

-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검사방법이 설명되므로 설명이 규격화되어 검사자

의 역할이 적으므로 검사자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검사의 필요성

- 중추신경계 이상을 스크리닝하는 기본검사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필요하

다.

③ 임상심리검사

- 임상심리평가는 개인이 경험하는 부적응적 문제 및 그러한 문제를 가진

개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의 성질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진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 임상심리평가에서는 면담 내용, 행동관찰 자료, 임상심리검사 자료의 세

가지를 이용하여, 자료 각각에 대한 판단하고 추론하고 또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검사의 의의

- 임상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적응기능 및 역할수행 능력, 사고-인지 기능,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감, 정서, 성격의 구조, 대인관계, 취약성과 자원 등

에 관해 가장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심리검사를 통

해 내리게 되는 결론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인 것이다.

- 임상심리검사는 재고자 하는 것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일

부 표집된 내용 및 행동만을 측정하여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다.

-임상심리검사는 능력검사(최대수행검사)와 성향검사(전형적 수행검사)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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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검사(최대수행검사)는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검사이며, 피검자가 정답

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우수하거나 기능의 손상이 없거나 혹은

더 잘 발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검사임. 지능검사, 학업성취검사, 적성검

사, 신경심리검사, 발달수준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웩슬러 지능검사, 비네 지능검사, 그림 지능검사, 벤더 도형검사(BGT),

인물화검사(DAP), 사회성숙도 검사(SMS) 등

·성향검사(전형적 수행검사)는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지 않고 몇 가지 반응대

안들 중 피검자가 선호하여 선택한 반응대안을 토대로 성향을 측정하는 검

사로, 주로 인지적 영역을 제외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들로서 크게

질문지형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뉨. 성격, 태도, 정서, 동기, 요구와 압력,

정신역동, 정신병리 등을 측정하는 검사가 여기에 속한다.

� 질문지형 검사(다면적 인성검사(MMPI),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백 우울척도(BDI) 등), 투사적 검사(로르샤하, TAT, 인물화 검사 등)

㉡ 검사의 필요성

- 임상심리평가는 부적응적 문제 및 그러한 문제를 가진 개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의 성질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진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

드시 필요하다.

④ 근전도검사(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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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침전극을 넣어 전기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런 전위는 증폭되어

화면에 나타나고 동시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검사의 의의

- EMG를 통해 운동단위 생긴 병소부위를 진단할 수 있다.

㉡ 검사의 필요성

- 근육병증과 말초신경병증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⑤ 신경전도검사

㉠ 검사의 의의

- 독성물질에 의한 말초신경질환의 진단에서 신경전도검사의 유용성은 1차

적으로 말초신경질환의 유무와 그 심한 정도를 확인하고 다른 원인에 의

한 말초신경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있다.

- 말초신경 전도검사는 운동신경 전도검사와 감각신경 전도검사가 있다.

㉡ 운동신경전도검사

㈀ 검사방법 : 말초신경중 운동신경을 구간에 가까운 근위부와 그

것으로부터 떨어진 원위부에서 각각 자극하면, 근위부에서 자극한 경

우는 원위부에서 자극한 경우보다도 오랜 잠복시간 후 근육이 흥분한

다.

㈁ 운동신경전도속도 : 2점간의 거리를 잠복시간의 차(근위의 자극

점으로부터 원위의 자극점까지 흥분이 전달되는 시간)로 나누면, 그 2

점간을 자극이 전달한 속도



66…특수건강진단의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 주 측정 신경 부위

상지 -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주관절부와 수관절부

하지 - 배골신경, 경골신경의 슬관절부와 족관절부

㉢ 감각신경전도검사

㈀ 검사방법

주 측정 신경 부위

상지 - 정중신경, 척골신경

하지 – 배복신경

㈁ 검사의 필요성

- 근육병증과 말초신경병증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⑥ 냉각부하검사

- 냉각부하는 10℃에서 10분간 함.

- 상온(22±2℃) 및 냉각부하종료직후, 5분 후, 10분 후에 피부온도, 손톱압박,

진동각, 통각의 순서로 검사를 진행하여 비교를 한다.

㉠ 검사의 의의

㈀ 피부온도

상온 하에서 양손의 2, 3, 4, 5지의 마지막 마디의 손바닥측 중앙에서 적당한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1 . 실 무 지 침 의  개 정  …67

시간 간격을 둔 후 2회 이상 측정한 후, 레이노드 현상이 관찰되는 손을 냉각

부하하여 냉각부하종료직후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고 부하한 손의 피부온도를

측정하고, 종료 5분 및 10분 후에 다시 부하한 손의 피부온도를 측정한다.

㈁ 손톱압박검사

상온에서 양손의 제 2, 3, 4지 중 1개 손가락을 선택하여 검사자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피검자의 손톱부위를 가볍게 잡은 다음 약 10초간 강하게 누

른 후 손을 떼어 손톱의 색이 원대래도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이

후 냉각부하를 하여 부하종료직후와 5분 후 및 10분 후에 상온 시와 동일한 수

지에 대해 압박검사를 시행한다.

㈂ 진동각

상온에서 양손의 제 2, 3, 4지의 말단부위의 손바닥 측에서 62.5, 125, 250Hz

의 주파수를 이용(냉각부하검사 후에는 그 중 한 주파수를 써도 무방함)하여

검사한다. 손을 수평으로 하고, 손가락을 가볍게 편 후, 손가락 끝을 가볍게 진

동자에 접촉시켜서 실시함. 냉각부하를 하여 상온에서 검사한 손가락 중 하나

에 대하여 부하종료직후와 5분 후 및 10분 후에 압박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시

에는 처음 진동감각을 확인시킨 후 상승법을 2, 3번 반복하여 측정하며, 가볍게

눈을 감도록 한다.

㈂ 통각

양손의 제 2, 3, 4지의 손가락 중절부위의 손등 쪽에서 피부가 얇은 부분에

서 검사함. 방법은 우선 좁은 범위에 대하여 통각계의 끝으로 가볍게 4-5번 찌

른 후 통각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부위에서 감각이 둔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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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를 넓혀서 검사한다. 냉각부하시킨 후에는 상온에서 검사한 손가락 가

운데 한 손가락에 대하여 냉각검사 종료직후와 5분 후, 10분 후에 검사한다. 검

사 시는 먼저 손등부위에서 검사하여 통각을 확인시킨 후 실시하며, 가볍게 눈

을 감도록 한다.

㉡ 검사의 필요성

- 수지진동증후군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⑦ 운동기능검사

- 여기서 정의하는 운동기능검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2차 검사 항목이다.

- 악력(순발악력, 유지악력, 손가락악력), 태핑을 검사한다.

㉠ 검사의 의의

㈀ 악력

- 순발악력 : 서서 팔을 밑으로 자연스럽게 편 후, 좌-우 모두 최대 노력하

여 5초 간격으로 2회 측정하여 큰 쪽의 수치를 취한다.

- 유지악력 : ‘5회법’과 ‘60%법’이 있다. 5회법은 서서 팔을 아래로 뻗은 후

최대노력을 하여 5초 간격으로 좌우 교대로 5회씩 측정하여, 1

회째 및 2회째 가운데 큰 값과 4회째 및 5회째 가운데 작은

값과의 차이를 구함. 60%법은 의자에 앉은 후 책상 위에 팔꿈

치를 90도로 굽힌 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순발악력의

60%의 값을 피검자에게 눈금을 보여주면서 유지시키게 하여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한다.

- 손가락 악력 :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에 두고 제 2지 혹은 3지를 위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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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손가락의 원위지관절을DIP를 편 후 다른 손가락을 가

볍게 편 상태에서 손가락의 악력을 측정한다.

㈁ 태핑

- 태핑측정기를 이용하여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 왼손을 교대로 하여 제 2지

와 3지를 한 손가락씩 30초간 최대로 빨리 치도록 하여 30초치를 측정한

다. 가능하면 10초치 및 20초치도 측정한다.

㉡ 검사의 필요성

- 악력 등을 통해 운동기능을 보기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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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경계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

였다. 2-부톡시에탄올 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를 신경계 독성물질에서 제외하였고,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포스핀(인화수

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을 신경계 독성물질로 추가를 제안하였다. 그 외 니

트로글리세린,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p-디메틸아미

노아조벤젠,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시클로헥사놀,

이소프로필 알코올,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

이트), 페놀,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는 1차검진시 중추신경계 급성중독증상 문진

을 추가하였다.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없음

▷ 변경항목

- 없음

▷ 신설항목

- 없음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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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구강계

(1)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치과계의 검사항목은 특수

건강진단에서 ‘악구강계’로 표현되어 있다. 악구강계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

결과를 재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였으며 표적장기와 검사항

목은 아래와 같다. < 표4.1 >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를 제외한 다른 유해인자

의 악구강계 검사의 경우 1차 검사항목으로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황산가스와 황화수소만 2차 검사항목으로 설정된 이유

가 불명확하다. 또한 악구강계의 경우 1차 검사행위가 없으면 2차 검사가 이루

어질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는 1차 검사항목으로 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표적장기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치과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표4.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악구강계”의 

표적장기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6 아황산가

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14 황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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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계 검토사항

① 악구강계를 치과계로 변경

현행 특수건강진단에서 악구강계가 표적장기로 설정되어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아황산가스, 염소, 황화수소 등 총 7종이며, 치

과계가 표적장기로 설정되어 있는 유해인자는 고기압 1종이다. 악구강계와 치

과계 모두 치과의사가 검사를 실시하는데,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과계

로 표적장기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의미전달이 확실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수정

특수구강검진의 위험인자는 ‘산노출’이고, 이에 따라 치아부식증을 평가하는

것이다. 업무상 못이나 금속을 입으로 무는 경우 이러한 물리적 인자로 인해

치아교모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치아교모증은 ‘산노출’과는 무관하다. 치주질

환에 대한 검사는 고기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개인질환이다. 또한 검사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

현 특수구강검진표의 오류를 바로 잡고, 치과의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

고, 산노출에 의한 치아부식증에 초점을 맞춰 검사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특

수구강검진의 방법과 검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식증 외의 질환

은 기타소견으로 기록하는 것과 함께, 고기압의 경우 치주조직검사는 육안검사

로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며, 치석이나, 치주낭 상태를 보려면 하려면 탐침

으로 모든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대상자 많지 않아 특별히 표나 양식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치과의사의 기술로 대신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치과의사들과의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진

의 제안은 별첨으로 정리하였다.

③ 기존 연구에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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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마모증 등의 항목을 검진하고자 한다면 치아별 기록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새로운 치아기록란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직업성치아부식증의 타원인 감

별을 위해 치아부식증의 식이요인, 전신요인 관련 설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2단계 특수구강건강검진 형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

다. 먼저 일반 치과의사에 의해 검진을 받아 치아부식증의 위험군에 속한 근로

자는 법정 직업성치아부식증 진단 훈련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

다........ 특수구강검진을 활성화하려면, 산취급근로자를 진단하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직업성치아부식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예시, 치과대학병원)

과의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한 후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특검 전 사업

주(해당 근로자)가 특수구강검사를 먼저 수령 후 특검을 받는 방법 등을 검토

할 수 있다.(김현덕 등, 2014)” 이러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 경우에도, 구체적

인 안에서의 차별점과 함께, 본 연구의 전반적 결론과 맞닿은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기존 구강검진 문진표양식의 변화 필요성, 2단계 특수구강검진 도입, 외

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3) 치과계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

였다.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의 악구강계 검사를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로 변

경하였고, 치아부식증검사결과표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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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항목

- ‘악구강계’를 ‘치과계’로 변경

▷ 신설항목

- 없음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의 악구강계 검사를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로 변

경을 이전 김건형(2012)에서 요구하였으나, 향후 표적장기 전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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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치아부식증 검사결과표(안)

치아부식증검사결과표(안)

□□□□□□□□□□□□□□

□□□□□□□□□□□□□□

7 6 5 4 3 2 1 1 2 3 4 5 6 7

E0 : 정상

E1 : 법랑질표면부식

E2 : 법랑질파괴부식

E3 : 상아질파괴부식형성

E4 : 2차상아질파괴부식형성

E5 : 치주노출부식

그 외 소견 및 조치

검사일시 검사기관 치과의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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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치아부식증의 이해

치아부식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직업적인 산노출은 치아부식증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다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

인, 생활습관(식이, 약물, 칫솔질습관 등)이 영향을 준다. 직업성 치아부식은 산

성미스트가 치아에 부식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입술을 벌렸을 때 공기 중에 노

출되는 부위에 잘 생긴다. 위산 등에 의한 부식은 어금니쪽에 잘생기고, 직업적

부식은 윗니에 잘 생긴다. 따라서, 따라서 발생 부위, 코/눈 점막 자극증상, 작

업환경(측정자료), 질병력, 생활습관 등을 확인하고, 직업관련성을 지지하는 추

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그림4.1 > 치아부식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들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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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부식증(dental erosion)의 진단에 대한 해설

Eo 정상

E1 법랑질표면부식: 법랑질표층이 부식되고 있음

E2 법랑질파괴부식: 치아조직결손이 법랑질에서 진행되었으나 상아질 에는

도달하지 않음

E3 상아질파괴부식: 치아조직결손이 상아질에 진행되어 있음

E4 이차상아질파괴부식: 치아조직결손이 이차상아질에 진행되어 있음

E5 치수노출: 치아조직결손으로 치수강이 보임

■ 법정 직업성 치아부식증의 정의

특수구강검진의 치아부식증 진단 기준은 법정진단기준(김 등, 1994; Kim et

al., 2004; Kim et al., 2006)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E3(상아질파괴부식)이

상의 부식증을 법정 직업성 치아부식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치아부식증 진단기준(김종배 교수) 

0 정상치아: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법랑질의 표면에 광택이 있으며 융선이

존재하는 치아를 정상치아로 판정한다. 

1 법랑질표면부식치아: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법랑질 표면에서 융선이 소실

되어 광택이 없는 젖빛유리모양이거나 치경부의 법랑질 표면에 흰색의 부식선

이 있는 치아를 법랑질표면부식치아로 판정한다. 

2 법랑질파괴부식치아: 법랑질이 파괴되어, 법랑질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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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파괴되지 않은 상아질이 노출되기도 하나, 상아질이 파괴되지 않은 치

아를 법랑질파괴부식치아로 판정한다. 치경부의 법랑질이 쐐기모양으로 파괴된

증상은 마모증으로 판정한다. 절치의 절단우각에 나타나는 톱날모양의 법랑질

파괴증상 중에서, 치아부식증의 경계부는 둥그렇고 부드러우나, 파절 부위의 경

계부는 날카로우며, 불량습관성마모부위는 표면이 활택하고, 교모 부위는 매끄

러운 면에 각이 있으며 함몰되어 있지 않다. 단, 치아표면의 50%이상 부식되었

을 경우에는, 상아질파괴부식치아로 판정한다.

3 상아질파괴부식치아: 상아질이 파괴되어, 매끈하게 함몰되어 있으나, 이차

상아 질이 파괴되지 않은 치아를 상아질파괴부식치아로 판정한다. 교합면에 상

아 질파괴부식증이 교모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치 순면 치경부의

상아질이 파괴된 부위가 쐐기모양이면, 마모증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경계 부

위가 함몰되어 있으면, 마모증과 부식증이 병발하였다고 판정한다.

4 이차상아질파괴부식치아: 이차상아질이 파괴되어, 치아의 형태가 심하게

변화되 고, 이차상아질이 파괴된 부위가 반짝이며 갈색을 띠고 절단부위의 이

차상 아질이 끌과 같은 모양으로 파괴된 치아를 이차상아질파괴부식치아로 판

정한다.

5 치수노출부식치아: 부식으로 치수가 노출되어 있는 치아를 치수노출부식치

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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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유

기

화

합

물

14

4,4-디아미노-3,3-

디클로로디페닐메

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

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 세포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

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

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③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 비뇨기계 진료

금속류

2

납과 그 무기화합

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철, 총철결합능

력, 혈청페리틴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③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신경행

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

< 표5.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비뇨기계”표적장기와 검사항목

5) 비뇨기계

(1) 유해인자별 비뇨기계 표적장기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였

다. 해당 연구결과를 반영한 “비뇨기계”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표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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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변 중 납

금속류

8

수은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

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수은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

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수은

금속류

11

4알킬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

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

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③ 소변 중 납

금속류

16

카드뮴과 그 화합

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전립선

증상 문진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

세포검사, 폐활량검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카드뮴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 2 마이크

로글로불린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액 중 카드뮴

가)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이하 ‘별표13’)에 의하면, 현재 43개 물질에

대해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1차 검사에서 단백뇨 혹은 요잠

혈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올 경우 신장의 기능 및 상태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2차 검사를 아래 표와 같은 항목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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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차검사 2차 검사

기본검사

(29개 물질
a
)

UA10종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BUN)

세뇨관 손상

(3개 물질
b
)

UA10종, 혈압측정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BUN), β2마이크로글로불린

전립선암

(1개 물질c)

UA10종, 혈압측정,

전립선 증상 문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BUN), 전립선특이항원(PSA, 남)

요로계암

(10개 물질d)

UA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

소(BUN), 비뇨기과진료
a. 가솔린(Gasoline),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4,4-디아미

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4-디옥산(1,4-Dioxane), ο-디클로로벤젠(ο

-Dichlorobenz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아닐린(아미노벤젠)과그동족체(Aniline

& homologues),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 에틸렌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에피클로로하이드

린(Epichlorohydrin),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크레졸(Cresol),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1,1,2,2-Tetrachloroethane), 톨루엔(Toluene),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페놀(Phenol),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피리딘(Pyridine),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삼산화비소(Arsenic), 삼수소화비소(Arsine), 비소 및 그 무

기화합물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b. 납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수은 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4알킬연

(Tetraalkyl lead)

c. 카드뮴 과 그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d.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마젠타(Magenta),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오라민(Auramine),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ο-톨리딘과 그 염(ο-Tolidine and its salts),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휘발성콜타르피치(코우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 표5.2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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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인자 별 비뇨기계 건강장해 검토

① 기본검사 유형

1차 검사에서 ‘소변 딥스틱 검사’(UA 10종; Urinalysis 10종)를 시행하고, 1차

검사에서 단백뇨 혹은 혈뇨 소견을 보일 때, 2차 검사에서 단백뇨정량, 크레아

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BUN)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인자는 모두 29개

로,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에 각 물질의 비뇨기계에 대한 다양한 건강장해

가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ρ-니트로클로로벤젠,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1,1,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삼산화비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등 5개 인자에 대해서

는 비뇨기계 건강장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뇨기계 기본유형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유해인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에 기술되어있는 비뇨기계 건강장해는 혈뇨, 단백뇨,

세뇨관손상, 사구체신염, 신부전 등이 있다. 이러한 비뇨기계 증상들에 대해 선

별검사로서 소변 딥스틱 검사는 적정하나, 선별검사에서 단백뇨 혹은 혈뇨 등

의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시행하는 실제 건강장해 여부 판단 및 감별진단

을 위해 시행하는 추가검사로서의 2차 검사 항목은 현재의 신장질환 진단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3)과 일부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1차 의료기관 의사용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

라인(이하 ‘만성콩팥병 가이드라인’)>(2013)에서는 ‘임의뇨 알부민/크레아티닌

비(Urine albumin / creatinine ratio)’ 및 ‘추정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lomer

ular filtration rate; eGFR)’을 핵심 검사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에서는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BUN) 등의 검

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최신 임상 가이

드라인의 신장기능 평가를 위함 검사항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검사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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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안은 다음에 계속)

② 세뇨관 손상 유형

기본검사에 1차 검사에서 혈압, 2차 검사에서 임의뇨 β2-마이크로글로불린

검사 등이 추가된 유해인자는 납(연)과 그 무기 화합물, 수은 과 그 화합물, 4

알킬연 등 3개로 세뇨관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를 감안한 2

차 검사 항목의 임의뇨 β2-마이크로글로불린 검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혈압은 불필요한 검사로 판단되며,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수

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③ 전립선암 유형

기본검사에 1차 검사에서 혈압 및 전립선 증상 문진, 2차 검사에서 전립선특

이항원(PSA, 남자만 해당) 검사 등이 추가된 유해인자는 ‘카드뮴 과 그 화합물’

로 카드뮴 노출과 전립선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일부 연구에 근거하여

항목이 선정되었으나, 최근 한국에서 일반인구의 전립선암 및 전립선비대증 발

생 증가와의 감별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카드뮴에 대한 비뇨기계 검사에서 혈압을 제외할 것을 제안한 바 있

어 이에 대한 검사항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요로계암 추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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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에 1차 검사에서 소변세포병리검사, 2차 검사에서 비뇨기과진료 등

이 추가된 유해인자는 β-나프틸아민, 마젠타, 벤지딘과 그 염, 오라민, 콜타르,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

과 그 염, 휘발성콜타르피치(코우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 등 10개로 주로 방

광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다. 다만 마젠타의 경우 동일한 검사가 ‘요세

포검사(파파니콜라우 검사)’로 표기되어 있어 검사명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인자들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에 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를 기술하는 항목에

비뇨기계 건강장해가 언급되어 있음에도, ‘별표13’에 표적장기에 비뇨기계가 누

락되어 있어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해인자는 아래

표와 같이 35개에 달하며, 향후 이들 유해인자들의 구체적인 비뇨기계 건강장

해를 평가해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평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코발트(분진 및 흄)’의 경우 특수건

강진단 실무지침 3권의 건강장해 항목에서 비뇨기계 건강장해로 “신장의 울혈

이 보고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참고문헌의 내용을 보면 ‘신장의 울혈’

이 아니라 ‘심장의 울혈’의 오기로 보이며, 향후 실무지침 개정 시 삭제될 필요

가 있다. 때문에 ‘코발트(분진 및 흄)’을 제외하면 비뇨기계 건강장해에 대해 향

후 검토가 필요한 인자는 34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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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2-메톡시에탄

올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메틸 셀로솔브, 2-Methoxyethanol), 메틸 시클로헥사놀

(Methyl cyclohexanol),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벤젠 (Benzene), 2-

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브

롬화메틸(Methylbromide),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

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

탄, Ethylene glycol),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2,3-에폭시-1-프

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초산 2-메

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초산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크실렌 (Xylene), 클로

로벤젠(chlorobenzene), 테레빈유(Oil of Turpentine),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히드라진(Hydrazine), 구리

(분진, 흄 및 미스트)(Copperdusts, fume and Mists, as Cu), 알킬수은화합물 (Alkyl

Mercury Compounds), 오산화바나듐 (분진 및 흄) (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요오드 (Iodine), 주석 유기화합물, 코발트 (분진 및 흄) (Cobalt dust and fume,

as Co), 크롬과 그 화합물 (Chromium and compounds, as Cr),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베릴륨과 그 화합물(Beryllium and compounds,

as Be), 염화비닐(Vinyl chloride), 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 표5.3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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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기 비뇨기계 검사항목

가) 단백뇨 및 사구체 여과율

현재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의 기본검사 항목은 1차 검사로 소변 딥스틱 검

사(UA10종), 2차 검사로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B

UN)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1차 검사에서 혈뇨 혹은 단백뇨 소견을 보일 때 2

차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신장질환 관련 임상지침

은 1차 선별검사에서 단백뇨가 있을 경우 크레아티닌(혈청 크레아티닌) 혹은

단백뇨정량(임의뇨 단백뇨 정량) 검사결과 절대값 수치로 신장기능과 단백뇨

정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추정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

te; eGFR)’과 ‘임의뇨 알부민/크레아티닌 비(random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ACR)’로 신장기능과 단백뇨 정도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질병관

리본부, 2013; CKD Work Group, 2012)

< 표5.4 > 임상진료지침의 콩팥기능의 평가 제안1

•혈청 크레아티닌을 측정하는 검사실은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을 보고해야 한

다(근거수준 C, 제안).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실시하는 임상의사는 검사실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을 측정하는지 알아야 한다(근거수준 B, 제안).

< 표5.5 > 만성콩팥병의 단계별 분류 (근거수준C, 제안)

단계

(stage)
설명

GFR

(mL/min/1.73㎡)

1 콩팥손상은 존재하나, GFR은 정상 또는 증가 ≥90

2 콩팥손상은 존재하고, GFR이 경도 저하 60∼89

3 GFR이 중등도 저하 30∼59

4 GFR이 고도 저하 15-29

5 신부전 <15 (또는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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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6 > 혈청 크레아티닌을 이용한 사구체여과율(GFR) 계산법

Cockcroft-Gault 공식 (근거수준 C, 의견)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

: Ccr (mL/min) = (140-연령) × 체중 / 72 × Scr (× 0.85 ; 여자)

성인 MDRD 공식a (근거수준 C, 권고)

: eGFR (mL/min/1.73㎡) = 186 × (Scr)
-1.154

× (연령)
-0.203

(× 0.742 ; 여자)

성인 IDMS-traceable MDRD 공식
b
(근거수준 C, 권고)

: eGFR (mL/min/1.73㎡) = 175 × (Scr)
-1.154

× (연령)
-0.203

(× 0.742 ; 여자)

a 혈청 크레아티닌을 Jaffe법으로 측정한 경우의 계산식
b
혈청 크레아티닌을 calibration traceable to a standardized reference material법으

로 측정한 경우의 계산식

< 표5.7 > 임상진료지침의 단백뇨 평가 제안(질병관리본부, 2013)

•단백뇨의 검진: 임의뇨 검체를 이용. 소변은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적절하나, 여의

치 않을 경우 소변을 수집한 시간대와 관계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근거수준

C, 의견).

•단백뇨의 선별검사: 임의뇨 딥스틱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 단백뇨가 1+이상인

경우 3개월 내에 단백뇨 정량 검사를 실시한다(근거수준 C, 의견).

•단백뇨 정량 검사: 임의뇨 알부민/크레아티닌 비를 이용.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가 높은 경우(>500 ㎎/g)는 ‘임의뇨 단백/크레아티닌 비’도 이용할 수 있다(근거수

준 C, 제안).

•만성콩팥병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검진: ‘임의뇨 알부민/크레아티닌 비’를 측정

한다(근거수준 C, 제안).

•만성콩팥병 환자의 단백뇨 추적 검사: ‘임의뇨 알부민/크레아티닌 비’를 이용하여

정량검사하며, ‘알부민/크레아티닌 비’가 높은 경우(>500㎎/g)는 ‘단백/크레아티닌

비’도 이용할 수 있다(근거수준 C, 의견).

•미세알부민뇨 (microalbuminuria):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30-300㎎/g (근거수준

B, 제안).

•현성알부민뇨(macroalbuminuria):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 300㎎/g(근거수준 B,

제안).

위 임상진료지침에서 참고한 문헌들의 ‘근거수준’과 제안들의 ‘권고수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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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 표와 같다.

A 높음 근거가 진료가이드에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경우

B 중간 근거가 진료가이드에 대부분 신뢰할만한 경우

C 낮음 근거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

D 매우 낮음 아직은 근거가 불확실하여 진료에 적용할 때 주의를 요함

< 표5.8 > 임상진료지침에서 참고한 문헌의 근거수준 분류

권고수준 내용

권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권고함

제안 다수의 전문가가 권고하나, 일부는 권고하지 않음

의견 일부의 전문가만 권고함

< 표5.9 > 임상진료지침에의 권고수준

현재의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 항목도 이러한 임상지침을 참고하여 단백뇨

를 소변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해서 평가하도록 ‘단백뇨정량’과 ‘크레아티닌정량’

(소변 크레아티닌)을 검사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사항목으로서 ‘단백/크

레아티닌 비’를 지정하지 않아 애초 검사항목 지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건강진단 기관에서는 ‘단백뇨 정량’과 ‘크레아티닌 정량’ 검사결과를 각각 절대

값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2차 검사항목에 ‘단백/크레아티닌 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변 중 단백질은 사구체 손상에 의한 알부민, 세뇨관 손상에 의한 마이크로

글로불린(α2- or β2- microglobulin) 등이 있으며, 당뇨병 및 고혈압, 사구체질

환 등에 의한 단백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변 알부민 검사가 유용하나, 유기

용제 및 중금속 등 사구체와 세뇨관 모두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변 단백뇨가 더욱 유용하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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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는 사구체 손상 및

세뇨관 손상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건진단에서의 검사항목으로는 ‘알부민/크레

아티닌 비’가 아닌 ‘단백/크레아티닌 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진료지침인 <만성콩팥병 가이드라인>(질병관리본부, 2013)에서는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에 대해서만 미세알부민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단백/크레아티닌 비’에 대해서는 미세알부민뇨에 부합하는 미세한 단백뇨의 기

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국제 임상지침인 KDIGO진료지침(201

2)은 미세알부민뇨에 대응하는 ‘단백/크레아티닌 비’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단백뇨의 중증도를 판정하고, 전문과 진료의뢰 여부 및 사후

관리로서의 추적검사 횟수 결정 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5-

10> 참고)

한편, KDIGO진료지침(2012)은 ‘사구체여과율’과 ‘알부민/크레아티닌 비’(혹은

‘단백/크레아티닌 비’)에 따른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추적검사 주기(연간 추적검

사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표 5-11> 참고) (KDIGO진료지침(201

2)에서는 국내 지침과 다르게 3기를 3a와 3b기로 구분하고 있다.)

정상 미세알부민뇨
알부민뇨 혹은

임상적 단백뇨

질병관리본부 (2013)

알부민/크레아티

닌 비(ACR)
<30 ㎎/g 30-300 ㎎/g >300 ㎎/g

단백/크레아티닌

비(PCR)
<200 ㎎/g 해당없음 >200 ㎎/g

KDIGO진료지침 (2012)

A1(정상-약간 증가) A2(중등도 증가) A3(현저한 증가)

알부민/크레아티

닌 비(ACR)

<30 ㎎/g
(<3 ㎎/mmol)

30-300 ㎎/g
(3-30 ㎎/mmol)

>300 ㎎/g
(>30 ㎎/mmol)

단백/크레아티닌

비(PCR)

<150 ㎎/g
(<15 ㎎/mmol)

150-500 ㎎/g
(15-50 ㎎/mmol)

>500 ㎎/g
(>50 ㎎/mmol)

< 표5.10 > 국내외 진료지침에 다른 단백뇨 중증도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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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뇨의 정도 분류

A1 A2 A3

정상-약간 증가 중등도 증가 현저한 증가

<30 ㎎/g 30~300 ㎎/g >300 ㎎/g

사
구
체
여
과
율

。

G1 정상 또는 상승 ≥90 1 1 2

G2 약간 저하 60~89 1 1 2

G3a 경미한 저하 45~59 1 2 3

G3b 중등도 저하 30~44 2 3 3

G4 현저하게 저하 15~29 3 3 4회 이상

G5 신부전 <15 4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상

< 표5.11 > 사구체여과율과 단백뇨 중증도에 따른 추적검사 

주기(연간 횟수)

알부민/크레아티닌 비(㎎/g Cr.)(약자 ACR)

= 소변 알부민정량(㎎/㎗) ÷ 소변 크레아티닌(㎎/㎗) × 1,000

< 표5.12 >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ACR) 계산법

나) 혈뇨

현재의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에서는 1차 검사인 소변 딥스틱(UA10종) 검사

에서 혈뇨 소견이 나올 경우, 혈뇨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비

뇨기계 2차 검사항목에 혈뇨에 대한 검사 항목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 방광암 유발가능성이 있는 유해인자의 경우 1차 검사에서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해 소변 딥스틱 검사(UA10종; 시험지 봉 검사)에서 혈뇨 소견이 나오더라

도 동시에 시행한 현미경 검사를 참고하여 혈뇨에 대한 정밀진단이 가능하다.

때문에 1차 검사(딥스틱 검사)에서 요잠혈 양성 소견을 보일 경우, 요잠혈 양성

소견이 ‘의미 있는 혈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차 검사에서 딥스틱 검사

(시험지 봉 검사) 반복 혹은 요침사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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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만성콩팥병 가이드라인>(질병관리본부, 2013)에서는 50세 이상에

서 혈뇨가 확인될 경우 콩팥 요로계 암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고 있어, 특히 50대 이상 근로자에서 반복되는 혈뇨 유소견자에 대한 보다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콩팥병 가이드라인>(질병관리본부,

2013)의 ‘의미있는 혈뇨’의 정의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미있는 혈뇨: 성인에서 적절하게 채집된 3회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시험

지 봉 검사 잠혈 양성 또는 현미경 고배율 시야에서 적혈구 3개 이상 (근거수

준 B, 제안)

•현미경 혈뇨의 선별검사: 딥스틱 검사가 이용될 수 있고, 잠혈 양성일 경우

현미경 검사를 고려(근거수준 C, 의견)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혈뇨: 콩팥 요로계 암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하

다 (근거수준 C,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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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기계 제안

가) 2차 검사항목의 수정

현재 2차 검사 항목을 임상진료지침의 권고에 맞춰 수정한다. 그리고 부적절

하게 표현된 용어인 ‘크레아티닌정량’, ‘크레아티닌’을 각각 ‘소변 크레아티닌’과

‘혈청 크레아티닌’으로 수정한다.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와 ‘사구체여과율

(eGFR)’ 검사값은 기왕에 시행하는 검사인 ‘소변 단백질’ 및 ‘소변 크레아티닌’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 값을 이용해 계산하는 값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

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없이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항목에 추

가할 수 있다.

< 표5.13 > 1차 검사 단백뇨 유소견 시 2차 검사항목 현행화 제안

현재 검사항목 현행화 검사항목 제안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정량, 크레

아티닌, 요소질소(BUN)

소변 단백질, 소변크레아티닌, 단백질/크레아

티닌 비(PCR), 혈청크레아티닌, 요소질소

(BUN), 사구체여과율(eGFR)

나) 소변세포병리검사

① 검사의 정의

⦁ 소변세포병리검사의 목적은 세포 진찰로 요로계암(특히 방광암)을 검사하

는 것이다.

② 검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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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계암 

취급규약

파파로콜로 

분류
설명 대책

검체불량 검체불량
소변의 채취방법을 배워 다시 

검사

음성
Ⅰ 악성세포 없음

Ⅱ 비정형성(악성 근거없음)

의양성 Ⅲ 악성의심(확실하지 않음)

방광암전문의에게서 방광겸검

사 등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양성
Ⅳ 악성이 강하게 의심됨

Ⅴ 악성세포

< 표5.14 > 표 38 소변세포병리검사의 판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검사 시 주의사항: 아침 일찍 첫 소변을 가능하면 많이 받는다.(산업안전

보건연구원, 2016)

③ 검사의 의의

⦁ 정상적으로도 인체 각 장기를 싸고 있는 세포(방광 등)는 자연적으로 ᄄ

ᅠᆯ어져 나오게 마련이나, 악성종양이 되면 세포간의 응집성이 떨어져서 더욱

쉽사리 탈락하게 된다.

⦁ 벤지딘 등에 의한 방광암은 방광경에서는 음성이지만 소변세포병리검사

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추적검사를 한다.(벤지딘 등에

의한 방광암은 일반적인 방광암보다 상대적으로 유두상 종양(papillary type)이

적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in situ type)이 많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한 연구에서 방광암의 진단할 때 소변세포병리검사의 민감도 우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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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95% CI: 0.35~0.39), 특이도 우도비율이 0.95 (95% CI: 0.94~0.95)이었다.

AUC (the area under the curve)와 Q 지수가 0.80과 0.74이었다.(XIe 등, 2016)

④ 검사의 한계

⦁ 특수건강진단에서 아침 첫 소변으로 소변세포병리검사를 시항하는데 어

려움이 발생하여 검사의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다.

⦁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

TF)는 무증상 성인에서 방광암에 대한 검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insufficient)

하다고 정의하고 있다.(Chou & Dana, 2010)

⑤ 특수건강진단에서 제안사항

소변세포병리검사는 세포 진찰로 요로계암(특히 방광암)을 검사하는 것이 목

적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요로계(특히 방광)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

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실무지침과 [별표1

3]에서는 소변세포병리 검사 시 ‘아침 첫 소변 채취’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으

나, 아침 첫 소변의 경우 밤사이 요로계에서 탈락된 상피세포들이 농축되어 암

세포의 발견이 방해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소변세포병리검사 매뉴얼에

서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오히려 아침 첫 소변은 버리고 두 번째 배설하는

소변을 처음부터(중간소변이 아닌)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RCPA Manual: u

rine cytology) 때문에 실무지침 및 [별표13]의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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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15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제안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비뇨기계 관련 증상 문진

요검사 10종

단백뇨정량소변단백질, 크레아티닌정량소변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BUN),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비뇨기계

(요로계암)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안침 첫

소변 채취)

단백뇨정량소변단백질, 크레아티닌정량소변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BUN),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비뇨기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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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 R, Dana T. Screening adults for bladder cancer: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nn Intern Med. 2010

Oct 5;153(7):461-8.

연구배경: 방광암은 10대 암 중 하나이다. 검진은 초기에 고분화 방광암을 발견

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한다.

연구목적: 2004년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PSTF)에서 방광암에 대해 정리

한 증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자료원: MEDLINE (2002-2009년), Cochrane Database (2009년까지)와 PubMed

의 CncerLit (2010년 3월까지)의 영어로 출간된 연구

연구 선택기준: 성인을 대상으로 방광암의 검진을 직접 평가한 연구 중 무작위

시험과 통제된 관찰연구와 방광암 검진의 진단적 정확성에 대한 연구와 검진으

로 발견되거나 표재성 방광암을 비교한 임상결과에 관한 무작위 시험과 통제된

관찰연구.

자료 추출: 환자 표본, 연구 설계, 자료 분석, 추적관찰과 결과가 기술되었다. 질

평가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에서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병합: 검진을 한 군과 검진을 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거나 검진으로 발견된

방광암의 치료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한 무작위 시험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통제된 관찰 연구들은 없었다. 방광암 병력이 없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방광암에 대한 혈뇨, 소변세포병리검사나 다른 소변 생체표지자 검사의

민감도나 특이도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검진의 양성예측율은 고위험 인구집단

을 포함하여,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10% 미만이었다. 검진으로 발견된 방광암을

치료하는 것과 치료를 하지 않은 방광암에 대한 위해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제한점: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가 사용되지 못하였다.

결론: 성인에서 방광암에 대한 검진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소변세포병리검사와 관련한 주요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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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 혈뇨에 대한 2차 검사항목

현재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에서는 1차 검사에서 혈뇨 유소견이 나올 경우

에도 2차 검사에서 혈뇨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특수

건강진단 기관에서는 혈뇨에 대한 2차 검사항목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채 ‘소변현미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만성콩팥병

가이드라인>(질병관리본부, 2013)에서는 의미있는 혈뇨를 ‘적절하게 채집된 3회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시험지 봉 검사 잠혈 양성 또는 현미경 고배율 시야에

서 적혈구 3개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1차 검사(시험지 봉 검사)에서 잠혈 양

성을 보일 경우 2차 검사에서 시험지 봉 검사를 반복할지, ‘소변현미경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차 검사결과 의미있는 혈뇨

를 진단될 경우 혈뇨의 원인감별 및 치료를 위해 전문과 진료의뢰가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어떤 검사가 비용편익적인지에 대한 별

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연구에서는 혈뇨에 대한

구체적인 2차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1]에는 일반건강진단의 2차 항목으

로써 ‘요침사현미경검사’를 제시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이 아닌 일반건강진단

상 2차 검사로서 ‘요침사현미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

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상 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써

‘요침사현미경검사’ 실시를 고려할 수도 있다.

< 표5.16 > 1차 검사 혈뇨 유소견 시 향후                    

고려할 수 있는 2차 검사항목 

현재 검사항목 향후 고려할 수 있는 검사항목

없음
소변 현미경 검사 or 딥스틱 검사

(추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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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혈관계

(1) 유해인자별 심혈관계 표적장기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

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

였으나 “심혈관계”의 표적장기에 대한 수정 의견은 없었다.

가)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현황(야간작업 제외)

< 표6.1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

유형 1차검사 2차 검사

기본검사

(14개 물질
a
)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없음

심전도 추가형

(2개 물질
b
)

심혈관계 증상문진 심전도검사

심전도, 안저검사 추가형

(1개 물질
c
)

심혈관계 증상문진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a.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디클로로메탄 (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

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메틸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아세

토니트릴(Acetonitrile),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안티몬과 그 화합물 (Antimony and compounds,as

Sb),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이산화

질소 (Nitrogen dioxide),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b. 저기압, 고기압

c. 진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이하 ‘별표13’)에 의하면, 현재 17개 인자에

대해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이중 14개 인자는 1차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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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2차 검사에서는 심혈관계에 대한 추가검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2개 인자는 1차 검사에서 유해인자 관련 심혈관계 증상문진을 실

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2차에서 심전도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1개 인

자는 1차 검사에서 유해인자 관련 심혈관계 증상문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2차에서 심전도검사 및 안저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와 같다.

나) 유해인자 별 심혈관계 건강장해 검토

① 기본검사 유형

1차 검사에서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2차 검사 없이 1차 검사에서 심혈관

계 건강상태 평가를 완료하는 인자는 모두 14개로,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

에 각 물질의 심혈관계에 대한 다양한 건강장해가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산

화질소는 심혈관계 건강장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심혈관계 기본유형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유해인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에 기술되어있는 심혈관계 건강장해는 부정맥 혹은

심장박동의 변화, 심계항진, 혈청 콜레스테롤 상승, 동맥경화, 혈관 수축, 혈압

의 상승 혹은 저하, 카르복시헤모글로빈 증가 등이며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들

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

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하지

만, 심혈관계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혈압측정 및 LDL 콜레스테롤 검사가 누

락되어 있고, 기본적인 신체검사인 심음 청진이 빠져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 (검사항목에 대한 제안은 다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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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심전도 추가형

1차 심혈관계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사

에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유해인자는 고기압, 저기압 등 2개이나, 고기압으

로 인한 심혈관계 관련 건강장해는 질소와 산소분압 증가로 인한 질소마취와

산소독성, 공기압축기 내부 엔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

독, 갑작스런 압력 저하로 인한 동맥혈 기체 색전증 등이고, 저기압으로 인한

심혈관계 건강장해는 주로 저산소증과 낮은 산소분압과 관련된 심계항진, 호흡

수 증가, 폐부종과 관련된 고혈압 등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검사항목 구성은

부적절해 보인다. 고기압과 저기압에 만성 노출 될 때 심혈관계를 포함한 다양

한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기압과 저기압만을 별도로

구분해 1차 검사에서 심혈관계 증상만 묻고, 이상이 있을 때 심전도 검사만 시

행할 수 있는 현재의 검사항목은 다른 심혈관계 표적장기 유해인자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③ 2차 심전도, 안저검사 추가형

1차 심혈관계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2차에서

심전도 및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유해인자는 진동(전신진동 및 국소진동) 1개이

지만, 전신진동에 의한 심혈관계 건강장해는 혈압상승, 맥박증가 등이고, 국소

진동에 의한 심혈관계 건강장해는 서맥, 고혈압, 심전도상 좌심비대, 불완전 방

실전도장해 등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검사항목 구성은 부적절해 보인다. 진

동에 의한 심혈관계 건강영향이 다른 심혈관계 표적장기 유해인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검사항목 또한 다른 심혈관계 표적장기 유해인자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1 . 실 무 지 침 의  개 정  …101

가솔린(Gasoline),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디클

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메틸 시클로헥

사놀(Methyl cyclohexanol),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스티렌(Styrene), 아세

트알데히드(Acetaldehyde), 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에

틸벤젠(Ethylbenzene),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염소화비

페닐(Polychlorobiphenyl),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크레졸(Cresol), 크

실렌(Xylene), 톨루엔,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퍼클로로에틸

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페놀(Phenol),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

산, Phthalic anhydride), 피리딘(Pyridine), 헥산(n-헥산, Hexane), 히드로퀴논(1,4-

디히드록시벤젠, Hydroquinone),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Copperdusts, fume and 

Mists, as Cu), 납(연)과 그 무기 화합물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망간과 그 화합물 (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삼산화비소

(Arsenic), 수은과 그 화합물 (Mercury and Compounds, as Hg), 알루미늄과 그 화합

물(Aluminium and compounds, as Al), 코발트 (분진 및 흄) (Cobalt dust and fume, 

as Co), 크롬과 그 화합물 (Chromium and compounds, as Cr), 트리클로로아세트산 

(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불소(Fluorine), 삼수소화비소 (Arsine), 오존 

(Ozone), 포스겐 (Phosgene),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염화비

닐(Vinyl chloride)

④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인자들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에 각 인자별 건강장해를 기술하는 항목에 심혈

관계 건강장해가 언급되어 있음에도, ‘별표13’에 표적장기에 심혈관계가 누락되

어 있어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유해인자는 아래 표와

같이 41개이며, 그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6.2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유해인자

⑤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 유해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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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메탄 (Nitromethane), 니트로벤젠(Nitrobenzene),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

트로벤젠, ρ-Nitroaniline),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디니트로톨

루엔(Dinitrotoluene),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ρ-디메틸아

미노아조벤젠 (ρ-Dimethylaminoazobenzene),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현재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조혈기계 건강장해로 구

분되어있지만,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15-30%에 이르면 청색증, 30-50%에 이르

면 두통, 호흡곤란, 실신, 50-70%에 이르면 조직으로의 산소운반작용이 손상되

어 빈맥, 부정맥, 심근경색, 뇌전증 발작, 젖산유발성 대사성산증 등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do Nascimento 등, 2008; Gupta 등, 2000),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을 심혈관계 건강장해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현재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아래 표에 제시된 10개다.

< 표6.3 >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가능 유해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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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4 > 메트헤모글로빈 농도에 따른 임상증상                 

(do Nascimento 등, 2008)

fMetHb (%) Signs and Symptoms

< 3 (normal) None

3 - 15 Frequently none

Grayish skini

15 - 30 Cyanosis

Chocolate-brown blood

30 - 50 Dyspnea

Headache

Fatigue, weakness

Dizziness, syncope

SpO2 <80%

50 - 70 Tachypnea

Metabolic acidosis

Cardiac arrhythmias

Seizure

CNS depression

Coma

> 70 Death

CNS – central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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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기 심혈관계 검사항목

가) 혈중지질 검사

현재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및 ‘별표13’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평가

하기 위해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

리세라이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검사에서 위험도를 평가해 업

무관련성 및 업무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실무지침에서는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결과를 활용해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산해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

나, 검사항목에 LDL콜레스테롤이 빠져있어 일선 기관에서는 심혈관계 특수건

강진단 시 LDL콜레스테롤 계산을 누락한 채 뇌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해 판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기관에서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1차 검사항목에 LD

L콜레스테롤(계산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일차의료용 이상지질혈증 임상진료 지침(이하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2016)에서도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표6.5 > 임상진료지침의 이상지질혈증의 평가 제안 (대한의학회, 

2016)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C 및

LDL-C 측정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I, 권고수준 C)

•중성지방이 400 ㎎/㎗ 이상인 경우 LDL-C 직접측정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I,

권고수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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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수준 정의

A

권고도출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

1개 이상의 무작위임상연구(RCT) 혹은 메타분석(Meta-analysis)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SR)

B

권고도출의 근거가 신뢰할 만한 경우

1개 이상의 잘 수행된 환자 대조군 연구 혹은 코호트 연구와 같은 비

무작위임상연구(Non-RCT)

C
권고도출의 근거가 있으나 신뢰할 수는 없는 경우

관찰연구, 증례보고와 같은 낮은 수준의 관련근거

D
권고도출의 근거가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의견

(expert opinion)인 경우

< 표6.6 > 임상진료지침에서 참고한 문헌의 근거수준 분류

권고수준 내용 권고의 표기

Class Ⅰ 대부분의 전문가가 권고함 권고함

Class Ⅱa 다수의 전문가가 권고하나, 일부는 권고하지 않음 고려함

Class Ⅱb 일부의 전문가만 권고함 고려할 수 있음

Class Ⅲ

근거수준(C 혹은 D)을 신뢰할 수 없고, 위해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면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권고의 경우

권고되지 않음

< 표6.7 > 임상진료지침에의 권고수준

한편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16)에서는 복합고지혈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만성콩팥병 등에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non-HDL

콜레스테롤 측정을 권고하고 있다. non-HDL콜레스테롤은 전체 죽종형성 지질

단백질, 즉 VLDL, IDL, LDL의 합을 추정할 수 있으며 apo B 단백질과의 상관

성이 높다. 실제 임상에서 non-HDL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에서 HDL콜레

스테롤을 뺀 수치로 간단히 계산되며, 고중성지방혈증을 동반한 경우, 당뇨병,

대사증후군, 만성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LDL콜레스테롤보다 더 좋은 지표

가 될 수 있다.(Robinson 등, 2009; Sniderman 등, 2011) 때문에 심혈관계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을 평가하고, 질병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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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non-HDL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non-HDL콜레스

테롤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non-HDL콜레스테롤을 치료목표로 활용

할 경우에는 치료목표를 각 위험군에 해당하는 LDL콜레스테롤 치료목표 값에

30㎎/㎗를 더한 값으로 한다(대한의학회, 2016).

위험도 분류 LDL-C 목표(㎎/㎗) non-HDL-C 목표(㎎/㎗)

초고위험군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말초혈관질환

<70 <100

고위험
  경동맥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100 <130

중등도위험군

주요 위험인자 2개 이상
<130 <160

저위험군

주요 위험인자 1개 이하
<160 <190

대한의학회, <일차의료용 이상지질혈증 임상진료 지침>(2016)

< 표6.8 > 위험도 분류에 따른 LDL-C 및 Non-HDL-C의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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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 내용

흡연 l 흡연하는 경우

고혈압
l 수축기혈압 140㎜Hg 이상 또는

l 이완기혈압 90㎜Hg 이상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낮은 HDL-C l 40㎎/㎗ 미만인 경우

연령
l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

l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

조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l 부모 형제자매 중 남성의 경우 55세 미만

l 여성의 경우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

생하는 경우

*당뇨병은 하나만 있어도 고위험군이어서 이 표에서 위험인자 개수 산정 시 당뇨병

은 제외한다.

*높은 HDL-C (60㎎/㎗이상)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인자 수에서 하나를 감

한다(총 위험인자 수-1).

대한의학회, <일차의료용 이상지질혈증 임상진료 지침>(2016)

< 표6.9 > LDL-C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

나) 혈압

수축기혈압 110-115 mmHg, 이완기혈압 70-75 mmHg 범위를 최하점으로

하여 혈압이 상승할수록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망막증 등의 합병증 발생위험

과 사망률이 증가하고(Benetos 등, 1997; Franklin 등, 1997), 50세 이상 연령층

에서 수축기혈압 및 맥압이 심혈관 합병증에 예측력에 도움이 되므로(Benetos

등, 1997;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2013; Vishram 등, 2012), 심혈관계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다. 심혈관계 특수건강진

단 검사 항목에는 가장 기본적인 혈압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영향 및 유해인자로 인한 개인 건강상태의 추가적 악화 가능성에 대

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혈압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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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청진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발표한 <일차의료용 고혈압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고혈압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

사를 시행해 고혈압을 확진하고 이차성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여 심혈관 위험성

을 평가하고 장기손상과 심혈관질환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근거수준 C, 권고

등급 I)”하고 있다. 이때 표적장기 손상 및 이차성 고혈압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해 시행할 이학적 검사는 다음 표와 같다(대한의학회, 2014).

< 표6.10 > 이차성 고혈압과 표적장기 손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 

(근거 C, 권고Ⅰ)

흉부: 심잡음, 부정맥, 심첨박동의 위치, 수포음

복부: 신장비대(다낭성신증), 복부잡음(신혈관성 고혈압)

사지: 맥박의 결손, 감소 또는 비대칭, 하지 냉감, 말초 부종, 좌우 양팔 혈압차

(대동맥협착, 쇄골하동맥 협착증)

경동맥: 수축기 잡음

위에서 제시한 모든 이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흉부 청진은 심혈관계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재 호흡기계 특수건강진단에서 청진을 1차 검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심

혈관계 특수건강진단에서도 1차 검사항목에 청진을 포함시켜 건강진단을 시행

할 수 있다. 청진을 할 경우 심전도, 혈중지질 검사, 흉부방사서 검사 및 혈압

측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심장 판막질환, 중격결손, 동맥협착 등의 심혈관계 건

강상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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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혈관계 제안

가) 검사항목의 수정

이상 검토한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

항목 수정을 제안하며, 1차에서 심혈관계 증상 문진만 시행하고, 2차에서 심전

도 혹은 안저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고기압, 저기압, 진동 등의 유해인자

들도 다른 심혈관계 유해인자와 동일한 검사항목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6.11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수정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청진,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

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콜

레스테롤(계산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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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검토

‘별표13’의 표적장기가 심혈관계인 유해인자 중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는 실무지침에 심혈관계 건강장해 언급이 없고, ‘별표13’의 표적장기가 심혈관

계인 유해인자 17개 이외에 41개 유해인자 또한 심혈관계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실무지침에 기술되어있다. 또한 현재는 조혈기계 건강장해로

분류되어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도 심혈관계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메트헤모글혈증 유발가능 10개 유해인자도 잠재적인 심혈관

계 특수건강진단 누락 유해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때문에 심혈관계 건강장해

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재정리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시적인 ‘특

수건강진단 연구회’ 혹은 ‘실무지침 검토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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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

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검토사항

29

ο - 메

틸 시

클 로

헥 사

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간·신

경계·조혈기·눈·피부·호흡기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O표적장기 ‘간담도계’ 삭제

2012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상 간담도계 삭제

37

벤 지

딘 과

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간·비

뇨기·피부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

O표적장기 ‘간담도계’ 삭제

2012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상 간담도계 삭제

7)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1) 유해인자별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재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

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를 반영한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표7.1 >

< 표7.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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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

변채취)

③ 피부 : 관련 증상 문진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

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진료

(3) 피부 : 면역글로불린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40

2 - 부

톡 시

에 탄

올 아

세 테

이트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간·신경계·신장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②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

1)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유산

탈수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빈

(2)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3)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O표적장기 ‘간담도계’ 삭제

2012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상 간담도계 삭제

150

디 클

로 로

벤 지

딘 과

그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 요로계 · 피부

에 유의하여 진찰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

변채취)

③ 피부 : 관련 증상 문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

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

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진료

(3) 피부 : 면역글로불린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O표적장기 ‘간담도계’ 삭제

2012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상 간담도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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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

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검토사항

8

p-니

트로

클로

로벤

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간·신장·신경계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②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혈

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③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5)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

사：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

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

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O표적장기 ‘간담도계’ 삭제

실무지침 3권에서는 동물실험

에서 간종양이 보고되었다고

나와있지만 IARC monograph

: 생쥐 혈관종양을 증가했지만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연구였

다고 평가 및 인간 발암성에

대한 연구는 없음.(Group 3)

9

디니

트로

톨루

엔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간·생식계·신경계·피부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②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혈

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

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

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Ahrenholz SH; Health Haza

rd Evaluation Determination

Report 24 pp. (1980) NIOSH-

HE-79-113-728 에 따르면 정

자수 감소 및 유산의 증가. 실

무지침 3권에 따르면 정자수

감소/여성의 유산과의 연관성

에 관한 연구상 결정적인 건

강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공통

적으로 정자 수 감소에 대한

언급

가) 김건형 등(2012)의 연구 결과 반영의 제한점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는 ο-메틸시클로헥사논, 벤지딘과 그 염, 2-부톡

시에탄올아세테이트,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의 경우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2016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 미국국립보건원(NIH)의 TOXNET. Google

scholar 를 통한 case report / epidemiologic study search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서 추가 변경 사항을 제안해 볼 수 있었다.

< 표7.2 >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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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개정사항 없음)

25

2-메

톡시

에탄

올

( 메

틸셀

로솔

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신경계·생식계·간·신장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

찰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유산탈

수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2)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3)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실무지침 3권 상 정자감소증

과 태아독성, 기형발생을 유

발. (개정사항 없음)

34

메틸

클로

라이

드

( 클

로로

메

탄)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간·신

경계·생식계·눈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

사

(2)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3)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Taskinen, H., M. L. Lindbo

hm, and K. Hemminki. "Spon

taneous abortions among wo

men working in the pharmac

eutical industry." British jour

nal of industrial medicine 43.

3 (1986): 199-205.

Lindbohm, Mada-Liisa, et al.

"Effects of paternal occupatio

nal exposure on spontaneous

abor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8 (1991):

1029-1033.

Bingham, E.; Cohrssen, B.; P

owell, C.H.; Patty's Toxicolo

gy Volumes 1-9 5th ed. Joh

n Wiley & Sons. New York,

N.Y. (2001)., p. V5 9 등의 관

련 문헌에서 자연유산의 증가.

남성의 생식계 관련 문헌은

찾을 수 없음. (개정사항 없

음)

38

1,3-

부타

디엔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신경

계·생식계·조혈기·소화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1)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Anderson, Diana. "Male-me

diated developmental toxicity.

" Toxicology and applied pha

rmacology 207.2 (2005): 506-

513.

및 실무지침 3권에 따르면 생

식기계 영향은 체기형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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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함. (개정사항 없음)

43

1-브

로모

프로

판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신경

계·조혈기·생식계·비뇨기·피

부·점막·소화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②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3)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Ichihara, Gaku. "Neuro-repr

oductive toxicities of 1-brom

opropane and 2-bromopropan

e."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al health 78.2 (2005): 79-96.

에 따르면 target 이 다르지만

2-브로모프로판과 유사하게

정자, 난자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수정란의 착상에도 영향

을 줌. (개정사항 없음)

44

2-브

로모

프로

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4)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생식계·신경계·눈·피부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실무지침 3권에 따르면 정자

부족, 무정자증을 보고. (개정

사항 없음)

48
스티

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간·호

흡기·신경계·생식계·눈·피부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

선(후전면)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④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

사

(2)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3)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4)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실무지침 3권에서는 허용농

도 이상의 스티렌에 노출되었

을 때, fasting serum bile aci

d와 GGT 농도가 상승하였으

나 작업

시 노출에 의해 간 독성을 일

으킨다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라고 하였지만

Brodkin CA, Moon JD, Camp

J, Echeverria D, Redlich CA

et al. (2001) Serum hepatic b

iochemical activity in two po

pulations of workers exposed

to styrene. Occup Environ M

ed 58: 95-102.

: 스티렌 노출과 AST/ALT와

유의한 선형적 를 보임.

OEuropean commision 및 US

EPA 에서는 prolactin level

증가 때문에 endocrine dis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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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로 지정하였지만,

Gelbke, Heinz-Peter, et al. "

A critical review finds styre

ne lacks direct endocrine disr

uptor activity." Critical Revie

ws in Toxicology 45.9 (201

5): 727-764.

에 따르면 여성/남성 호르몬에

끼치는 영향은 실험적으로 보

이지 않았으며 실무지침 3권

에서도 상반된 결과 및 근거

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

(개정사항 없음)

49

시클

로헥

사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간·신

경계·눈·피부·비강·인두·호흡

기·신장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③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

자극증상 문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3)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O표적 장기 ‘간담도계’ 삭제

실무지침 3권 및 toxnet 검색

을 통해서 간독성을 찾을 수

없으며 IARC 3 로 동물 실험

외 간담도계 종양과도 관련있

다고 보기 힘듬.

56

아세

트산

2-에

톡시

에틸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계, 생식기계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③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

자극증상 문진

1)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3)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O실무지침 3권에 언급된 태아

기형

(개정사항 없음)

60

2-에

톡시

에탄

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조혈

기·간·생식기능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②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1) 조혈기계 : 망상적혈구수, 혈액도

말검사

(2)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O실무지침 3권 및 Rim, Kyun

g-Taek. "Reproductive Toxic

Chemicals at Work and Effor

ts to Protect Workers’ Healt

h: A Literature Review." Saf

ety and Health at Work (201

7) 에 따라 정자수 감소 및 태

아독성, 기형발생을 유발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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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3)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에톡시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68

에피

클로

로하

이드

린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간,

신장, 피부, 호흡기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④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

자극증상 문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

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3)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4)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

검사, 비강 및 인두검사, 면역글로불

린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시험, KOH검사

O Clinical occupational medic

ine, L. Rosenstock, M.R. Cull

en, 1986. W. B. Saunders Co

mpany, London. 에 따르면 유

산 유발.

69

염소

화비

페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 진찰 : 간·신장·피

부·생식계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③ 눈·피부 : 점막자극증상

문진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3) 눈·피부 : 세극등현미경검사, KO

H검사, 피부단자시험

O실무지침 3권 및 Clinical oc

cupational medicine, L. Rosen

stock, M.R. Cullen, 1986. W.

B. Saunders Company, Londo

n. 에 따르면 저체중출산과 관

련되어 있고 남성 생식기효과

는 toxnet 검색에서도 찾을 수

없음. (개정사항 없음)

76

이황

화탄

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신경

계·간·신장·순환계·눈·생식기

능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

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

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

리세라이드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3)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O실무지침 3권에 따르면 정자

형성 장해를 보임.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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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④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⑤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⑥ 눈 : 관련 증상 문진, 진찰

⑦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

검사)

(4)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5) 눈 :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진찰

(6)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

검사)

77

초산

2-메

톡시

에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

혈기·생식기능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1)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O실무지침 3권에 따라 기형

유발.

(개정사항 없음)

138

산화

에틸

렌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조혈

기·간·호흡기·신경계·생식계·

눈·피부·비강·인두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

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망상

적혈구수

②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 청진

④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⑤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⑥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

자극증상 문진

(1)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2)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3)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4)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5)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6)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

검사, 비강 및 인두검사, 면역글로불

린정량(IgE), 피부

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O실무지침3권에는 생식계 관

련 내용이 없지만

Robert W. Kapp,Rochelle W.

Tyl Reproductive Toxicology,

Third Edition(2016)에 따르면

남성/여성에서 생식독성을 보

임, (개정사항 없음)

153

ο-톨

리딘

과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

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 요로계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O실무지침 3권에서 간담도계

의 건강장해 언급이 없지만

용혈에 의한 2차성 손상 및

아닐린과 같이 노출 되었을

시 간 손상에 대한 언급을 tox

net에서 찾을 수 있었음. 현행

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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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

변 채취)

닌, 요소질소, 비뇨기과진료

154

디아

니시

딘과

그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및 검사 : 신장

및 요로계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

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

변 채취)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

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

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

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

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비뇨기과진료

실무지침 3권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는 간, 신장, 비장, 방

광, 내분비 이상, 위장관 출혈

등이 관찰되었다고 언급하나 t

oxnet, google scholar search

상 인체건강효과에 대한 환자

보고 및 역학조사결과를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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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 시력·혈압·귀·

피부·신경계

①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

검사)

② 눈·귀·피부·호흡기계·근골

격계·심혈관계·치과 : 관련 증

상 문진

(1)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

검사)

(2) 호흡기계 : 폐활량검사

(3) 근골격계 : 골 및 관절 단순 방사

선검사,

(4) 심혈관계 : 심전도검사

(5) 치과：치과의사에 의한 치은염,

치주염 검사

OVann, Richard D., et al. "D

ecompression illness." The L

ancet 377.9760 (2011): 153-16

4. 에 따르면 CT, MRI 같은

검사도구을 사용할 수는 있지

만 진단과 재감압을 위한 분

석은 병력 및 임상적 증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함.

이상기압으로 인한 골괴사의

경우 다른 원인으로 인한 무

혈성괴사의 감별을 위할 경우

다양한 영상 측정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증상 호소 부위

와 호발부위에 대한 엑스선

촬영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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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크로

파

및

라디

오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임상진찰 : 눈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

진, 신경증상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

진

③ 눈 :관련증상 문진

(1)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

테론(남),

(3) 눈 :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진찰

OFigà-Talamanca, Irene. "Oc

cupational risk factors and re

productive health of women."

Occupational medicine 56.8 (2

006): 521-531 에 따르면 EM

F의 경우 남성에서의 연구가

주가 되고 여성의 경우 컴퓨

터 단말기 사용과 유산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가 있었

지만 제한점이 많은 연구였다

고 함.

이러한 물질들은 지난 연구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최신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체계적 고찰을 통한 유해인자별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선정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생

식계의 경우, 최종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유산이나 기형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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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하는 특수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남성 정자수나

모양, 운동성 등 정액검사를 하는 부분은 정액검사방법을 현행 특수건강에 도

입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업무관련성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검사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조기 발견 지표가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영향을 발견하

였다는 점과 이에 따른 표적장기의 선정은 가능하더라도 구체적인 선별검사방

법을 선정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의 불일치 문제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6～214쪽에 언급된 유기용제의 유해

인자별 건강장해와 현행 특수건강진단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표적장기

에서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기화합물(108종)에서만 디에틸에테르(에

틸에테르, Diethylether),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1,2-디

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1,2-Dichloroethylene), 벤젠(Benzene), 1-부틸 알

코올 (1-부탄올, n-Butyl alcohol), 2-부틸 알코올(2-부탄올,sec-Butyl alcohol),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에틸벤젠(Ethylbenzene),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이소프로필 알코

올(Isopropyl Alcohol), 콜타르 (Coal Tar),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

n), 피리딘(Pyridine), 히드라진(Hydrazine) 15개 항목에 간담도계 건강장해가

언급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는 표적장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생식 독성이 거의 없다고 언급되긴 하지만 생식계에서도 2-부

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의 2개 항목에 표적장기로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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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지견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및 별표13의 주기적인 검토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선정의 기

타 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는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인간

에 대한 만성 건강영향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선정함

에 있어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동물실험만 있는 경우, 또는 급성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또한 유해인자의 만성노출에 대한 인간 건강영향 연구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역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 표적장기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생식계의 경우 불임, 태아의 기형발생 및 임신 상태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표적 장기군이 포함하는 내용에 추가되기 때문에 추후 연

구 분류에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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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기별 검사항목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한

후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임상진료지침과 최근저널, 표적장기별 최신

임상과 교과서와 진단검사의학 교과서를 반영하여 해당 표적장기에 대한 검사

항목 추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가) 표적장기 “간담도계”

현행 간담도계 1차 검사항목은 및 2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표7.3>

< 표7.3 > 현행 간담도계 1차 및 2차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혈청지피티

총단백 및 알부민

총빌리루빈 및 직접 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ALP)

감마지티피

알파피토단백(AFP)

간염바이러스 검사 : HBsAg, Anti-HBs,

Anit-HCV, Anti-HAV

초음파 검사

표적장기 “간담도계”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진료지침 담낭

용종, 총담관결석, 만성 B형 간염 같은 개별적인 질환의 지침은 있었지만 포괄

적인 간담도계 실험실 결과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대한 간학회에서도 특별한

지침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2017 미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ACG(Americ

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clinical guideline: Evaluation of abnormal 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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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chemistries)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을 제안 한다. < 표7.4 >

< 표7.4 > 표적장기 간담도계에 대한 제안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

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간 담 도

계

혈청지오티 및 지피티 이름 변경

->에이에스티,에이엘티

① 간담도계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담도계의 검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

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간세포의 손상을 검사

간의 합성 능력을 평가

만성 염증 시 면역변화 및 바이러스성 간염의 평가

이중 간세포의 손상을 검사하는 평가항목으로는 간세포의 전반적 손상을

보는 AST/ALT 와 담즙정체를 평가하는 ALP. GGT, bilirubin 이 대표적이다.

㉠ 혈청지오티, 혈청 지피티

혈청지오티와 지티피는 과거 이름으로 현재는 각각 에이에스티(AST, serum,

glutamic-oxaloacetic transaminase)/에이엘티(ALT, serum glutamic-pyruvic tr

ansaminase)라고 불리며 아스파테이트(aspartate) 및 알라닌(alanine)에서 알파

아미노 그룹의 이동을 대사하여 옥살로아세테이트(oxaloacetate), 파이루베이트

(pyruvate)를 형성시키는 효소이다. 두 효소를 같이 아미노트랜스퍼라제(ami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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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ferase)라고 불리며 간세포의 손상을 반영하는 민감도 높은 검사이다. 다만

현행 검사항목에는 과거 이름인 지오티, 지피티로 명시되어 혼돈을 줄 수 있기

에 에이에스티, 에이엘티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감마지티피

감마지티피는 신장, 췌장, 간, 비장, 심장, 뇌, 정낭 등 많은 조직들의 세포막

에 존재하며 아미노산 이동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Alkaline phosphatase

와 유사하게 상승할 때 뼈를 제외한 간담도계, 췌장기원으로의 감별진단에 유

용하다. 단독으로 상승하는 경우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코올

남용, 알코올성 간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barbiturates, phenytoin과

같은 약물, 만성폐쇄성폐질환, 신부전, 급성심근경색 후에도 상승할 수 있다. B

urrows S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결국 AST/ALT, ALP에 비하여 장점을 보이지

는 못하는 검사이며 ACG clinical guideline: Evaluation of Abnormal Liver ch

emistries p.2 Table 1. Recommendations 13. 항목에 gamma glutamyl transp

eptidase 의 경우 다른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을 경우 선별검사 목적으로 사

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

현행 1차 항목에 감마지티피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담즙정체의 평가라면

ALP, bilirubin 과 같이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단독 감마지티피 검사에는 임상적

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없어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알코올의 사

용으로 인한 간의 손상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언급된 바

와 같이 AST/ALT 보다 추가적인 장점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일반검진에서는 그대로 시행 중이

기 때문에 추후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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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사 항목

상기 검사 외 총단백 및 알부민, 총빌리루빈 및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

타제, 알파피토단백, 간염바이러스 검사 및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다. 총빌리루

빈 및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제는 1차 검사 항목인 감마지티피와 함께

담즙정체를 평가하는 검사항목이다. 총단백 및 알부민은 간의 합성 기능을 평

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사이며 알파피토단백 및 초음파는 악성 종양, 면역

학적 평가, 구조적 이상을 평가할 수 있다.

Prothrombin time을 2차 검사항목으로 제안할 근거는 ACG clinical guidelin

e: Evaluation of Abnormal Liver chemistries p.3 에 따르면 알부민과 함께 간

세포의 기능을 보여주는 검사 중의 하나이고 Dufour D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알부민 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Giannini EG 등의 진료지침

에서도 비록 알부민과 프로스롬빈타임(prothrombin time이 간의 영향 없이도

특히 Vitamin K 결핍, 지방변, 와파린, 저체온증 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며 간의 합성기능의 보상기전의 상실이 일어나는 늦은 시기에서 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제한점이 있더라도 합성기능의 정도를 감시 하는 유용한 검사라고

언급하고 있다. 알부민과 PT는 또한 같이 비교하였을 때 패턴(간경화시 알부민

의 반감기는 20일 정도이고 PT와 관련된 응고인자들의 반감기는 1일 정도로

알부민의 감소가 더 특징적, 급성 독성/바이러스성 간 손상 시 PT의 상승이 더

특징적)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총단백 및 알부민에 PT를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PT의 경우 채혈후 4시간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

야 하여 근로자단체검진시 현실적으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기존에 실시하는 2차검진항목으로도 간담도계질병을 스크리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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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반감기

AST 17시간

ALT 47시간

ALP 1주

Albumin 20일

Prothrombin time 1일

GGT 10일(Alcohol abuse 회복: 28일)

Total bilirubin 17일(Albumin과 유사)

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의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검사 항목을

바탕으로 AST/ALT 상승 시 가이드라인의 다음과 같은 알고리듬을 통하여 적

절한 2차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차 검사 항목의 AST/ALT

의 경우 손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2차 검사 시에도 반복검사가 필요하며 2차 검

사 결과 해석에는 반감기에 대한 고려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7.5 >,

< 그림7.1 >, < 그림7.2 >, < 그림7.3 >)

< 표7.5 > 검사항목별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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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ine elevation(<2xULN) Mild elevation(2-5xULN)

⇩ ⇩

History and physical exam

Discontinue hepatotoxic meds

Discontinue alcohol consumption

Assess for risk factors for fatty liver and

viral hepatitis

History and physical exam

Discontinue hepatotoxic meds

Discontinue alcohol consumption

Assess for risk factors for fatty liver and

viral hepatitis

⇩ ⇩

CBC/platelet count, AST/ALT, Alk Phos, T

B, albumin, PT/INR

HBsAg, HBcAb, HBsAb, HCV Ab with PC

R confirmation if +, iron

panel, abdominal ultrasound

CBC/platelet count, AST/ALT, Alk Phos, T

B, albumin, PT/INR

HBsAg, HBcAb, HBsAb, HCV Ab with PC

R confirmation if +, iron

panel, abdominal ultrasound

⇩ ⇩

If negative, consider observation for 3–6

months with repeat AST/ALT, Alk Phos,

TB or ...

If negative, consider observation for 3 mont

hs with repeat AST/ALT, Alk Phos, TB or

continue investigation

⇩ ⇩

If persistently elevated, continue investigati

on: ANA, ASMA, gamma-globulin, cerulopl

asmin, alpha-1 antitrypsin phenotype and m

ay consider additional tests based on histor

y (e.g., celiac sprue, tick-borne disease, thy

roid disease, and muscle disorders)

If persistently elevated, continue investigati

on:

ANA, ASMA, gamma-globulin, ceruloplasm

in, alpha-1 antitrypsin phenotype and may

consider additional tests based on history

(e.g.,celiac sprue, tick-borne disease, thyroi

d disease and muscle disorders)

If no diagnosis, consider diagnostic liver bi

opsy

⇩

If normal, further testing at discretion of cl

inician or refer to hepatologist for considera

tion of liver biopsy

< 그림7.1 > 간기능 효소 수준(AST/ALT level)에 따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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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 elevation(5-15xULN)

⇩

History and physical exam

Discontinue hepatotoxic meds and 

alcohol

Evaluate for signs of acute liver failure

⇩

CBC/platelet count, AST/ALT, Alk 
Phos, TB, albumin, PT/INR,

HAV Ig M, HAV IgG, HBsAg, HBcAb 
IgM, HBcAb IgG, HBsAb,

HCV Ab with PCR confirmation if +, 
iron panel, ceruloplasmin,

ANA, SMA, and gamma-globulin, 
abdominal ultrasound

⇩

If signs of acute liver failure -> 

urgent liver

consultation with consideration of 

referral to a liver

transplant center

⇩

If diagnoatic evaluation negative -> 

consideration

for diagnostic liver biopsy if medically 

stable

< 그림7.2 > 간기능 효소 수준(AST/ALT level) 중등도 상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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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elevation(>15xULN)
M a s s i v e 

elevation(ALT>10000U/L)

⇩ ⇩

History and physical exam

Discontinue hepatotoxic meds and alcohol

Evaluate for signs of acute liver failure

History and physical exam

Discontinue hepatotoxic meds and alcohol

Assess for toxic ingestions, ischemia, and 

rhabdomyolysis

Evaluate for signs of acute liver failure

⇩ ⇩

CBC/platelet count, AST/ALT, Alk Phos, 

TB, albumin, PT/INRHAV IgM,

HBsAg, HBcAb IgM, HBsAb, HCV Ab,HSV, 

EBV, CMV, ceruloplasmin

ANA, ASMA, Anti-LKM, IgG, serum drug 

panel, and urine toxicology

panel Doppler abdominal ultrasound

Consider n-acetyl cysteine if any evidence 

of acetaminophen ingestion

CBC/platelet count, AST/ALT, Alk Phos, 

TB, albumin, PT/INRHAV IgM,

HBsAg, HBcAb IgM, HBsAb, HCV 

Ab,HSV, EBV, CMV,

ceruloplasmin ANA, ASMA, Anti-LKM, 

IgG, serum drug panel, and

urine toxicology panel Doppler abdominal 

ultrasound

Consider n-acetyl cysteine if any 

evidence of acetaminophen ingestion

⇩ ⇩

If signs of acute liver failure -> urgent 

liver

consultation with consideration of referral 

to a liver

transplant center

If signs of acute liver failure -> urgent 

liver

consultation with consideration of referral

to a liver transplant center

⇩ ⇩

If diagnoatic evaluation negative -> 

consideration

for diagnostic liver biopsy if medically 

stable

If diagnostic evaluation negative -> 

consideration

for diagnostic liver biopsy if medically 

stable

< 그림7.3 > 간기능 효소 수준(AST/ALT level) 고도 상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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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간담도계”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 외 수정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없으므로 현실적 수행가능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표적장기 “생식계”

현행 간담도계 1차 검사항목은 및 2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7.6 >

< 표7.6 > 현행 생식계 1차 및 2차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난포자극호르몬(FSH)

황체형성호르몬(LH)

에스트로젠(estrogen)(여자)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남자)

표적장기 “생식계”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진료지침은 없었

다. 따라서 현행화를 위해 Robert W. Kapp,Rochelle W. Tyl Reproductive Tox

icology, Third Edition(201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표적장기

로 제시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검색한 논문들로 검사항목을

검토하였다. < 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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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7 > 표적장기 생식계에 대한 제안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생식계
없음

없음

① “생식계”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 가능성

현행 생식계 검사항목들은 각각 남성, 여성의 호르몬 변화를 통하여 reprodu

ctive organ effect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생식계 독성은 Hage ML 등에 따르면

성공적인 출생을 방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수정, 피임, 임신, 출산, 배아, 태아, 영

유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으로 정의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부

정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 생리주기와 관련된 장애 및 기타 호르몬 영향

불임

자연유산

저체중아

선천성 기형

인지기능 변화 및 IQ저하

발달지연

암

< 표7.6 >및 표적장기 기타 논의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지침에 언

급된 물질들 중 생식계 독성을 보이는 물질들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의 여부,

보이는 생식계 독성의 유부에 따라 남성 불임 근로자에서 정액검사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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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태아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비교해볼 과거 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특수건강검진의 특성 상 일회

성 검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검

사항목으로 제안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적장기 생식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은 종류에 따라 장기 자체에 영향, 불

임, 태아 기형, 임신의 유지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현행 2차 검사항목인

㉠ 에스트로젠, 난포자극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임신 시 다양한 임상적 변화를 보이지만 Ecochard R 등에 따르면 단

독으로 임신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검사는 아니며 다만 여성 불

임 시 배란 기능, 난소의 저장능 평가에 함께 사용할 수는 있다.

㉡ 테스토스테론

남성에 있어 불임 시 그 원인이 고환축(gonadal axis)에 기인한 내분비

적인 문제(선천적/후천적)를 감별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라 1차 문진 상에서 생식계 독성이 의심될 때는 상기 원인이 의심

될 때만 선택적으로 2차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역

시 특수건강검진의 일회성 검진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진료를 통한 지

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생식계”에서 수정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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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적장기 “근골격계”

현행 근골격계 1차 검사항목은 및 2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표7.8>

< 표7.8 > 현행 근골격계 1차 및 2차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근골격계 해당 없음 골 및 관절방사선검사

표적장기 “근골격계”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진료지침 중 기

압에 의한 감압병에 대한 진료 지침은 없었다. 따라서 Vann 등의 "감압병Deco

mpression illness."을 참고하였다. 검토 결과 현 검사항목에 추가 제안사항은

없었다.

① “근골격계”에 대한 현행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 가능성

㉠ 골 및 관절방사선 검사

Vann등의 "Decompression illness."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년 까지 Diver

sAlert Network에 보고된 2346건의 취미생활 다이빙 사고 중 통증이 68%(첫

증상으로는 40.6%)로 이는 근골격계 통증을 의미한다. 다른 원인에 의한 근골

격계 통증과의 감별과 무혈성 괴사(AVN, Avascular necrosis) 진단을 위해 현

행 2차 검사인 골 및 관절방사선검사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통증을 호

소하는 부위의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Green RD 및 Rivera JC 등

에 따르면 팔꿈치, 어깨 관절이 고관절 및 슬관절에 비하여 3배 정도는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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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없을 시에는 양측 팔꿈치 및 어

깨의 골 및 관절방사선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부

위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부위를 정하는 현

행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CT, MRI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는 있

지만 진단과 재감압을 위한 분석은 병력 및 임상적 증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

며 이상기압 골괴사(dysbaric osteonecrosis)의 경우 다른 AVN 들과의 감별을

위할 경우 다양한 영상검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인 판당을 위해서는

증상 호소 부위 x-ray와 증상 의심 시 호발부위를 촬영 하는 현 검사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확한 2차 검사의 필수 적응증은 없기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나 1차 검진 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골 및 관절 방사선검사

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배치전 검진시 호발부위인 고관절, 어깨관절, 팔꿈치 등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uropean Diving

Technologh Committee(EDTC) Assessment of Fitness to Dive(2003) 에서는

영상학적 선별검사(hip A-P, shoulder A-P)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주당 20시

간 이상, 30m 이상 작업자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d

ysbaric osteonecrosis 가 발생할 경우 그 경과를 보기 위하여 신입들에게 (직

종에 따라) 기존 상태의 기준이 될 장골 촬영(baseline long-bone imaging)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어 배치 전 검진 시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새롭게 제안하는 검사항목의 의의와 현실적 수행가능성

“근골격계”에서 수정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없으므로 현실적 수행가

능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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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

였다.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없음

▷ 변경항목(최신지견 반영): 단순 용어 변경

- “감담도계” 혈청지오티는 에이에스티로 변경

- “간담도계” 혈청지티피는 에이엘티로 변경

▷ 신설항목

- 없음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간담도계” 감마지티피

현행 1차 항목에 감마지티피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담즙정체의 평가라면

ALP, bilirubin 과 같이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단독 감마지티피 검사에는 임상적

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없어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알코올의 사

용으로 인한 간의 손상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언급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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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AST/ALT 보다 추가적인 장점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일반검진에서는 그대로 시행 중이

기 때문에 추후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표적장기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의 결론

표적장기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은 < 표

7.9 >와 같다.

< 표7.9 > 표적장기“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

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간담도계
혈청지오티에이에스티

혈청지피티에이엘티

② 별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 생식계 : 현행 2차 검사항목은 여성에 있어 에스트로젠, 난포자극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남성에 있어 테스토스테론과 같이 호르몬 검사로 이루어져 있

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의 경우 임신 시 다양한 임상적 변화를 보이지만 Ecoch

ard R. 등에 따르면 단독으로 임신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검사는 아니며

다만 여성 불임 시 배란 기능, 난소의 저장능 평가에 함께 사용할 수는 있으며

남성에서 사용하는 테스토스테론 역시 불임 시 그 원인이 gonadal axis에 기인

한 내분비적인 문제(선천적/후천적)를 감별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

는 검사이다. 따라서 현행 검사항목들은 1차 문진 상에서 의심될 때만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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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역시 특수건강검진의 일회성 검진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진료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본적으로는 생식 독성은 성공적인 출생을 방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수정, 피임,

임신, 출산, 배아, 태아, 영유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으로 정의되

기에 불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 “생식계” 항목을 확장하여 임신과 출산, 이

후 성장 전 과정을 포함하도록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식독성을 평가

할 적절한 검사항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 현행 2차 검사항목인 방사선 검사를 배치전검진시에도 호발부위

인 고관절, 어깨관절, 팔꿈치 등에 실시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ropean

Diving Technologh Committee(EDTC) Assessment of Fitness to Dive(2003)

에서는 영상학적 선별검사(hip A-P, shoulder A-P)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주

당 20시간 이상, 30m이상 작업자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dysbaric osteonecrosis 가 발생할 경우 그 경과를 보기 위하여 신입들에

게(직종에 따라) baseline long-bone imaging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어 배치

전검진 시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간담도계, 생식계, 근골격계의 표적장기 추가 연구

-간담도계 : 문헌고찰에 따라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시

클로헥사논(Cyclohexanone), 디아니시딘과그염(Dianisidine), 디에틸에테르(에틸

에테르, Diethylether),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1,2-디클

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1,2-Dichloroethylene), 벤젠(Benzene), 1-부틸 알코

올 (1-부탄올, n-Butyl alcohol), 2-부틸 알코올(2-부탄올,sec-Butyl alcohol), 시

클로헥사놀(Cyclohexanol), 에틸벤젠(Ethylbenzene),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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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hol),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이소프로필 알코

올(Isopropyl Alcohol), 콜타르 (Coal Tar),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

n), 피리딘(Pyridine), 히드라진(Hydrazine) 에서의 간담도계 표적장기 추가/삭

제 연구가 필요하다.

-생식계 : 문헌고찰에 따라 스티렌에서의 표적장기 삭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근골격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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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차 검사 2차 검사

1차 :일반혈액검사

2차 : 없음

(1개 물질a)

일반혈액검사 없음

1차 : 일반혈액검사, 망상적혈구

2차 : 혈액도말검사

(7개 물질b)

일반혈액검사, 망상적

혈구 수
혈액도말검사

1차 : 혈색소검사

2차 : 없음

(6개 물질c)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없음

1차 : 일반혈액검사, 망상적혈구

2차 : 일반혈액검사, 망상적혈구

(1개 물질d)

일반혈액검사, 망상적

혈구 수

일반혈액검사, 망상적

혈구 수

1차 : 일반혈액검사

2차 : 혈액도말검사, 망상적혈구수

(2개 물질e)

일반혈액검사
혈액도말검사, 망상적

혈구 수

1차 : 일반혈액검사, 망상적혈구

2차 : 혈액도말검사, 간담도검사

일반혈액검사, 망상적

혈구 수

혈액도말검사, 유산탈

수소효소, 총빌리루빈,

8) 조혈기계

(1) 유해인자별 조혈기계 표적장기

‘조혈기계’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별표 13’에 규정된 검사항목을 유형별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일반혈액검사’는 complete blood cell count

and differential count(전체혈구계산 및 백혈구백분율)의 중요검사항목들을 의

미하며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

율’을 포함한다.)

< 표8.1 > ‘조혈기계’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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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물질f) 직접빌리루빈

1차 : 일반혈액검사

2차 : 혈액도말검사, 철검사

(1개 물질g)

일반혈액검사
혈액도말검사, 철, 총철

결합능력, 혈청페리틴

1차 : 일반혈액검사, 망상적혈구

2차 : 혈액도말검사, 철검사, 간담도

검사

(1개 물질h)

일반혈액검사, 망상적

혈구 수

혈액도말검사, 총철결

합능력, 혈청페리틴, 유

산탈수소효소, 총빌리

루빈, 직접빌리루빈

1차 : 일반혈액검사, 관련증상문진

2차 : 혈액도말검사, 망상적혈구수

(1개 물질i)

일반혈액검사, 조혈기

계 관련증상문진

혈액도말검사, 망상적

혈구 수

a. 니트로글리세린

b. 니트로벤젠,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에틸렌 글리콜 모

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

트), ο-프탈로디니트릴, 산화에틸렌

c. p-니트로아닐린(p-아미노니트로벤젠), p-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

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 에틸렌 글리콜 디니

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d. 2-메톡시에탄올(메틸셀로솔브)

e. 벤젠,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f.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

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삼수소화비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g. 납과 그 무기화합물

h. 삼산화비소

i.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

< 표8.2 > ‘조혈기계’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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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연구에서 지적된 불일치 항목

김건형 등(2012)의 연구는 당시 문헌고찰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유해인자

의 건강영향과 현행법상(별표 13)의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조혈기계와 관련된 지적은 염화비닐의 혈액학적 독성에 관한 부분이다. 고농도

염화비닐 노출 사고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혈액이 응고되지 않았다는 것과 염화

비닐에 노출된 근로자의 혈액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유의하게 증가되며, 노출을

중단하면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이유로 염화비닐 특수건강진단의 1, 2

차 검사에 조혈기계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급성

노출이후 발생하는 검사결과 이상은 정기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의미가 낮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노출 사례들과 연구결과들이 추가적으로 축적된다면, 추후 염

화비닐에서 조혈기계 항목 추가(예, 일반혈액검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한다.

(3)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 항목의 반복검사(재검사)

일반적으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항목들은 1차 검사 후

바로 결과 판정을 할 수도 있으며, 2차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한 뒤에 판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혈기계 검사의 특성상 정상인에게서 나타나는 경미한

이상(예, 조금 높은 백혈구수 등)으로 인하여 가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1차 검사 항목을 2차 검사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것으로 가양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연구회의를 통하여 여러 검진기관들의 상황을 검토한 결

과, 현재 특수건강진단기관들마다 이에 대한 실행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

되었다. 어떤 기관들은 1차 검사 이상항목을 2차 검사에서 무상으로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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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들은 1차 검사 후

바로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기관 간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관마다 특수건강진단의 성격에 대한 이해

가 다르고 현실에서의 적용(판정)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특수건강진단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기관 간 판정방식의 차이들을 파악하고 반

복검사(재검사)의 필요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조혈기계 검사 항목에 대한 변경은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추후

조혈기계 유해인자들에 대한 노출 사례들과 연구결과들이 추가적으로 축적된다

면, 검사항목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특수건강진

단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판정방식에 대한 차이들과 반복검사(재검사)의 필요

성 및 편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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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혈기계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없음

▷ 변경항목(최신지견 반영)

- 없음.

▷ 신설항목

- 없음.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없음.

▷ 표적장기 조혈기계 검사항목의 결론

- 조혈기계 검사 항목에 대한 변경은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

▷ 기타 제언

- 특수건강진단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판정방식에 대한 차이들과 반복검사

(재검사)의 필요성 및 편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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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이염화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

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

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⑤호흡기계: 관련 증상 문진, 청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

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구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

피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

9) 호흡기계

(1) 유해인자별 호흡기계의 표적장기

가) 김건형 등(201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표적장기 설정의 제한

점

김건형 등(2012)의 연구에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표적장기 불일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3에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하였

다. 해당 연구결과를 반영한 “호흡기계”의 표적장기와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표9.1 >

< 표9.1 >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유해인자별   

“눈, 피부, 비강, 인두” 표적장기와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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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호흡기계: 금속열 증상 문진, 청진, 흉부방사

선(후전면)

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

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오산화바나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최대

호기유속검사,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바나듐 

염화비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

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

여 진찰, 레이노 현상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④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

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

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④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흉부 전산

화 단층촬영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표

적장기의 불일치 문제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개발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의 연구에서도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설정에 있어서 유해화합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유해화합물 이외의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연구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검색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당 연구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최신 연구결과가 반영

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인자와 발암성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향후 주기적인 체계적 고찰을

통한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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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분류

분류

번호
유기용제명

증기압

(20°C)

주요 건강장해

적정배치 시

고려할 질병/소인
비 고피부점

막자극

중추신

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기

독성

기타

독성

포화

지방족

유기

화합물

-22

디클로로플루오

로메탄
1,360 ○ ◎ △

호흡기

자 극

및 폐

부종

에테르

유기

화합물

-83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
180-264 ○

폐암유

발

기 타

유기

화합물

-101

P h t h a l i c

anhydride
0.05 ○

호흡기

과민성

유발

유기

화합물

-103

Hydrazine 1.92kPa ○ ○ ○ ○

폐손상

유 발 ,

폐암

유기

화합물

-26

M e h y l e n e

b i s p h e n y l

-isocyanate

0 ◎
강한 천식유발물

질

< 표9.2 > 유기화합물의 그룹별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호흡기)

①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206～214쪽의 유해인자의 성질과 그

건강장해와 현행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표적장기의 불일치 문제

다음 표에서 보듯이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인자인 톨루엔-2,4-디이

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한 기술도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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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번호
물질 또는 유해인자명

주요건강장해

비고
피부

중추신

경

간 독

성

신 독

성

조혈기독

성
호흡순환 기타독성

금속

및

중 금

속

금속-2 수은과 그 화합물 ○ ○ ○
난청, 시야협

착

허가

대상물-6
베릴륨과 그 화합물 ○ ○

금속-16 카드뮴과 그 화합물 ○ ○ ○
치아의 황색

환

금속-18 크롬과 그 화합물 ○ ○

금속-12 오산화바나듐 ○

금속-4 망간과 그 화합물 ○ ○

금속-7 삼산화비소 ○ ○ ○ ○ ○ ○

금속-1 구리(분진 및 미스트) ○ ○
비강,부비강

금속열

금속-3 니켈과 그 화합물 ○ ○ 폐암, 비강암
피부와 호

흡기 감작

금속-5 산화아연(분진) ○ 금속열

금속-6 산화철(흄 및 분진) ○ 철폐증

금속-9 안티몬과 그 화합물 ○ ○ 심전도 이상

금속-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 ○ ○

천식 및 만

성호흡기 질

환

금속-13 요오드 ○ ○

금속-14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 ○ ○
진폐증

(주석폐증)

금속-17 코발트(분진 및 흄) ○ ○
호흡기 피부

감작

금속-19 텅스텐과 그 화합물 △

허가

대상물-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 ○ ○

피부 및 폐

암

심 전 도의

변화

말 초 신경

병증

허가

대상물-10
황화 니켈 ○ ○ 폐암, 비강암

피부와 호

흡기 감작

허가

대상물-8
크롬광 ○

허가

대상물-3
크롬산아연 ○ ○ ○ 폐암

피부와 호

흡기 감작

< 표9.3 > 금속류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건강장해(호흡기)



148…특수건강진단의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분류
분류

번호

물질 또는

유해인자명

주요건강장해

비고
피부 중추신경 간 독성 신 독성

조혈기독

성

호흡순

환
기타독성

분진

분진-2 광물성 분진 ○

허가

대상물-13
석면분진 ○

분진-3 면 분진 ○

분진-1 곡물 분진 ○
천식, 과민

성 폐장염

분진-4 목 분진 ○ ○ 비암

천식, 과민

성 폐장염

자극성 및

알레르기

성 피부염

분진-6 유리 섬유 ○ ○

분진-5 용접 흄 ○ 폐암

미스트
금속

가공유
오일 미스트 ○ ○

가스

가스-8 오존 ○

가스-9 이산화 질소 ○ ○

가스-10 일산화 질소 ○

가스-13 포스핀 ○ △ ○
심전도 이

상

가스-4 삼수소화비소 ○ ○ ○ ○
매우강한

용혈제

가스-2 Bromine 175 ◎ ◎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4
고기압 ○ ○

물리적

인자-5
저기압 ○ ○

< 표9.4 > 분진, 가스 및 물리적인자의 성질과 그 건강장해(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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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기 호흡기계 검사 항목

김건형 등의 2012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정한

후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된 임상진료지침과 최근 저널, 표적장기별 최

신 임상과 교과서와 진단검사의학 교과서를 반영하여 해당 표적장기에 대한 검

사항목 추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호흡기계 검사항목들에

대한 검토 결과 검사 항목의 변경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침습

적인 약물을 투여해야하는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폐기능 검사는 대부분 건강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으로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흉부방사선 반복검사(재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의 필요성 및 비용편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에 적용할 필

요가 있다.

가) 객담세포검사

객담세포검사는 기관상피에 발생한 폐암의 일부 세포가 떨어져 가래 속에

나온 것을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폐암을 진단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검

사법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그리고, 결과보고는 검체불량, 음성, 의양

성, 양성 4가지로 한다. 또, 건강진단에서는 ABCDE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오

래 전부터 암에 관하여, 파파니콜로의 분류를 이용하기도 하므로 그것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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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5 > 객담세포검사의 판정

폐암 취급 

규약
ABCDE분류

파파로콜로 

분류
대책

검체불량 A (재검사) 검체불량 가래의 채취방법을 배워 다시 검사

음성

B (다음번 정기검진)

C (6개월 이내에 

재검)

Ⅰ,Ⅱ
폐암을 적극적으로는 의심하지 않는

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의양성 D (요정밀검사) Ⅲ 폐암 전문의에게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양성 E (암세포있음) Ⅳ,Ⅴ

① 검사의 의의

⦁객담세포검사는 민감도는 낮고 특이도는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 객담세포검사는 폐문부위의 암에서 80% 발견되며, 말초 폐부의 암은 50%,

특히 방사선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고, 객담에서 발견되는 암은 전체의 30% 정

도이다.(산보연, 2016) Felten 등의 연구에서 객담세포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

는 58.0%와 98%, 양성과 음성 예측률은 70%와 97%으로 보고하였는데, 석면

노출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다.(446명 근로자 중 18명이 저

선량 흉부 CT 검사와 객담세포검사를 3년 간 추적 관찰한 연구이고, 그 중 12

명이 폐암으로 진단됨) (Felten 등, 2014)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과 피가래가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에서 객담세포검사를 통한 암의 발견율은 500∼1000명에

한사람으로 꽤 많은 편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객담세포검사는 폐암검진목적으로 흉부 X-선 검사와 같이 시행되는 검사

이고, 일부 연구들에서 그 유용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 사례 연구로 64세 남성(일본)이 객담세포검사에서 class V가 발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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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검사, 기관지내시경, 흉부 CT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3개월

추적검사에서 흉부 CT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Ishioka 등, 199

9) Sagawa 등의 연구에서 집단 검진 시 흉부 X-선 검사로 검진을 받은 군에

대한 흉부 X-선 검사와 객담세포검사를 받은 군의 폐암 발생의 비차비가 0.63

으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연구는 흡연자에서 흉부 X

-선 검사에 추가하여 객담세포검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agawa 등,

2003) 폐암검진에서(1970년대) 흉부 X-선 검사(매년)와 객담세포검사(4개월)를

받는 집단과 흉부 X-선 검사(매년)만 받는 군에서 9년 추적관찰 후 객담세포

검사를 추가하여 검사한 집단이 흉부 X-선 검사만 받는 군보다 폐암 사망률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고, (RR=1.08, CI: 0.74-1.04) 심한 흡연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RR=0.81, CI: 0.54-1.14) (Doria-Rose 등, 2009) 일본의 현(이시

가와)에서 2007~2012년 실시한 폐암 검진에서 검진에 참여한 494,424명 중 25,2

64명이 객담세포검사를 받았고, 이 중 68명(0.27%)이 객담세포검사 양성으로

이 중 17명이 폐암으로 진단되었다.(Sagawa 등, 2015) 아프리카 지역(사하라

이남)에서 2012-02012년 폐암이 의심된 108명 중 90명(83.3%)이 암으로 진단되

었고, 그 중 35명(38.9%)이 객담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Van Rensburg

등, 2014)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암검진과 이 보고서에서 폐암 선별검사

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폐암의 선별검사로써 흉부단

순촬영과 객담세포검사의 조합은 그 가치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55-80세 30갑년의 흡연력이 있거나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성인을 대상으로 저

선량 흉부 CT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USPSTF, 2013) 현재 상태에서 고위험

군에서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객담세포검사를 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

적이며, 폐암유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에서 폐암

의 검진 목적으로 객담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으로 여겨진

다.

⦁ 객담세포검사는 폐암에 고위험 군인 환자가 방사선검사에서 음성인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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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검사이다.(Petty, 2000 & Petty, 2003)

② 검사의 한계

⦁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암 검진에서 객담세포검사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다.

: Murray 등은 객담세포검사의 민감도가 5%로 낮고, 기관지 종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객담세포검사의 결과가 환자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Murray 등, 2002) 객담세포검사는 흉부 CT 검사에 보

완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서 중심부에 발생한 폐암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Petty 등, 2002) 고위험군(석면노출)에서 객담세포검사의 민감도/특이도를 Felt

on 등의 연구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객담세포검사

를 실시하는 것은 생존률 향상(survival benefit)이 증명되기 전까지 권고하지

않고 있다.(Felton 등, 2014)

⦁ 여러 연구들에서 폐암검진에서 객담세포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흉부방사선검사 또는 객담세포검사로 폐암을 검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다. (Mansner R 등, 2014)

-흉부방사선검사에 객담세포검사를 추가하는 폐암 검진은 폐암 사망률을 낮

추지 못하였다.(Fontana 등, 1991)

-흉부X선, 객담세포진검사 및 현재까지 개발된 혈청 종양표지자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폐암검진권고안, J Korean Med Assoc 201

5)

⦁ 특수건강진단검사 시 정확한 객담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

: 집단검진에서 받은 객담에서 부적절한 검체(타액)를 받기 쉬우며, 이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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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및 절차의 수행이 어렵다.

나) 특수건강진단에서 객담세포검사 및 제안사항

⦁ 1차 검사에서 객담세포검사 삭제

: 특수건강검진에서는 발암물질의 노출기간이나 흡연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

당 물질에 노출유무에 따라 객담세포검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객담세포검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1차 검사에서 객담세포검사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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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ten MK, Knoll L, Schikowsky C, Das M, Feldhaus C, Hering KG, Böcking A, 

Kraus T. Is it useful to combine sputum cytology and low-dose spiral computed 

tomography for early detection of lung cancer in formerly asbestos-exposed 

power industry workers? J Occup Med Toxicol. 2014 Apr 17;9:14. 

연구배경: 전통적인 흉부 X-선 촬영과 비교하여 저선량 CT는 조기 폐암을 진단하는데

민감도가 높다고 증명되었다. 그러나 중심부에 위치한 조기 폐 종양은 여전히 진단적으

로 향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연구는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저선량 CT와 객담

세포검사를 조합하는 것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효율성 조사햐였다.

연구방법:  전기산업에서 석면노출력이 있는 4446명의 코호트 중에서 고 위험 군인

187명(4.2%)을 대상으로 저선량 CT 와 객담세포검사를 최소 1회 실시하였다. 검진 후

에 참가자들은 3년 이상 추적 관찰 하였다.

연구결과: 검진결과 12명(6.4%)이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6명은 1기로 진단되었다. 10

명의 비소세포암, 1명의 소세포암을 발견하였다. 객담 검체는 7명에서 병리학적으로 의

심이 되었고(suspicious), 11명은 저선량 CT에서 악성이 발견되었다. 객담세포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58.0%와 98%이었고, 양성예측률과 음성예측률은 70%와 97%이었

다. 저선량 CT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92%와 97%이었고, 양성예측률과 음성예측률은

65%와 99%이었다.

결론: 이 연구결과로 감시프로그램에서 객담세포검사와 저선량 CT의 조합은 실현가능

하고 참가자들이 받아들일만 하였다. 객담검사 단독으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폐암

을 발견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 심지어 석면에 많이 노출된 위험 군에서도

저선량 CT와 객담세포검사의 조합에 대한 생존이익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조합의 사

용을 추천할 수는 없었다. 폐암 검진프로그램 설계자는 숙련된 의료인과 병리학자와 긴

밀히 협조해야만 한다.

Murray KL, Duvall E, Salter DM, Monaghan H. Efficacy and pattern of use of 

sputum cytology as a diagnostic test. Cytopathology. 2002 Dec;13(6):350-4. 

초록 : 다수의 임상의는 객담세포검사가 비침습적이고, 비용이 저렴하고, 기관지암을 진

단하는 간단한 검사로 여기고 있다. 기관지내시경의 도입으로 기관지 조직검사가 더 쉬

워져 객담세포검사에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에든버러에서는 객담검사가 여

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번 후향적 연구는 객담세포검사가 기관지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서 효율적이고 민감한 검사인지를 알아보았다. Lothian 대학 병원팀은 호흡기질환에 전

문이 아닌 곳에서 객담을 받았다. 검사의 민감도가 단지 5%이었고, 임상적으로 기관지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객담세포검사의 결과가 환자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객담세포검사는 기관지내시경이 부적절하

거나 호흡기 기관의 처치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추천한다.

< 표9.6 > 객담세포검사와 관련한 주요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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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er R, Lethaby A, Irving LB, Stone C, Byrnes G, Abramson MJ, Campbell D. 

Screening for lung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Jun 21;(6)  

연구배경: 이 논문은 1999년 Cochrane Library에 개제된 논문을 2004과 2010년에 업데이

트시킨 것이다. 폐암의 인구집단 기반의 검진은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객담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또는 흉부 CT 같은 새로운 방법이 폐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목적: 폐암 검진에서 정기적인 객담검사, 흉부방사선 또는 흉부 CT 검사가 폐암 사망률

을 감소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

연구방법: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MEDLINE, 

PREMEDLINE과 EMBASE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Lung Cancer (2000년까지)

지를 검색하여 출간되거나 출간되지 않은 연구의 전문가와 접촉하였다.

선택기준: 객담검사, 흉부방사선이나 흉부 CT 검사를 사용한 폐암 검진의 Controlled trial

자료 수집과 분석: intention to screen 분석을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질성이 있으면

random effect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위험도를 구하였다.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여 결과

를 내었다.

주요결과: 9개의 연구에서(8개의 무작위 비교연구와 1개의 비교연구) 총 453,965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매년 흉부 방사선검사를 시항한 1개의 대규모 연구에서

폐암 사망률의 감소는 없었다.(RR 0.99, 95% CI 0.91 to 1.07) 검사빈도가 다른 흉부방서

선 검사를 비교한 메타분석연구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자주하는 것이 덜 자주 하는 것과

비교해서 폐암 사망률이 11% 증가하였지만(RR 1.11, 95% CI 1.00 to 1.23), 메타분석에

들어간 몇 개 연구들이 방법론적인 약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흉부방사선검사

단독으로 검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객담세포검사로 검진할 때 폐암 사망률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낮아지는 경향을 관찰하였다.(RR 0.88, 95% CI 0.74 to 

1.03) 고위험 흡연자와 과거흡연자를 대상으로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대규모 연구에서 매년

저선량 CT와 매년 흉부방사선 검사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저선량 CT 군에서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R 0.80, 95% CI 0.70 to 0.92)

결론: 현재의 증거는 흉부방사선검사 또는 객담세포검사로 폐암을 검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매년 저선량 CT 검사는 고위험 흡연자에서 폐암 사망률의 감소와 관련 있지만, 다

른 위험군과 상황에서 검진의 상대적 위해와 이득과 검진의 비용효율성을 증명하는 추가 자

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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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na RS, Sanderson DR, Woolner LB, Taylor WF, Miller WE, Muhm JR, Bernatz PE, 

Payne WS, Pairolero PC, Bergstralh EJ. Screening for lung cancer. A critique of the 

Mayo Lung Project. Cancer. 1991 Feb 15;67(4 Suppl):1155-64.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에서 3개의 대규모 조기 폐암 검진에서 무작위비교시험을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Johns Hopkins Medical Institutions, Memorial Sloan-Kettering 

Cacer Center와 Mayo Clinic에서 하였다. 참가자들은 중년이나 그 이상의 심한 흡연자이었

고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 검진 방법은 흉부방사선검사와 객담세포검사이었다. Hopkins

와 Memorial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매년 흉부방사선검사와 매 4개월 객담세포검사를 받았

다. 대조군은 매년 흉부방사선검사만 받았다. 이 연구에서 객담세포검사를 추가하는 것은 폐

암 사망률에 이득이 없었다. Mayo 연구는 흉부방사선검사와 4개월 주기 객담세포검사하는

것과 두 검사를 1년에 1회 하는 것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4개월 마다 객담세포검사를 하

는 군에서 폐암 발견 절제가능도, 생존성이 높았다. 그러나 두 군에서 폐암 사망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들의 통계적 검정력은 제한적이다다. 그럼에도 이 결과들은 초기 폐

암 검진에서 대규모 방사선학적 또는 세포학적 검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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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 항목

㈀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별 건강장

해 편람개발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의 연구 결과를 반영

한 표적장기 설정의 제한점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개발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의 연구에서도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설정에 있어서 유해화합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유해화합물 이외의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연구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검색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당 연구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최신 연구결과가 반영

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개발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의 연구결과와 실무지침 3권, 직업환

경의학 교과서, 국제암연구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를 재설

정하여야 한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와 발암성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향후 주기적인 체계적 고찰을 통한 유해인자별 표적

장기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표적장기에서 호흡기계 항목 검사 삭제가 필요한 유해인자

아세톤은 실무지침 3권에 호흡기계 건강 영향이 언급되지 않으며, 요오드는

급성과 만성 건강 여향이 폐부종만 언급되어 있다. 이 경우 폐활량 검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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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유해인자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영향을 검토

하여 표적장기 여부에 대한 재평가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실무지침

55 아세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취)

고농도 흡입은 눈, 입,

코, 인후의 자극을 일

으킨다. 호흡기계 영향

은 확인안됨

13 요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

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장기적인 섭취를 통해

폐부종이 유발될 수 있

다

< 표9.7 > 호흡기계 항목 검사 삭제가 필요한 유해인자

㈂ 표적장기에서 호흡기계 검사항목 추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호흡기”의 검사항목과 실무지침 3권의 건강영향과 일치하지 않는 유해인자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아래는 검토한 내용의 일부이며, 해당 부분의 경우

역시 추가 제안이 정식화되기 위해서는 표적장기에 해당 하는 여러 가지 질환

에 따른 각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폐의 경우, 암

검사의 타당성, 천식을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

ry Disease, COPD) 을 진단하기 위한 폐기능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특수건강

진단의 검사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유병률, 타당성(민감도와 특이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아세톤은 실무지침 3권에 호흡기계 건강 영향이 언급되지 않아 삭제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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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요오드는 급성과 만성 건강 여향이 폐부종만 언급되어 있어 폐활

량 검사는 제외가 필요하다.

-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로 분류된 유해인자 중 1차에 호흡기계가 표적장기

로 설정되어 있으나 폐기능 검사가 누락된 항목은 스티렌, 포름알데히드,

히드라진이 있다.

- 무기산: 강한 무기산 미스트는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IARC gro

up 2A로 분류되어 있고, 만성적인 노출시 COPD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호흡기계가 표적장기로 추가되어야 한다.

- 금속류: 삼산화비소는 폐암 유발 물질임에도 1차 검사에서 흉부방사선 검

사가 누락되어 있다.

- 가스류: 호흡기 자극성이 있고 만성적인 노출시 COPD를 유발할 수 있거

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 흉부방사선 검사만

포함되어 있어 폐기능 검사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

- 금속가공유 및 분진

미네랄 오일미스트, 곡물분진, 면분진은 호흡기계 1차 검사 항목에 흉부

방사선 검사가 누락되어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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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본 연구에서는 김건형 등(2012)의 연구결과와 실무지침 3권,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국제암연구소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호흡기 유해인자별 유발질환에 따라

검사항목을 재설정하였고, 검사항목도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하였다.

가)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객담검사: 국가 폐암검진 권고안에서 객담 세포진 검사를 이용한 폐암 선

별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 변경항목(최신지견 반영):

- 없음

▷ 신설항목

- 없음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없음

▷ 표적장기 호흡기 검사항목의 결론

표적장기 “호흡기”에서 제안하는 개정 검사항목은 <표 9.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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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2 광물성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

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

자극증상 문진

변경 없음

< 표9.8 > 호흡기계 수정된 검사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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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연구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 연구(이세훈 등, 201

2)”에서 제안한 문진표가 현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고 있는데,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수검자들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와 야

간작업 노출평가, 그리고 수면장애와 위장관질환, 유방암 등 5종의 문진표를 작

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에 대한 불만도 높은 편이다.

현재의 야간작업 노출평가 문진표에 포함된 문항은 교대근무 종사기간, 근무

형태, 교대근무의 순환방향,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의 시간, 연속야간작업 횟수,

야간작업의 업무량과 휴식시간, 혼자서 근무하는지 여부, 야간작업 중 수면시간

ㆍ휴게실ㆍ식사ㆍ일정 조정,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이다. 3교대나 4교대는 교대근

무의 순환 방향(정방향 혹은 역방향)이 있으나, 2교대나 24시간 격일제 등은 이

와 같은 방향에 대해 답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의 시간

은 필요한 경우 문진을 할 때 직접 묻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두 개의 문항은

삭제하였다. 대신 야간작업의 1개월 평균 횟수를 적는 문항을 추가하여 전체적

으로 문진표의 내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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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을 읽고 가장 적절한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야간작업을 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종사할 야간작업에 대하여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하여 주십시오.

1. 지금까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에 종사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 5년 미만   □ 5-9년   □ 10-14년   □ 15-19년   □ 20년 이상   □ 해당 없음

2. 현 직장에서의 근무형태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3교대   □ 2교대  □ 격일제(24시간)    □ 고정 야간근무   □ 기타(불규칙 등) 

3. 귀하의 교대근무 일정은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근무일정입니까?

  □ 예 (☞ 3-1번으로)    □ 아니오 (☞ 4번으로)

3-1. 귀하의 교대근무는 오전근무 → 저녁근무 → 야간근무 순으로 바뀌는 정방향입니까?

  □ 예    □ 아니오

4. 퇴근이후 다음 출근 때까지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 11시간 이상이다.    □ 11시간 미만이다.

3. 야간작업 횟수는 1개월에 평균 몇 회인가요?

  평균                 회

4 연속해서 야간작업을 하는 날은 보통 며칠입니까?

  □ 연속 야간작업 없음   □ 2일   □ 3일   □ 4일   □ 5일 이상

5. 야간작업의 업무량과 휴식시간은 주간작업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1) 업무량 : 주간근무보다     □ 비슷하다   □ 더 적다   □ 더 많다   □ 모르겠다 

  2) 휴식시간 : 주간근무보다   □ 비슷하다   □ 더 적다   □ 더 많다   □ 모르겠다

6. 야간근무 중 혼자서 고립되어 근무합니까?

  □ 예       □ 아니오

7. 야간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허용됩니까?

야간근무 중 수면시간 □ 있다       □ 없다

휴게실 □ 있다       □ 없다

식사/야식/간식 □ 있다       □ 없다

야간근무 일정 조정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8.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40시간 미만   □ 40시간   □ 41-51시간   □ 52-59시간   □ 60시간 이상

< 표10.1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노출평가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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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재 실시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중 심혈관계 검사에 총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1차 검사항

목에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LDL 콜레

스테롤 계산하지 않고 판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차 검사항목에 LDL 콜레

스테롤 계산값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이상지질혈증의 진료

지침에는 non-HDL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하므로, non-

HDL 콜레스테롤 계산값도 명시하도록 하였다.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

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 콜레스테롤(계산값)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계산값), 24 

시간 심전도, 24 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표10.2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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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 선정기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대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실

시하며, 검사항목 역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건강

검진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반

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혈압이

나 혈당이 높으면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부 수검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1차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

이 400 mg/dL을 넘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 측정값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반

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중성지방이 400 mg/dL을 넘는 경우 2차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야간작업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더라

도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2차 건강진단을 통해서 수검자들에게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방안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

뇨로 치료 중인 자가 혈압 혹은 혈당이 정상에 비해 약간 높은 경우 굳이 2차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다.

JNC 7차 보고서와 2013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축기혈압 160 mmHg 또

는 이완기혈압 100 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 2기로 분류하고 있다. 당뇨의

경우 미국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의하면 혈당 조절 목표를 공복혈당 70-130 m

g/dL로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고혈압 혹은 당뇨로 치료를 하

고 있는 자의 경우 혈압은 수축기혈압 160 mmHg 또는 이완기혈압 100 mmH

g 이상인 경우, 공복혈당은 130 mg/dL 이상인 경우에 2차 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에 명시함으로써 불필

요한 2차 건강진단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혈압이나 혈당이 위 기준보다 낮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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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작업 제안

가) 이번 연구에서 개정 제안

현재 실시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중 심혈관계 검사에 총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1차 검사항

목에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LDL 콜레

스테롤 계산하지 않고 판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차 검사항목에 LDL 콜레

스테롤 계산값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이상지질혈증의 진료

지침에는 non-HDL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하므로, non-

HDL 콜레스테롤 계산값도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에 24시간 심전도가 있다. 이

검사는 부정맥을 평가하거나, 작업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하를 확인하거나, 높은

작업강도 혹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정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심전도를 먼저 한 후에 필요시 24시간 심전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심전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곤

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심전도는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의 평가에도 필요하

다. 따라서 제2차 검사항목에 심전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① 검사항목 개정

▷ 삭제항목

- 없음

▷ 변경항목(최신지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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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신설항목

- 1차 : LDL 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 콜레스테롤(계산값)

- 2차 : non-HDL 콜레스테롤(계산값)

▷ 비용-편익분석 대상 항목

- 2차 심전도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결론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야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non-HDL 콜레스테롤(계

산값)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

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계

산값), 24 시간 심전도, 24 

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

초음파

< 표10.3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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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계 : 불면증지수 15점 이상인 경우 심층면담 및 문진을 실시한다.

단, 불면증지수가 15점 미만이거나, 다른 문진표를 사용한 경우로서 의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에서 심층면담 및 문진을 실시할 수 있다.

(2) 심혈관계

①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하지 않는 자 :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혹은 이완

기혈압 90 mmHg 이상, 공복혈당 126 mg/dL 이상인 경우 각각 혈압과 심전

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한다.

② 고혈압 혹은 당뇨 치료를 하는 자 :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 90 mmHg 이상, 공복혈당 130 mg/dL 이상인 경우 각각 혈압과 심전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한다.

③ 고혈압 혹은 당뇨 치료를 하는 자의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차에서

각각 심전도와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여 1차 검사만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④ 중성지방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한다. 단, 중성지방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1

차에서 LDL 콜레스테롤(측정값)을 추가하여 1차 검사만으로 판정할 수도 있

다.

⑤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24시간 혈압과 24시간 심전도는 근로자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지침의 “2차 검

사항목별 실시 권고안”을 따른다.

(3) 위장관계 : 근로자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지침의 “2차 검사항목별 실시

권고안”을 따른다.

(4) 내분비계 : 근로자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지침의 “2차 검사항목별 실시

권고안”을 따른다.

< 표10.4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항목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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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모든 수검

자들이 작성하는 문진표이다. 이 문진표는 질병 과거력과 가족력,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과 표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 중 질병 과거력과 가족력,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은 일반건

강진단의 문진표와 같으며, 표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은 표적장기별 증상과

의사 소견을 적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

단을 받는 수검자는 일반건강진단 문진표에 표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을 추가

로 작성하는 셈이다.

특수건강진단의 각 유해인자는 표적장기별 건강장해와 관련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는 수검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

에 해당하는 표적장기의 증상에 대하여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 증상에 대해 상

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문진표에는 모든 표적

장기에 대한 증상이 나열되어 있고 수검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상

관이 없는 표적장기의 증상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검자에게 불편함

은 물론,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수검자의 유해인자와 관련이 적

은 증상까지 문진표에 표시되어 있어 문진을 할 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수검자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작성할 때 표

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해인자의 표적장기만 작성하

도록 하여 수검자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특수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문진을

할 때 효율적으로 수검자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증상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표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에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표적장기만 작성”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였다.

다만 특수건강진단 수검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해인자의 표적장기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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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담

당자가 문진표의 표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 중 작성해야 할 표적장기를 미리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해인자별 표적장기라는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업무량의 증가, 현장 근로자

들이 작성할 때의 실효성 등에 대한 특검 전문의들과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보

다 광범위하게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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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0.5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판

사 업 장 명 :

성 명 :

※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관련 문항

※ 아래 문항을 읽고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질병명 뇌졸중

(중풍)

심장병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폐결핵

기타

(암포함)

진단여부

약물치료여부

2.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

으십니까?

질환명 뇌졸중

(중풍)

심장병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기타(암포함)

있음

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 흡연관련 문항

4.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4-1.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5번문항으로 가세요) ② 예, 지금은 끊었음 (☞ 4-2번문항으로 가

세요)

③ 예, 현재도 흡연 중 (☞ 4-3번문항으로 가세요)

4-2.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끊으셨다면

금연 전까지 담배를 몇 년이나 피우셨습니까? 총 년

금연하시기 전 평균 하루 흡연량은 몇 개비였습니까? 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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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재도 흡연을 하신다면

몇 년째 담배를 피우시고 계십니까? 총 년

평균 하루 흡연량은 몇 개비였습니까? 개비

※ 음주 관련 문항

5.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5-1.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0 �1 �2 �3 �4 �5 �6

� 7

5-2. 술을 드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술 종류에 관계없이) (

잔)

(2면)

※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 

6. 아래 문항을 읽고 지난 1주일간 활동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6-1. 지난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예: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

거 타기, 등산 등)

�0 �1 �2 �3 �4 �5 �6

� 7

6-2. 지난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

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예 :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치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엎드려 걸레질하기 등) ※6-1 응답에 관련된 신체

활동은 제외

�0 �1 �2 �3 �4 �5 �6

� 7

6-3. 지난 1주일간,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걸은 경우를 합하여,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예: 가벼운 운동, 출퇴근이나 여가 시간에 걷

기 포함)

※ 6-1, 6-2 응답에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

�0 �1 �2 �3 �4 �5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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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장기별 증상 관련 문항(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표
적장기만 작성)

7. 최근 6개월 동안 있었던 증상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신체

부위
증상문항

증 상

심하다
약간 

있다
없다

일반

식욕이 없고 체중이 줄었다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몸의 어느 부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피부

피부가 가렵거나 염증이 생긴다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

체모나 손톱, 발톱에 변화가 있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갈라진다

눈

눈이 시거나 눈물이 잘난다

시력이 전보다 나빠졌다

눈이 충혈되거나 아프다

귀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코

코피가 자주 난다

콧물이 나고 코가 답답하다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입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헌다

맛을 잘 못 느낀다

소화기

배가 찌르듯이 아픈 적이 있었다

금속을 빨은 것 같은 입맛이 난다

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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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
증상문항

증 상

심하다 약간 있다 없다

심혈관

/

호흡기

작업 중 가슴이 두근거린다

일을 할 때 기침이 나고,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나오거나 기침을 

한다

쉬고 난 다음날 작업장에 나가면 기침을 한다

척추

/

사지

팔, 다리, 어깨가 쑤시거나 아프다

손, 발이 떨리거나 힘이 없다

손이나 발의 감각이 둔해졌다

추우면 손가락이 하얗게 된다

허리가 아프다

정신

/

신경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정신이 멍해지거나 술 취한 느낌이 든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비뇨

/

생식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몸이 붓는다

생리가 불규칙해졌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다

그 외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칸에 기술해 주십시오.

* 작업 중에 건강상의 문제(몸의 이상)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작업 중 취급하는 물질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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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소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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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일산화탄소 생물학적 표지자 검사(호기 중 일산화탄소 검

사 및 혈중 카르복시헤모글로빈)

아래 항목은 심혈관계이 표적장기인 경우에 해당하는 검사이지만, 

실제로는 노출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아래와 같이 별도로 검토하

여 정리하였다.

가) 검사의 정의

이 검사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흡

연 등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만들어진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의 농도를 간접

평가하는 검사이다.(Jarvis 등, 1986)

나) 검사의 판정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ppm (parts per million) 단위로 측정된다. 근로자건강

진단 실무지침의 노출기준은 작업 40 ppm이다.(종료 후 10~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특수건강진단에서 이 생물학적 노출기준

을 넘은 경우 C1으로 판정한다.

혈중 카르복시헤모글로빈 농도는 참고치가 5% 이하로, 5%초과(~10%) 시 만

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에서 운동내성 저하,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환자에서

협심통의 발작역치 저하, 심한 근육운동 시 숨이 참의 임상적 증상으로 유발

할 수 있다.(작업 종료 후 10~15분 이내에 채취)(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다) 검사의 의의

일산화탄소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혈액에서 카복시헤모글로빈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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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과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법 2가지이다. 카복시헤모글로

빈 측정은 반감기가 약 4시간 정도로 일산화탄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이나 비용과 절차(채혈)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

청소년(5~20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호기 중 일산화탄소와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는 상관관계가 높아서 호기 중 일산화탄소 검사는 일산화탄소

의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검사이다.(Shenoi 등, 1998)

라) 검사의 한계

⦁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흡연, 대기 오염 등의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다.

: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보다 흡연에 더 의존한다.(Sichletidis 등, 2

007) 대기 오염에 노출 시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마지막 2시간 노출이 많은 영

향을 미친다.(Lawin 등, 2017)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생체 내에서 만들어져서

산화 스트레스, 염증, 혈관의 병적변화와 관련이 높다.(Cheng 등, 2010) 작업

중 일산화탄소 노출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생체 내 일산화탄소를 간접측정하

여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사용하면 원인과 상관없이 노출기준 40ppm을 초

과할 경우 무조건 직업병 유소견자(C1)으로 판정되어 직업적 위험을 과대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

⦁ 특수건강진단에서 일산화탄소 검사의 생물학적표지자(호기 중 일산화탄

소,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검사는 원칙을 지켜서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하여 검사의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다.

: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수검자에게 즉각적인 피

드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작업 종료 시점에 측정하여야 하는 규정으

로 수검자와 검진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특수건강진단 당일 검사가 시

행되면 건강검진 수검으로 작업시간이 작아져 일산화탄소 노출을 과소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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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또한,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흡연여부(간접흡연 포함), 연소엔진

의 배기가스 및 대기오염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직업적 노출

을 평가(판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혈중 카복시헤보

글로빈 검사 역시 작업 종료 10~15분 이내 채취해야 돼서 특수건강검진 당일

시행되면 작업시간이 줄어들어 누출을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

수건강진단에서 일산화탄소 생체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특수건

강진단 기관과 사업주들이 검사 방법을 정할 때 혼란이 생겨 상호 신뢰도의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 특수건강진단에서 호기 중 일산화탄소 검사 및 제안사항

⦁ 일산화탄소에 대한 1차 검사항목으로 생물학적 지표 검사 삭제

: 대안으로 호기 중 일산화탄소 검사를 작업환경측정시 동시 측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 검사 모두 일산화탄소에 대한 일시적인 급성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노출지표로, 특수건강진단에서 관찰가능한 만성건강지표에 활

용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이들 검사를 대치하여, 도입하여 현실적

으로 대치하여 특수건강진단에 활용할 적절한 검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항목의 삭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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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1 > 일산화탄소와 관련한 주요 연구 요약

Sichletidis L, Chloros D, Konstantinidis T, Tsiotsios A, Melas D, Petrakakis M, Kelesis A. Smoking and

pollution cause an increase in expired carbon monoxide in kiosk workers. Med Lav. 2007

Jul-Aug;98(4):296-301.

연구배경: 호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은 일산화탄소 노출을 측정하는 직접적이고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연구목적: 우리의 목적은 대기오염과 흡연이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Greece,

Thessaloniki, 키오스크(kiosk) 작업자)

연구방법: 도시의 상업지구에 있는 21개 키오스크를 선정하였다. 작업자는 모두 남성으로 나이는 30.5(±5.5)세

이었다. 호기 중 일산화탄소와 환경에서 일산화탄소는 하루 두 번, 다른 계절인 여름과 겨울에 측정하였다.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전자 센서가 있는 MicroC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는

Non-Dispersive Infra-Red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겨울에 2.11±0.64 ppm (17시), 3.64±1.45 ppm (21시)이었고, 여름에

1.26±0.17 ppm (17시), 1.73±0.22 ppm (21시) 이었다. 비흡연자의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겨울에 3.2±2.7 ppm

(17시), 4.2±3.2 ppm (21시)이었고, 여름에 1.3±1 ppm (17시), 18±7 ppm (21시) 이었다. 흡연자에서는 겨울에

±5.2 ppm (17시), 13.9±7.5 ppm (21시)이었고, 여름에 10±4.8 ppm (17시), 18±7) ppm (21시) 이었다. 이들 차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흡연한 담배개피 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결론: 키오스크 작업자의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로 흡연으로 높아졌고, 환경에서 오염과도 다소 연관

이 있었다.

Lawin H, Ayi Fanou L, Hinson V, Wanjiku J, Ukwaja NK, Gordon SB, Fayomi B, Balmes JR,

Houngbegnon P, Avokpaho E, Sanni A. Exhaled carbon monoxide: a non-invasive biomarker of

short-term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BMC Public Health. 2017 Apr 17;17(1):320.

연구배경: 대기오염,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급속히 증가하는 아프리카 도시 지역은 실외 대기 오염의 주요 원

인이다. 실외대기오염이 국제적으로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임에도 실외대기오염을 지원이 부족한 상황

에서 측정할만한 생체지표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실외 대기 오염에서 공기 중 일산화탄소 노출의 잠재적인

생체지표로로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Benin의 경제 수도인 Cotonou 남성 직업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대기 중 일산화탄소는 휴대용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8시간 동안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호기 중 일산화

탄소는 8시간 근무 후 즉시 측정하였다. 참여자는 측정 일에 요리나 흡연을 못하게 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대기 중 일산화탄소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관련성을 마지막 교대 2,4 그리고 6시간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70명 중 평균 나이는 42.4±8.4세, 평균 수입(일)은 7.3±2.7$ 이었다. 참여자의 95%가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요리하였고, 2%만 흡연하였다. 평균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근무 종료 시 5.1 ppm 이었다. 근무 후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대기 중 일산화탄소와 유의하게 관련 있었고, 이 관련성은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

하기 전 마지막 2시간의 실외 대기오염과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결론: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생긴 최근의 대기 중 일산화 탄소 농도와 관련 있었다.

이 결과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가 단기간 실외 대기오염의 잠재적인 생체지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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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기타 유해인자의 추가 필요성

현행 179종 유해인자 이외에 기타 유해인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병 혹은 직업관련성 질환임에도 특수건강진단에서 적절히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의 경우 라텍스 노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고열로 인한 땀띠나 부적절한 작업화사용으로 인한 무좀 등 다양한

피부질환이 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제도에서 유해인자로 규정되어 있

지 못함으로 인해 적절히 판정,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작업장

에서 흔히 노출되는 물사용으로 인한 물피부염(주부습진)의 경우도, 물이 유해

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에서 누락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피부질환의

특검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더

근본적인 이유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현행 특수건강진단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새로운 유해인자인 경우 고시

등 법령이 수정되지 않으면,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통해서는 판정 및 보고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복합적 유해인자인 경우에도 인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

음으로 인해 보고에 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관

련하여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

해인자나 (이와 관련된) 작업 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를 추가하여 의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고,

기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활용하여 신종 직업병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병을 보

다 원활히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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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표적장기 암의 경우

직업적 발암인자 혹은 직종 노출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 해당 인자가 사람에서의 발암인자인가?

- 해당 노출로 인해 그 인자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

- 노출의 강도와 기간은 충분한가?

- 특정 물질이 발병 위치에서의 암과 또한 그 조직학적 형태와 연관성

이 있는가?

- 암이 발생한 위치가 그 물질의 섭취 및 흡수 경로에 부합하는가?

- 노출에서 발병이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해당 발암성 인자의 유도기,

잠복기와 부합하는가?

- 발병인에게 암의 다른 위험인자는 없는가?

그러나 특수건강진단 제도하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논점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암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암성 인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발암성 여부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IARC 분류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ACGIH, OSHA, EU에서도

각각의 분류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암성 분류에서 서로 다른 경우

가 있다. 표적장기 발암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이들 기관 중 하나로 통

일할 것인지, 혹은 이 모두를 포괄하여 나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

가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특성인

‘유해인자에 따른 표적장기’의 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암성 인자’

라는 유해인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발암성 인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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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 항목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동

시에 타당성(민감도와 특이도,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 등) 역시 있어

야 한다. 여기에 현실적인 실행가능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일단 국가

암검진의 기준을 일부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현재

로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암검진과의 중복 여부 역시

경제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이는 노동부 뿐만 아니라 복지

부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장기적 사안으로 보인다.

셋째,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이, 활성 산소, 종양표지자 등 조기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대부분 아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실용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기지표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암의 경우 진단의 정확성과 관련한 문제 역시 있다. 무엇보

다, 현행 특수건강진단 항목으로는 조직학적 형태, 발생부위 등을 확인

하는 암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확인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

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빈혈이나 간질

환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암은 조직학적 진단을 통해 확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에 있는 폐암의 경우에도, 사

실 영상의학적 진단만이 아니라, 조직학적 검사가 대부분 필요하다. 특

히 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색방법의 차이

로 인한 오진의 가능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점

들을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었으며, 일부 최신지견과 관련하여 발암성

규정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언급하였다. 단,

이 경우도 IARC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암성

인자’에 정의가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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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 비용편익 분석

1) 서 론

규제영향 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특정한 규제대안의 효과들을

체계적,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정책결정자에

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OECD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도 시행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

정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원론적으로 하나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로 인한 국민 생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영향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 분석

이다.

2) 이론적 배경

(1) 비용

비용은 개인이나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이다. 비용은 상실된 기회를

의미하고 기회비용 개념에 의해 측정되는데 그 이유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자원

이 특정 용도에 투입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기회에 의한 편익을 포

기하였기 때문이다.

총 규제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으로 규제의 총 기회비용 또는

총 규제부담으로도 불린다. 여기에는 규제기관의 규제집행비용(관리 및 강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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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민간의 규제준수비용(소비자와 기업) 및 생산성, 혁신, 효율성 등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 영향이 포함된다.

비용과 편익의 예측에 관한 것은 특정한 규제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어떠

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투입을

비용으로, 산출을 편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투

입과 산출은 규제관련 직접 비용과 직접적 효과를 의미하며, 사회적 비용과 사

회적 편익은 이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① 소비자의 비용

② 기업의 비용

③ 정부의 비용

④ 지역사회의 비용

(2) 편익의 종류

편익은 그것이 쉽게 측정 또는 계량화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모든 요소들이다.

정부규제, 특히 사회적 규제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생명에 미치는 위험

과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비용과 위험편익이

무엇보다도 규제비용편익의 추정에 있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가) 인적자본 접근법

이 방법은 인간을 경제저거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생산자본의 일부분으로 보

고 생명의 가치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파악한다. 미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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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할인법이 대표적이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손실소득 접근법

이 방법은 직업과 소득에 따라 개개인의 생명에 대해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이 방법의 실제적 적용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이미 은퇴

를 했다든가,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유색인종이나 여성의 경우 생명의

가치가 낮게 책정될 것이다. 또한 죽은 사람이 시장에서 적은 임금을 받았지만

주관적으로는 인생을 평균 이상으로 행복하게 향유하고 있었을 경우의 가치평

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가사노동과 아동보호 같은 비시장적 고용은 고

려하지 않는다.

다) 사후손실/배심평결 보상

이 방법은 특정 개인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생명 손실에 가치를 부여한다.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구제하는 것과 구체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이 접

근법에서는 상실된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요인들을 고려하

는 것이 가능하다. 상실된 수입, 가족 및 친구들에게 미친 심리적 손실, 죽음을

초래한 사고에 의해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출 등이 고려 요인의 예이

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있다.

사망 손실의 재판상 보상은 비용편익 분석과는 무관하다. 개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보상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보

상들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고도의 예측가능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

의 편익 평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자발적 지불의사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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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맥락에 따라 다시 자발적 지출의사 접근법과 자발적 수용의사 접

근법의 둘로 구분한다. 개인들은 감소된 위함에 대한 보상으로 기꺼이 지불하

려는 증거를 매일 제공하는데 우리들은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에 부

여하는 가치의 척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개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을 확률을 백만분

의 10에서 백만분의 5로 줄이기 위해 10달러를 기꺼이 소비한다면 그들이 자신

의 생명에 부여한 암묵적인 가치는 10/0.000005=2백만 달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접근법에서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

료는 위험한 일에 대해 지불된 특별 임금의 크기이다. 직업 위험도와 임금의

차이에 대한 자료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는 사람

들이 치명적이지 않는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을 조금 감소시키는 조치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간접적 편익 평가보다

는 절약된 의료비용 및 생산 손실액 같은 직접적인 편익의 평가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서베이 접근법

이것은 시장에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직접 판단

하게 하는 것이다. 서베이 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상황조건적 가치평가방법이

다. 이 방법은 내심의 진실한 의사 표출의 문제가 있다.

(3) 규제비용과 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① 규제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비용을 과소평가하려고 한다.

②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새로운 규제의 시행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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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지출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③ 규제의 간접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측한 비용추정이 큰 오

류나 편차가 없이 이론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만 하면 되지 완벽할 수

는 없다.

(4)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및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에 대한 개입을 통한 질병부담의 완

화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직접비용, 즉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의한 비

용과 간접비용으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생산 손실을 책정

할 수 있다. 편익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예방을 통한 손실비용절감의 방법을 이

용하여 질병의 조기발견및 관리를 통한 질병부담의 완화를 편익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비용과 편익에 대한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가) 비용

① 직접비용

직접비용은 검사항목의 건강보험공단 수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가가 책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유사한 검사항목의 수가를 준용하

여 계산한다.



188…특수건강진단의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② 간접비용

간접비용은 검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생

산성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배용은 정부에서 매년 산출하는 시간당 생산

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여기에는 검사를 하는 시간과 병원까지 가기 위한 교

통시간, 검사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을 포함시킨다. 또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

우에는 1차 검사시의 양성율과 양성이 나와서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을 고려한

다.

③ 편익

편익은 검진을 했을 때. 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악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

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때문에 이는 직접적인 편익

발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한다.

㉠ 질병으로 인한 부담비용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부담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질

병으로 인한 부담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직접비

용은 질병으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면 산재보상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 경우가 없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공단의 평균 지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간접편익(비용 손실

예방)은 현재 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인리히 방법을 이용하여 1:4로 계산

한다.

㉡ 건강진단으로 인한 질병 예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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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모두 예방하거나 손상을 방지할 수는 없다. 건강

진단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소한

의 개입, 혹은 상담을 통하여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위험율의 감소를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찾아본다. 만약 연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유병율의 계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1인의 편익이 작다고 하더라도 유병율이 높으

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커지게 된다. 때문에 해당질병의 유병율은 매우 중요

하며. 이는 국내외의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5)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수정에 따른 또 다른 비용-편익분석의 과

정

건강진단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이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해인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의 초기 발생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검사방법에는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고려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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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양성 a b

검사 음성 c d

민감도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의

분율(


)로 계산되며, 특이도는 (


)로 계산된다. 또한 위 표에서 가

양성(false positive)와 가음성(false negative)도 고려해야 하는데, 검사에서 양

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질병은 없는 가양성은 (


)로 계산할 수 있고, 검

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는 질병이 있는 가음성은 (


)로 계산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민감도를 높이고, 가음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획되

어야 한다. 피검자가 실제로는 병이 있지만, 건강진단에서 음성으로 나와서 치

료시기를 놓쳐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건강진단의 편익을 고려하는 원칙은 건강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

고, 조기 치료하여 질병 부담을 낮추는 손실 예방을 편익으로 잡는 것이다. 그

러나, 건강진단 일부 항목의 경우, 가양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건강진단의 가양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건강진단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

- 확진을 받기 전까지의 심리적 불안감

-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손실

따라서 민감도와 가음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가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강진단에서 매우 종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양성을 줄이기 위

한 건강진단 항목의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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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에 따른 편익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의 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

적 손실은 2015년 우리나라 취업자 1명의 시간당 생산성 31.8달러(약 35,000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가양성 때문에 병원 방문만이 아니라 불필요하

게 소요되는 의료비의 절감도 생각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에서 나타나는 가양성에 대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 발생

하는 근로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진단의 가양성을 줄이는 편익

중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편익비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보수적인 추계 원칙에 따라 근

로자들이 건강진단 결과의 양성 판정에 따른 병원 내원의 시간에 따른 손실 예

방만을 편익으로 잡고자 한다.

(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현행 법령

현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정 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단지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

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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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

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

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

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

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에 각각의 항목을 지정하

고 있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

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

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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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

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

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

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 또는 정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동법 시행령 제12

조에 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

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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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본 연구에서 변경되는 항목의 기존 항목의 삭제, 명칭변경, 계산식의 활용,

이학적 검사의 추가 등으로 실제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없

다.

▷ 표적장기 비뇨기계에서 변경항목

< 표15.1 > 비뇨기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제안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비뇨기계 관련 증상 문진

요검사 10종

단백뇨정량소변단백질, 크레아티닌정량소변크레아

티닌, 크레아티닌혈청크레아티닌, 요소질소(BUN),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

비뇨기계

( 요 로 계

암)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

(안침 첫 소변 채취)

단백뇨정량소변단백질, 크레아티닌정량소변크레아

티닌, 크레아티닌혈청크레아티닌, 요소질소(BUN),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 비뇨기과진료

▷ 표적장기 심혈관계에서 변경항목

< 표15.2 > 심혈관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제안

표적장기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청진,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콜레스테롤(계산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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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장기 호흡기계에서 변경항목

- 1차 검사 항목인 객담세포검사를 삭제

▷ 유해인자 야간작업에서 신설항목

- 1차 : LDL 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 콜레스테롤(계산값)

- 2차 : non-HDL 콜레스테롤(계산값)

▷ 기타: 일산화탄소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 삭제

- 혈액에서 카복시헤모글로빈

- 호기 중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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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이도를 높이는 방향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수정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예)

실제, 본 연구에서는 변경되는 항목 중에서 사업주나 사회에서 추가로 부담

되는 비용은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할 대상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 특검에서는, 간기능 검사(OT/PT/GGTP)의 경우에는 반

복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외래기반의 임상검사

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빈혈과 혈액이상을 검사하는 CBC나 소변의 이상을

통해 신장 등의 이상을 보는 요 10종, 그리고 폐검사의 경우 Chest PA 등에서

는 반복검사의 임상적 필요성을 일부 연구진과 학회구성원들의 문제제기가 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논의를 촉발하고 일부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실제 수정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난점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반복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

다.

(3) 반복검사 사례의 경우, 검사항목 개정시 추가되는 규제의 내용

- 예를 들어 “1차 혈액검사(CBC)에서 이상이 나온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에

서 다시 한 번 CBC검사”를 한다.

현재 실태

- 1차 혈액검사에서, 특히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 조혈기계 암을

의심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단순 염증으로 인한 수치 상승이 많다. 이 경우, 피

검자들은 조혈기계 암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병원 외래 방문을 통하여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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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듣는 경우, 근로시간 손실과 함께, 건강진단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

지는 경우가 많다.

(4) 반복검사 사례의 경우, 검사항목 개정시 추가되는 규제의 필요

성 또는 당위성

- 반복 혈액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막을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건강진단 제도의 불신도 막을 필요가 있다.

① 비용편익분석

반복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값을

이용한다.

㉠ 건강진단 직접 및 간접비용

㈀ CBC 수가 : 7,740원

㈁ 반복검사를 진행할 확률 (특검건수중, 구미차병원통계, 미방문자 제

외) : 0.0032

㈂ 반복검사를 위하여 추가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약 12분 추

가소요로 계산) : 0.2 시간

㈃ 반복검사에 해당되는 피검자수 (전국특검건수)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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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용은 A, B, C, D를 곱하여 산출한다.

비용   ×× ×××시간당생산성 

7,740x0.0032x1,500,000+(0.2*35,000*0.0032*1,500,000)

=37,705,607원 + 34,100,678원

=71,806,285원

㉡ 간접 편익

㈀ 병원 외래 방문 시간 : 약 4시간

㈁ 우리나라 1인 시간당 생산성 : 35,000원

㈂ 검사로 인한 평균 의료비 : 초진료16,800원+검사비(CBC with

diff)7,738 원=총액 24,538원

㈃ 반복검사에 해당되는 피검자수 : 4,872명(=0.0035*1,500,000명)

㈄ 검사대상자 중 실제 조혈기계 암의 유병율(0.00001)

㈅ 검사 양성자 중 병원에 방문할 확률 :

전체 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편익   ××××

편익 = (4*35,000+24,538)*(4,872-4,872*0.00001)

= 801,5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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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한 비용-편익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비용편익비 비용

편익

= 801,543,040 / 71,806,285 = 11.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제약요소

- 2차 건강진단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요소는 없음

규제에 따른 예상효과

-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막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5) 제언

만약 2차 검진을 위하여 수검자가 방문하였을 때, 간단하게 재검사만 하면

위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조차 혈액종양

내과가 없어서 대도시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휴가 및 교통비

까지 들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진료를 한 후, 결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접편익은

실제로 더 많아질 수 있으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는 모두

생략하였다. 이렇게 간접편익을 모두 보수적으로 잡은 경우에도 비용-편익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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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에서의 반복검사 의

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실제적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예로 든 CBC의 경우, 현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빈혈뿐만 아니라 백혈병

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백혈병 진단은 말초혈액에서의 백

혈구 수 증가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임상적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생

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에서 이러한 검사까

지 포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직업병 조기발견이라는 의미와도 동떨어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복검사의 경우, 간기능 검사는 특수건강진단에서 2차 검진의 형태로

반복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진 요 10종 검사나 흉

부엑스선 촬영은 반복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며, 이는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질병감시 vs 진단)이라는 향후 논의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증상이 없거나 호소하지 않는

건강근로자집단에서의 조기 징후나 증상, 혹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건강

진단과 환자집단으로 구체적 증상과 치료를 요하는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

외래에서의 진단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긍정적 평가와는 별도로, 이를 현실적으

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할 비용을 특검(고용노동

부)에서 지불한다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 이

견이나 이해관계의 범정부차원의 사전조율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발암에 대한 표적장기와 관련한 검사항목의 중복부분에도 적용된다.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3 . 생 물 학 적  노 출 지 표  분 석 업 무  수 탁 기 관 에  대 한  기 준  마 련 … 201

3.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1) BEI 수탁기관 기준

본 연구에서는 현황이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탁실태현황을 일부 파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내부의 토론을 통해 해당 문제점들을 구체적으

로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에 관련

한 기초자료를 재분석을 통해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의 수탁분석 현황을 파악

하고, 연구진 내부 토론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논의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진단 검사의 신뢰도와 표준화를 유지를 위해 대한진단

검사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실 관리 및 수탁관련 법제도를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인증 심사내용에는 내/외부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검체 운반, 접

수, 결과보고, 인력 및 장비, 검사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이상결과에 대한 조치

등 검사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연구 목적

1.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에 관련한 실태파악을 위하

여,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현황을 정리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수집한

조사자료와 정도관리참여 실적을 정리한다.

2.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수탁에 대한 관련 법과 규정을 확

인한다.

3.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수탁기관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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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과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근로자건강진단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Biological exposure index, 이하 BE

I)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는 40여 종

의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 BEI는 특수건강진단에서 근로자

의 노출수준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업무 관련성 평가지

표로, 그리고 작업현장 유해인자 노출 혹은 작업장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BEI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분석기관의 질관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도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특

수건강진단제도의 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엄격히 관리

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1995년부터 특수건강진단 분

석정도관리를 운영하여 특수건강진단 분석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그 결

과 현재 90% 이상의 적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수치와

다르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

다.

2016년 2월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206개인데 안전보건공단 분석정도관리를

받는 기관은 97개소였다. 50%가 넘는 기관이 BEI 검사를 위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BEI 분석 장비, 인력,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에서 분석되는 44%의 BEI 분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2016년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사태에서 메

탄올의 BEI 인 소변 메탄올이 분석 가능한 기관이 별로 없었으며, 분석이 어디

서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건강진단 BEI 분석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수탁기

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감독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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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연구 질문
연구방법, 

대상

특수건강진단

BEI 분석현황 조사

국내에서 특수건강진단 관련하여 실제로 분석

되는 BEI는 무엇이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가?

2014, 2015년 안

전보건공단 전산자

료 BEI 분석 건수

확인

자체분석기관과 수탁분석기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각 특검기관에 자

료 요청, 전문가 회

의

수탁기관의 기준검

토

산업보건분야에서 수탁기관의 정의는?

선행 연구 및 관련

규정 분석, 전문가

회의

수탁기관을 평가할 때 필요한 사항

(지정 기준, 필수 사항)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및 특수건강진단기

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마련

필요성

- 국내에서 특수건강진단으로 BEI 항목 및 분석 건수를 확인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협조 필요)

; 자체 분석으로 이뤄지는 항목과 수탁분석으로 이뤄지는 항목과 건수 확인

; 자체 분석 기관과 수탁 분석 기관의 인력, 장비 비교

- 수탁분석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 제시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연구방법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목표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표18.1 > 연구목표와 내용

○ BEI 수탁기관 관련 기준, 평가 항목(안)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단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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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등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검토할 예정이

다.

-정도관리 – 내부/외부

-검사수행 전후 평가 – 검체 운송, 검체 접수, 결과보고(관련한 경고치

통보, 보안)

-검사 수행 장비 및 인력 - 재수탁

(3) 연구결과

공단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지침>에 따르면 분석정도관리는 유기분석

및 무기분석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표18-2 >). 또한 지정항목(대상기

관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과 선택항목(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항목 중에서 대상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의 종

류는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고 라고 되어 있다.1)

현행에서는 격년으로 유기분석과 무기분석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하기 때

문에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정도관리는 지정항목 1개, 선택항목 1개 이상을

참여해야한다. 선택항목을 1개 이상 참여할 수는 있지만 추가로 참여한 선택항

목이나 지정항목 중 1개라도 부적합을 받게 되면 전체 분석 정도관리를 불합격

하게 되는 위험이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지정항목 1개와 선택항목 중 1개만

선택하여 2개 항목만 참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근로자건강

진단 실무지침에는 무기유해인자에 대해서 18종, 유기유해인자에 대해서 30종,

산알칼리 유해인자에 대해서 1종, 총 39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평

가가 규정되어 있다. 공단에서는 이 중에서 무기 6항목, 유기 11항목의 17개 항

목에 대해서 분석정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도관리를 2

개의 항목만 참여하여 정도관리를 적합을 받으면,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질

1)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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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구분2 권장분석방법 검체 항목 공단정도관리

무기

1차

AAS 혈액 납 v

AAS 혈액 카드뮴 v

AAS 소변 수은

2차

AAS 혈액 크롬

AAS 소변 안티몬

소변 β2-마이크로클로불린

AAS 혈액 비소 v

AAS 소변 바나듐

AAS 소변 카드뮴 v

AAS 소변 비소

AAS 소변 납

AAS 소변 망간

AAS 소변 크롬

AAS 소변 니켈

AAS 혈액 수은 v

hematoflurometer 혈액 ZPP

HPLC_UV 소변 d-ALA

권장 AAS 혈액 망간 v

유기 1차

혈액가스분석 혈액 카복시헤모글로빈

혈액가스분석 혈액 메트헤모글로빈

GC_ECD 소변 총삼염화물 v

GC_ECD 소변 삼염화초산 v

GC_ECD 소변 삼염화에탄올

GC_FID 소변 2,5-헥산디온 v

GC_FID,
HPLC_UVD

소변 마뇨산 v

GC_FID,
HPLC_UVD

소변 메틸마뇨산 v

GC_NPD 소변 NMF v

GC_NPD 소변 NMAC v

< 표18.2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항목 및 정도관리실시  항목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을 실시하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

다. 결론적으로 정도관리 실시하는 항목이 실제,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

가 항목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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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GC_FID 소변 페놀 v

GC_FID 소변 2-에톡시초산

HPLC_FD 소변 1-하이드록시파이

HPLC_UVD 소변 뮤콘산 v

HPLC_UVD 소변 펜타클로로페놀

HPLC_UVD 혈액 유리펜타클로로페놀

HPLC_UVD 소변 총클로로카테콜

HS_GC_FID 소변 아세톤

HS_GC_FID 소변 MIBK

HS_GC_FID 소변 메탄올

HS_GC_FID 소변 에탄올

HS_GC_FID 소변 MEK

HS_GC_MSD 소변 벤젠

권장

GC_FID 소변 o-크레졸

GC_FID,
HPLC_UVD

소변 만델릭산 v

GC_FID,
HPLC_UVD

소변 페닐글리옥실산 v

GC_FID,
HPLC_UVD

소변 S-페닐머캅토산

HPLC_UVD 소변 TTCA

HS_GC_FID 혈액 톨루엔

HS_GC_FID 혈액 퍼클로로에틸렌

산알칼
리

2차 이온선택 전극법 소변 불화물

가) 국내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

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석실 운영현황

2014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되면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수

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분석정도관리를 받아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관련하여 생물학적 노

출평가 분석을 위탁하는 기관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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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로부터특수건강진단 지정을 받는 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자체분석실을 운용하는 기관은 절반 수준이다. < 표18.3 >

년도 분야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실이 있는기관 분석실이 없는기관

2014 무기 162 78 84

2015 유기 184 83 101

2016 무기 206 110 96

2017 유기 218 120 98

< 표18.3 > 최근 특수건강진기관 지정 현황 및                     

분석실 운영 현황 (매년 2월 기준, 개소)

②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및 수탁 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특수건강진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보고된 생물학적 노출평가 결과는 47만 건이었다. 2016년에 특수건강진단 분석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요청하여 조사한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건수는 201

4년에 62만 건, 2015년에 68만 건이었다2). 201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

건강진단 통계자료에 등록된 건과 특수건강진단 실험실 분석실적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분석 건수에는 차이가 일부 있다. 동일한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건강검진에 관련된 분석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여기에는 4만 여명에 소방

공무원 중 외근직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특수건강진단 관련 혈중 카드뮴, 혈중

납, COHb, 및 기타 대사산물이 포함되며, 그 외에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2) 이미영 등,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연구, 안전보건공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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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건수

자체분석기관(65개) 306,836(45%)

수탁분석기관

전문수탁기관*
(3개) 252,552

377,725(55%)
그룹특검기관**

(5개)
86,731

기타기관
(5개)

38,442

합계 78개 684,561(100%)

법률에 의한 연구직 활동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선원법의 특수건강진단 등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건수가 포함이 된다3).

③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의 수탁비율

현황 파악을 위해 보다 최근 자료인, 2016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

진단기관 생물학적 노출 평가 분석 실적 설문 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에는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정도관리 참여기관 83개 중에서 78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5년 분석된 생물학적 노출평가 68만 건 중에서 55%가 수탁기관(1

3개소)에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전문수탁분석기관 3개소에서 분석되는

되는 양은 25만 건으로 전체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의 1/3에 해당하였다<표1

8.4 >. 여기에서 그룹특검기관은 하나의 기관이 여러 지역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을 개설하고 그 중 한 기관에서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실을 운영하여 검체분

석을 위탁, 수탁하는 경우를 뜻한다.

< 표18.4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 (2015)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재)씨젠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의학연구소, 강북삼성병원, 동국대학교병원 등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선원법 제87조 건강진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



Ⅲ . 연 구 결 과  및  고 찰  – 3 . 생 물 학 적  노 출 지 표  분 석 업 무  수 탁 기 관 에  대 한  기 준  마 련 … 209

구분 전체 자체분석 수탁분석 수탁비율

무기(22항목) 111,612 62,710 48,902 44%

유기(17항목) 572,939 316,325 256,614 45%

산알칼리(1항목) 10 10 0 0%

합계(전체항목) 684,561 379,045 305,516 45%

< 표18.5 >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유기/무기 구분, 2015)

④ 생물학적 노출평가 물질별 분석현황

2015년 분석된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은 684,561건이 분석되었으며, 유

기분야 분석의 수탁비율은 44% 차지하였으며, 무기분야는 45%로 조사되었어,

두 분야의 수탁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탁비율은 약 45%정도로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의 절반 정도가 수탁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되고 있다.< 표18.5 >

1차 항목, 2차 항목에 따른 수탁비율을 보면, 2차 항목과 권장 항목은 생

물학적 노출평가에서 16,640건으로 2.4%에 불과했지만, 2차 항목의 수탁비율은

67%로 1차 항목의 수탁비율 45%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표18.6 >

구분 전체 자체분석 수탁분석 수탁비율

1차 항목 668,191 369,152 299,039 45%

2차 항목 7,039 2,319 4,720 67%

권장 항목 9,331 7,574 1,757 19%

전체 항목 684,561 379,045 305,516 45%

< 표18.6 >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1차/2차 구분, 2015)

조사된 36개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대한 각각의 세부 내용은 < 표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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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구분2
2015년 수탁항목 전체 자체

분석
수탁
분석

수탁
비율

1차

무기

혈액중 납 68,571 41,827 26,744 39%

혈액중 카드뮴 34,459 18,837 15,622 45%

소변중 수은 4,332 257 4,075 94%

유기

소변중 마뇨산 192,631 139,490 53,141 28%

소변중 메틸마뇨산 147,450 108,105 39,345 27%

소변중2,5-헥산디온 74,278 33,420 40,858 55%

혈액중 카복시헤모글로빈 58,765 6,585 52,180 89%

소변중NMF 30,175 8,728 21,447 71%

소변중 삼염화초산 27,398 5,657 21,741 79%

소변중NMAC 17,983 3,954 14,029 78%

소변중 총삼염화물 10,524 2,108 8,416 80%

혈액중 메트헤모글로빈 1,626 184 1,442 89%

2차

무기

소변중 비소 910 0 910 100%

소변중 카드뮴 383 1 382 100%

소변중 크롬 240 114 126 53%

소변중d-ALA 212 80 132 62%

혈액중ZPP 204 0 204 100%

혈액중 수은 202 2 200 99%

소변중 납 55 25 30 54%

소변중 망간 49 0 49 100%

소변중 니켈 12 0 12 100%

혈액중 크롬 5 2 3 62%

혈액중 비소 1 0 1 100%

유기

소변중 뮤콘산 2,390 1,975 415 17%

소변중Phenol 1,571 108 1,463 93%

소변중 아세톤 392 0 392 100%

소변중MIBK 327 2 325 99%

소변중 메탄올 75 0 75 100%

< 표18.7 >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현황(세부, 2015)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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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탁분석 기관자체분석 전체

전문수탁기관
(3개소)

235,732(93%) 77% 16,820( 7%) 23% 252,552(100%) 67%

그룹특검기관
(5개소)

48,929(56%) 16% 37,802(44%) 52% 86,731(100%) 23%

기타기관
(5개소)

20,855(54%) 7% 17,587(46%) 24% 38,442(100%) 10%

합계(13개소) 305,516(81%) 100% 72,209(19%) 100% 377,725(100%) 100%

< 표18.8 > 수탁기관의 수탁분석과 자체분석건수비교(2015)

소변중 에탄올 0 0 0 0%

산알
칼리

소변중 불화물
10 10 0 0%

권장

무기 혈액중 망간 1,062 650 412 39%

유기
소변중 만델산 4,990 4,086 904 18%

소변중 페닐글리옥실산 2,365 1,923 442 19%

기타 무기

혈청중 아연 834 834 0 0%

혈청중 구리 61 61 0 0%

소변중 구리 20 20 0 0%

합계(전체항목) 684,561 379,045 305,516 45%

⑤ 수탁기관의 자체/수탁분석 현황

수탁기관에서 분석되는 38만 여건의 분석을 구분해보면 분석의 19%는 자체

특수건강진단 수행을 위한 분석이고 81%는 수탁분석이었다. 전문수탁기관 3개

소에서는 분석의 3%만이 자체 특수건강진단 수행을 위한 분석이고 97%는 수

탁분석이었다. 그 외 10개 기관은 자체 분석건수와 수탁분석건수가 비슷하였다.

< 표18.8 > 따라서 전문수탁기관 3개소는 수탁분석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

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탁분석 30.5만 건 중 77%에 해당하

는 236천 건이 3개 전문수탁분석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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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정도관리

① 분석정도관리 참여현황

최근 2년간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에서는 17종의 물질 중에서 대부

분의 기관에서 2개 물질에 대해서만 참여하였고, 자체분석기관 중에서 가장 많

이 참여한 기관은 6건을 참여했고 수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기관은 1

0개 물질을 참여했다. 나머지 기관의 선택항목의 참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분 구분
전체 수탁기관 자체분석기관

기관 참여율 기관 참여율 기관 참여율

2016

무기

96개소

혈액중 납 지정 96 100% 13 100% 83 100%

핼액중 카드뮴 선택 58 60% 10 77% 48 58%

혈액중 망간 선택 46 48% 4 31% 42 51%

소변중 카드뮴 선택 5 5% 3 23% 2 2%

소변중 수은 선택 4 4% 3 23% 1 1%

소변중 비소 선택 2 2% 1 8% 1 1%

2015

유기

101개
소

소변중
메틸마뇨산

지정 101 100% 13 100% 88 100%

소변중 마뇨산 선택 101 100% 13 100% 88 100%

소변중 만델산 선택 13 13% 4 31% 9 10%

소변중
페닐글리옥실산

선택 1 1% 1 8% 0 0%

소변중
총삼염화물

선택 0 0% 0 0% 0 0%

소변중
삼염화초산

선택 1 1% 1 8% 0 0%

소변중
2,5헥산디온

선택 1 1% 0 0% 1 1%

소변중NMF 선택 2 2% 1 8% 1 1%

소변중
NMAC 선택 1 1% 0 0% 1 1%

소변중 뮤콘산 선택 1 1% 1 8% 0 0%

소변중 페놀 선택 0 0% 0 0% 0 0%

< 표18.9 > 분석 정도관리 참여 현황(항목별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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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도관리 참여 분석건수

2015년에 각 기관이 분석한 항목의 종류를 확인해보면 수탁기관은 조사대상

36종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중에서 평균 11종의 물질 분석을 했고 자체 분석기

관은 평균 6종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탁기관 중에서 가장 분석물질이 많은

기관은 27종의 분석을 수행하였고 자체 분석기관 중에서 가장 분석물질이 많은

기관은 16종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단에서 정도관리를 운영하는 물질의 검사건수에 정도관리를 받은 기관에

서 나온 항목건수를 정리하였다. 생물학적 노출평가 총 분석건수 684,571건 중

에서 공단에서 정도관리를 운영하는 17개 물질에 대한 분석 건수는 616,432건

으로 90%에 달했다. 그러나 정도관리에 참여하고 적합을 받은 기관에서 나온

분석건수는 444,85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체분석기관에서의 비율은 79%였고,

수탁분석기관에서는 66%였으며, 생물학적 노출평가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분석

되는 2,5-HD는 72,278건 중에 11%만 정도관리 받은 기관에서 분석되었다< 표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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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자체기관 수탁기관

분석
건수

평가받은
분석건수

분석
건수

평가받은
분석건수

분석
건수

평가받은
분석건수

무
기

혈액중 납 68,571 68,571 32,434 32,434 36,137 36,137

핼액중 카드뮴 34,459 27,771 12,765 7,907 21,694 19,864

혈액중 망간 1,062 230 650 229 412 1

소변중 카드뮴 383 377 1 1 382 376

소변중 수은 202 92 2 0 200 92

소변중 비소 1 0 0 0 1 0

합계 104,678 97,041 45,852 40,571 58,826 56,470

유
기

소변중 메틸마뇨산 147,450 142,276 92,198 87,024 55,252 55,252

소변중 마뇨산 192,631 187,106 116,616 111,091 76,015 76,015

소변중 만델산 4,990 3,630 744 75 4,246 3,555

소변중
페닐글리옥실산 2,365 0 10 0 2,355 0

소변중 총삼염화물 10,524 0 1,197 0 9,327 0

소변중 삼염화초산 27,398 0 5,357 0 22,041 0

소변중 2,5헥산디온 74,278 7,929 28,677 0 45,601 7,929

소변중NMF 30,175 6,713 7,411 0 22,764 6,713

소변중NMAC 17,983 0 3,426 0 14,557 0

소변중 뮤콘산 2,390 157 1,975 0 415 157

소변중 페놀 1,571 0 108 0 1,463 0

합계 511,754 347,810 257,719 198,190 254,035 149,620

전체 합계 616,432 444,851 303,571 238,761 312,861 206,090

< 표18.10 > 정도관리에 참여한 기관에서 분석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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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수탁분석 관련법과 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103조 1항 및 별표 14

에 규정되어 있다(표 14). 그 중에서 ‘별표 14. 비고 2’와 ‘제103조 1항의 4’에

의해서 분석의뢰계약이 가능하고,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위탁/수탁의 법적인

근거가 된다. 관련 항목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정되었고 그 연혁은 <

표18.11 >와 같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 제43조 9항에 따라 1년 이내에 건강진단, 분석

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의뢰계약을 맺

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탁기관에 관련한 정의는 따로 되어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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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

설·장비명세서

3.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4.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별표 1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ㆍ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

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

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 활

용할 수 있다.

2.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

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표18.11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수탁분석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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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 제103조 1항의 4 별표 14. 비고 2

노동부령

제231호,

2005.8.1

제103조의2의 정도관리결과를 증명

하는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없음

노동부령

제240호,

2005.10.7

상동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

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호 다목(15)

및 (16)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부령

 

제259호,

2006.9.25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

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

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

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

서)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

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

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호

다목(15) 및 (16)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부령

 

제289호,

2007.12.3

1

상동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

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

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호

가목(5)의 인력과 같은 호 다목(15)

및 (16)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표18.12 > 수탁분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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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대한 고시’는 2002년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으로 제

정5)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0항6)의 건강진단기관 평가 개발

과 함께 2011년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었다7). 이 고시에는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수탁에 대

한 내용이 없다. 이 고시에 의해서 수행되는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는

2013년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평가항목에는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

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2013, 2015,

2017년에 실시되는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서는 4개 대분류, 73개 항

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사하는데 외부기관에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을

전부 의뢰하는 기관은 14개 항목, 전체점수의 16%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약 맺은 수탁기관 결과에서 가져오게 된다< 표18.13 >

4) 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6.3.24

5) 노동부고시 제2002-25호, 2002.9.6

6)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걱법 일부개정, 2009.2.6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 2011.12.23.,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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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세부펑가항목 가중치

1 18 생체시료노출평가표준분석지침 0.5

1 19 정도관리선택항목참가성과 0.5

1 20 정도관리설명자료평가결과 0.5

1 21 내부정도관리 1

3 11 생물학적노출평가장비사용매뉴얼 1.5

3 12 생물학적노출평가장비사용대장 1

3 15 실험실안전보건지침 1.5

3 16 폐기물처리 1

3 17 비상용샤워및세안설비설치 1.5

3 18 가스용기전도방지장치및저장 1

3 19 분석용시약보관상태 1.5

3 20 분석장비국소배기장치 1

3 21 보호용구구비 1.5

3 24 저울검정및교정 2

합계(14 항목) 16

< 표18.13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중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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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5년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지침을 제정했

다.8). 이 지침에서 수탁기관은 수탁하고자 하는 모든 유기 및 무기항목 분석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참여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상위법

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조(분석정도관리의 실시방법) ① 분석정도관리는 유기분석 및 무기분석 항목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정항목(대상기관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과 선택항목(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항목 중에서 대상기관이 임의로 정

하여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는 정도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단, 수탁기관은 수탁하고자 하는

모든 유기 및 무기 분석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참여기관에 보내는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표준시료(이하 “표준시료”라 한

다)의 수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분석 항목 및 평가기준 은 별표 1의 내용을 따른다.

< 표18.14 >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지침 관련 조항 

(안전보건공단)

8)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지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11.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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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야간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제도 변경, 그리고 종합건강진단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장

비와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분석실을 갖추지 않고 분석을 위탁하는 기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시행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관리되지 못했던 야간작업 외에 다른 유해인자

들에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들이 발견되어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

평가의 수탁분석도 늘어나고 있다. 생물학적 노출평가의 45%가 13개 기관에서,

37%가 3개 전문수탁기관에서 분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탁기

관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증가하였다. 다음은 수탁기

관 관리방안과 함께 분석정도관리 전반에 대한 전반적 제언과 향후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가)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지표분석의 신뢰도 향상 방안

① 자체분석기관이나 수탁분석기관에서 분석하는 항목은 모두 정도관리를 참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수탁분석을 받는 기관은 분석건수나 특수건

강진단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 수탁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정

도관리를 필수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수탁기관의 수가 제한되어 있

는 현실에서 수탁기관만 선택항목을 늘려서 참여하게 되면, 정도관리 평가

결과는 참여기관 부족으로 통계적으로 정확한 값을 설정할 수 없어 정도관

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체

분석기관에 분석하는 물질에 대한 정도관리 참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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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현행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표준편차 등을 통해 질관

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시료를 통한 정도관리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표준시료나 기준 실험실에 대한 내용은 고시에 있다.

그러나 실험의 특성상 답을 하나 정해서 실험하는 것에 대한 오류와 전체

실험실에 대한 실험값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의 오류 등의 두 가지의 장

단점이 있어,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② 현재 정도관리 평가방법을 지정항목과 선택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받으

면,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을 정도관리 적합을 받을

때까지 분석업무를 정지 당하기 때문에 기관의 특수건강검진에 타격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수탁기관과 자체 분석기관 모두 정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도관리 부적합평가

방법과 격년으로 실시하는 유기분야, 무기분야별 방법, 정기정도관리와 수

시정도관리의 실시주기등도 향후 의견을 모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도관리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기관을 늘릴 수 있는 장점으로 이

어진다. 이와 더불어 분석인력의 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교육의 필요성

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도관리 항목은 생물학적 노출평가분석건수의

90%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전체 분석건수 68만 건 중 62만 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인해 참여율 낮아 정도관리에서 적합을

받고 분석을 하는 건수는 44만 건으로 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수탁기관에 대하여 분석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참여하여

평가 받도록 한다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건수가 16%가 증가하는 것

을 예상할 수 있고, 전체 분석건수의 81%가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인

정받은 분석기관에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제분석기관과 수탁분석기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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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받도록 한다면 생물학적 노출평

가 분석물질의 90%가 분석정도관리 받고 적합을 받아 분석하게 된다.< 표18.1

5 >

구분

현재 가정(정도관리 참여비율 높이면)

전체 항목
정도관리참여기관
에서 분석된 건수

수탁기관만 참여 전체기관 참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무기
(6종)

111,612 100% 97,041 87% 99,397 89% 104,678 94%

유기
(13종)

572,939 100% 347,810 61% 452,225 79% 511,754 89%

합계 684,551 100% 444,851 65% 551,622 81% 616,432 90%

< 표18.15 > 정도관리 참여율을 높일 경우 예상

나) 수탁기관의 관련법, 규정 개정의 필요성

현재까지 산업보건분야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용할 법과 규정이 없었

고 이를 제안하려고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보건복지부 관련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서는 수탁기

관에 대해서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다. 의료 행위, 수가(비용) 등도 고시9)에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

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 분석 진단능력의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

단기관’으로 정의하고 하고 있을 뿐, 하위의 고시에서도 정의하지 않고 관리하

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17-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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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수탁분석에서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석능력뿐 아니라 검체의 이송, 관리, 결과보고에 대한

수준도 관리가 되어야 하며 책임의 주체도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산업안

전보건법 해당 조항의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의 수준을 높여서 수탁기관이 종합

적인 평가와 관리를 받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기

관 지정기준10)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관련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의하는 것에 역시 향후 고려할 수 있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대한 고시

현행의 고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구분이 없다.

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수탁기관/위탁기관’을 추가해야한다.

현재의 정도관리는 최소의 항목만 ‘적합’판정만 받으면 모든 항목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분석의 신뢰성은 많은 기관에 영향을 주기에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은 수탁받아 분석하는 모든 생물학적 노출지표

표지자에 대한 운영되는 정도관리에 참여해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장

정도관리 부분을 개정해야하며 현행의 무기/유기 분야의 항목에 수탁검사 기관

의 각 항목을 추가해야한다.

검체의 운송, 관리,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3장 기관평가에서 관리 평가하

거나 추가적인 인증제도를 만들어야한다.

10)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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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탁 및 자체 분석기관 전반적 정도관리 필요성

특수검진기관의 분석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

으로 수탁기관 뿐 만이니라 자체분석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인력의

적정한 분석건수, 분석장비의 종류와 대수, 생물학적 노출평가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방안 등의 연구는 더 필요하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와 민간기관, 전

문가 단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특수건강검진 생

물학적 노출평가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발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제시한다.

첫째,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전체 건수의 45%이상을 차지하는 수탁기관 분

석실의 질관리와 함께, 필요한 부분이 분석실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이다. 인

증은 분석실 질관리에 대한 인증, 수탁기관의 검체 관리에 대한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수탁기관은 분석에 대한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수탁/위탁 분석

관계에서 최소한 한쪽은 검체관리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한다. 자체분석기관은

검체의 운반, 보관, 분석의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수탁분석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검체를 운송하고 추가적으로 검체를 관리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

게 된다. 따라서 의료 관련한 임상검사 부문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을 따

로 관리하고 있다. 수탁기관 관련 인증(분석, 검체관리)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의 정도관리 운영위원회 또는 기관평가 운

영위원회 등에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수탁기관 인증을

준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증평가의 항목, 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며, 인증제도를 심사하는 주관기관은 공단, 학회 등에서 인증을 부여 할 수 있

다.

둘째, 생물학적 노출평가의 분석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인력범위가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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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이다. 하지만 특수건강검진

인력기준에는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생물학

적 노출평가는 사업장의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근무환경,

사용물질, 취급방법 등의 산업보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

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전문지식 없이 생물학적 노출평가를 분석을 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시료의 분석은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일

반적인 임상병리에 비해, 시료의 전처리방법, 분석기기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

가 대체적으로 많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분석인력의 구체적인 법

적 기준의 설정과 더불어 분석인력인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질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기관의 분석실에서는 분석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항목만을 분

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0여 종의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중에서

지정으로 시행해야하는 1차 항목(12종)에 포함되는 생물학적 노출평가 분석 건

수가 전체 분석건수에 98%에 해당한다. 나머지 항목은 2.4% 16천 건에 불과하

며 이에 대한 분석 비용은 4억원11)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 100

여개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석실에서 1차 항목이 아닌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서 추가적인 시설, 인력, 고가 장비에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

수건강진단기관의 분석실은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업보건시스템의 중요

한 자원이다. 비용을 투자하여 다른 기관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단에서 물질별 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신뢰

도를 확인하고, 비용을 지원하거나 분석 수가 조정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1)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2017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별 수가 및 산정기준, 2017.07.05. 공

지

12) 16천건에 한국특수건강진단기관협회에서 공지한 수가를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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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수탁기관의 관련법, 규정 개정(안)

다음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용할 법과 규정에 대한 제안이나 실제 적용을

위한 추후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산업안전보건법

보건복지부 관련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서는 수

탁기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다. 의료

행위, 수가(비용) 등도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고시

에서 정할 수 있겠지만 수탁분석기관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노출평가의 수탁분석과 관련한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제103조 1항의 4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행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3조 1항의

4. 법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

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

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4 . 

--------------------

----------------

--------------------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분석능력을 인정

받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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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라 함은 근로자

가 작업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체내흡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 및 소변 등의 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

체, 그 대사산물 또는 그로 인한 생화학적

변화산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표준시료”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무기

및 유기분석 검사능력 평가를 위하여 유해

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을 표준농도별

로 제조한 시료를 말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이라 함은 생물학적노

출지표 검사가 가능하여 다른 특수건

강진단기관으로부터 생물학적노출지

표검사를 의뢰받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을 말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조(대상기관) ① 정도관리의 대상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건강진단기관

2.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신설>

② 기관평가의 대상기관은 제1항제1호와 같

다. 다만, 평가 실시계획 공고일 현재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관은 대상기관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수탁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특

수건강진단기기관

② (현행과 같음)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대한 고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수탁기관’의

용어 정의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분석정도관리 규정을 넣기 위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수탁기관에서 분석되는 항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

탁기관은 수탁분석을 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참여하도록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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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한다.

제6조(정도관리 실시주기 등)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조제1항제1호의 분석정도관리에 합

격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

하고 분석업무를 행하지 않는 기관

④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제3조제1항제3호의 수탁기관으로

인정받은

------------------------------

-

------------------------------

----

④ (생략)

제14조(분석정도관리의 실시방법) ① 분

석정도관리는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에 대하

여 실시하고, 정도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정

항목(대상기관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선

택항목(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항목 중에서

대상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표

준시료에 대하여 대상기관이 분석하여 제출

한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택항목의 종류, 

대상기관이 각각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의 수 

및 결과 설명자료 평가기준은 정도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수탁하고자 하는 모든

유기 및 무기 분석항목에 대해 평가

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분석정도관리의 평가 등)

① (생략)

1~3.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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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무기분석 또는 유기분석 분야별로 각각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1. 분석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표준

시료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및 선택항목의 표준시료 분석결과

중 하나 이상이 신뢰범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특수건강진단 분석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분석정도관리에 참여한 경우

5. 대상기관이 자체 보유하지 아니한 검사

장비로 표준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

출한 경우

<신설>

1~5.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에서 수탁분석을 위하여

참여한 항목에 대해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

목을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제22조(불합격 판정기준) 정도관리 결과 다

음 각 호의 해당 분야별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분석정도관리의 무기분석

2. 분석정도관리의 유기분석

3. 진폐정도관리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4. 진폐정도관리의 폐활량 검사

5. 청력정도관리의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1. 분석정도관리의 무기분석

2. 분석정도관리의 유기분석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분석정도관리(수탁기관)의 각 항목

4. (현행 제3항과 같음)

5. (현행 제4항과 같음)

6. (현행 제6항과 같음)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기준은 기관평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평가운영위

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고시 중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대한 조항은 특별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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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국내 임상검사실 및 수탁분석기관의 질향상 관련 법제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임상검사실에서 수탁기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13)’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1조(목적) 가입자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및 제2절 조직병리검

사료”에서 정한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

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검사를

의뢰(이하 “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는 수탁기관의 인력기준, 검체검사 위탁의 범위와 정도관리에 대

해서 기술되어 있고, 그 외에 검체검사 위탁, 결과통보, 요양급여비용, 위탁검사

비용의 청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여

기서 수탁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함이 언급되어 있다.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기관기준: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 및 진단검사의학교실 등

② 인력기준: 병리과 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임상병리사 등

③ 시설, 장비기준: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④ 정도관리: 수탁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

회 또는 관련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3)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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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및 관련 학회의 인증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은 1976년부

터 시작되었고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다. 대한진

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는 1998년 검사실 신임인증제도를 만들어

임상검사실에 대한 질관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4).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증심사15)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4.1-14).

‘검체의 채취와 취급’에서는 검체의 포장, 운반에 대한 교육, 지침, 검체 도

착 추적시스템, 검사방법 변동 고지, 검체검사 결과보고 소요시간 고지, 경고치

결과 즉시통보 등의 내용이 있고 ‘검사수행 및 장비 운용’에는 장비사용 연한,

장비 점검프로그램 유무, 재위탁 검사 기관의 인증여부, 재위탁 검사 결과임을

통보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14)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 연구, 질병관리본부, 

2015

15)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진단검사의학재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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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인증심사 분야(전체)>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

임상화학

요검경학

임상미생물

수혈의학

진단면역

유세포검사

조직적합성

세포유전

분자진단

종합검증

현장평가

수탁검사

<검사실운영 분야>

검사실 운영전반

- 외부정도관리

- 내부정도관리

- 검사수행전후 평가

- 검사정보 관리

인력

시설 및 안전

- 시설 및 환경

- 일반기구 및 장비

- 안전

<수탁검사 분야>

외부정도관리

내부정도관리

검사 수행 및 장비 운용

- 일반사항

- 재위탁검사

검사수행전후 평가

- 검체채취 및 취급 (운송 포함)

- 검사의뢰서 및 검체접수

- 검체처리

- 검사결과보고

< 표18.16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검사실 인증 평가 문항

■ 그 외 검사실 인증

국내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검사실 인증 외에도 암 조기검진분야

인증평가 사업, 건강검진기관 검사실 질 관리 평가사업 등의 임상검사

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들이 있다. 하지만 수탁에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진단검사의학회/진단검사의학재단의 인증서, 인증점수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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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검사의 노출기준 비교

특수건강진단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는 “유기용제 또는 중금속이 인체

내에 유입된 후 생체시료를 채취하여 원물질 내지 그 물질의 대사산물의 양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생물학적 모니터링’ 또는 ‘대사산물검사’로 부르고 있으나,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건강진단의 목적에 맞는 하나의 검사항목명으로써는 적

절하지 않고 또 ‘대사산물검사’는 대사되지 않은 원물질 검사 (예를 들어, 전혈

중 연 등) 까지 포함하여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생물학적 노출지

표검사’로 정한다”고 용어를 해설하고 있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

l Hygienists, ACGIH)에서는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작업자의 노출과 건강위험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해인자의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매체 중 화학적 검사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생물학적 노출지표(Biological Exposure Ind

ues, BEI)는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지침값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16)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알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체시료를 이

용하여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용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

기준은 노동부고시에서 제시하는 노출기준 정도의 수준에 노출될 때 거의 대부

분의 근로자에서 건강상 나쁜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다.

우리나라는 노출기준에 관하여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등의 외

국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여 온 바, 당시 우리나라에 사용량이 없거나

미미한 물질의 기준이 있거나 어떤 물질은 누락되거나 인종간의 차이, 주당 근

무시간 차이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고찰의 필요성 등으로 화학 물

질 노출기준 자료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따른

제*개정을 지속하여 현재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반영되어 제시

16) 생물학적 노출평가 기준 및 분석방법 연구(20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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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노출기준의 변화와 함께 생물학적 노출지표(Biological exposur

e index, BEI) 기준도 차례로 변화되어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출기준의 변화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사이의 문제점이 드러나 몇

가지의 지적이 되었다. 즉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 중에는 우리나라에만 BEI가 제시되어 있다거나, 외국에만 제시되어 있다

거나, 국내외 제시된 값들이 서로 다르거나,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

정 노출기준은 강화되었는데 BEI 노출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 기존 노출수

준의 지표물질 노출지표 값을 있는 물질들도 있다.

<표 Ⅲ.19-1 >에서 우리나라와 ACGIH의 노출지표 값과 작업환경 노출기준

과 TLV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외국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니켈 등의 경우에는 발암성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노출을 소변 중 니켈 80

㎍/L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기준은 3㎍/L로 약 25배 정도 높

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출기준 제・개정 이후 신설되거나 강

화된 부분 그리고 외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에 적용하

고 있는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검토해보고 변경된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국

내외 노출 현황을 반영하고 분석방법에 대한 실험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근거

를 마련하여, 생물학적 노출평가의 검사항목과 노출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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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9.1 >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검사 1차 항목 BEI와 TLV 차이

구
분

유해물질명 지표물질명
검사값

노출기준
ACGIH
BEI

독일
DFG

노출기준
(노동부)

ACGIH
(TLV-TW

A)

1차

톨루엔 마뇨산
2.5g/g
crea.

- -

100→50ppm

(개정 고시
2010)

20ppm

트리클로로
에틸렌

총삼염화물
300㎎/g
crea.

- -
50→10ppm

개정2016.8.2
2(고용노동
부고시제201

6-
41호)

10ppm

삼염화초산
100㎎/g
crea.

15㎎/L 0.07㎎/L

퍼클로로
에틸렌 삼염화초산 5㎎/L -　 - 25ppm 25ppm

헥산
(n-헥산)

2,5-헥산디온
5㎎/g
crea.

0.4㎎/L 5㎎/L 50ppm 50ppm

수은과
그 화합물

수은 200㎍
(0.1㎎/㎡)

20㎍/g
crea.

25㎍/g
crea.

0.1㎎/㎥
(아릴화합물)
0.01㎎/㎥

(알킬화합물)
0.025㎎/㎥
(아릴,알킬제

외)

0.1㎎/㎥
(아릴화합물)
0.01㎎/㎥

(알킬화합물)
0.025㎎/㎥
(아릴,알킬제

외)

일산화탄소

카복시헤모
글로빈

5% 3.5% 5%
30ppm 25ppm

일산화탄소 40ppm 2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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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해물질
명

지표물질명
검사값
노출기

준

ACGI
H

BEI

독일
DFG

노출기준
(노동부)

ACGIH
TLV

(TLV-TW
A)

2차

메틸이소부
틸케톤

메틸이소부틸
케톤

2㎎/g
crea.

1㎎/L 3.5㎎/L 50ppm 20ppm

벤젠

(1ppm기준)
뮤콘산

1㎎/g
crea.

500㎍/g
crea.

150㎍/g
crea.

1→0.5ppm

개정2016.8.22
(고용노동부고
시제2016-

41호)

0.5ppm
(1ppm기준)

벤젠 5㎍/L - 0.3㎍/L

(10ppm기준)
페놀

50㎎/g
crea.

- -

아세톤 아세톤 80㎎/L 25㎎/L 80㎎/L 500ppm 500ppm

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50㎎/L
(urine)
50㎎/L
(blood)

25㎎/L
(urine)

　

25㎎/L
(urine)
25㎎/L
(blood)

200ppm 200ppm

클로로벤젠
총클로로카테

콜
150㎎/g
crea.

- - 10ppm 10ppm

니켈과 그
화합물

니켈 80㎍/L -　 3㎍/L

0.1㎎/㎥
(가용성화합물)
0.5->0.2㎎/㎥
(불용성화합물)
개정2016.8.22
(고용노동부고
시제2016-

41호)
1㎎/㎥(금속)

0.1㎎/㎥
(가용성화합

물)
0.2㎎/㎥

(불용성화합
물)

1.5㎎/㎥(금속
)

삼산화비소 비소 220㎍/L -　 0.5㎍/L 0.005ppm 0.00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비소 220㎍/L 35㎍/L 0.01㎎/㎥ 0.01㎎/㎥

황화니켈 니켈 80㎍/L 　- EKA
*

1㎎/㎥ 0.1㎎/㎥

권
장

망간과 그
화합물 망간 36㎍/L -　 15㎍/L 1㎎/㎥ 0.2㎎/㎥

벤젠
(1ppm기준)

S-페닐머캅
토산

50㎍/g
crea.

25㎍/g
crea.

EKA

1→0.5ppm

개정2016.8.22(
고용노동부고
시제2016-41호

)

0.5ppm

스티렌

만델릭산 +
페닐글리옥실

산

600㎎/g
crea. 400㎎/g

crea.
600㎎/g
crea. 20ppm 20ppm

스티렌 　- 0.2㎎/L -

이황화탄소 TTCA 5㎎/g
crea.

0.5㎎/g
crea.

2㎎/g
crea.

10→1ppm

개정2016.8.22(
고용노동부고

1ppm

< 표19.2 >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검사 2차 항목 BEI와 TLV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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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2016-
41호)

톨루엔

o-크레졸 0.8㎎/L 0.3㎎/g
crea.

1.5㎎/L
100→50ppm

(개정 고시
2010)

20ppm

톨루엔
1㎎/dL
(blood)

0.02㎎/L
(blood)
0.03㎎/L
(urine)

600㎍/L
(blood)
75㎍/L
(urine)

퍼클로로
에틸렌

퍼클로로
에틸렌

1㎎/dL 0.5㎎/L 200㎍/L 25ppm 25ppm

기
타

트리클로로
에틸렌

트리클로로
에탄올

　-
0.5㎎/L
(blood)

-

50→10ppm

개정2016.8.22(
고용노동부고
시제2016-

41호)

10ppm

퍼클로로
에틸렌

퍼클로로
에틸렌

-

3 ppm
(end-ex
haled
air)
0.5

mg/L
(blood)　

- 25ppm 25ppm

클로로벤젠

4-클로로카
테콜

- 100㎎/g
crea.

10ppm 10ppm

Total
p-chlorophen

ol
　- 20㎎/g

crea.
150㎎/g
crea.

*EKA = exposure equivalents for carcinogenic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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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 표적장기 선정기준 및 분류틀 마련이 필요함

- 현행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설정기준과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확인

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적장기 결정의 방법론적 타당성 마련의 필요함.

- 현행 하나의 표적장기로 묶여 있는 ‘눈, 피부, 비강, 인두’를 ‘눈’과 ‘피부

및 점막’으로 구분하며, ‘피부 및 점막’질환에 대한 특검강화의 필요성을 제기

함. 기타 악구강계 역시 치과계로 명칭변경을 제안하는 등 보다 일관적인 체계

가 될 수 있도록, 표적장기에 대한 재분류가 요구됨.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변경, 추가 및 삭제 등 수정 의견 제시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특수건강

진단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감시체계(surveillance)의 역

할과 의학적 확진(definite diagnosis)이라는 목적이 혼재되어있어, 진단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특히 발암성 인자와 관련하여서 표적장기 선정대상 질환

인지의 여부, 암의 경우 검사항목의 타당성과 관련한 난점 등 추가 검토 필요

성이 있음. 또한 2차 검사항목(필요시 등)으로 규정되어 개별 특수건강진단기

관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특수건강진

단제도와 실제 현장과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제시함.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에서 의학적 근거와 현실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 객담세포검사, 혈중카복시헤모글로빈(호기중일산화탄소)의 삭제를 권고

함. 또한 소음성 난청관련 순음청력검사시기를 현재의 14시간 소음 노출 중단

후에서 12시간 소음노출 중단 후로 개정을 권고함. 향후 현실적 수행가능성과

의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검사항목의 선정과 근거마련이 필요함.

- 기타 심혈관계 검사에서 LDL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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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값); 비뇨기계 검사에서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여과

율(eGFR) 등 계산값 추가와 소변단백질(현, 단백뇨정량), 소변크레아티닌(현,

크레아티닌정량), 혈청크레아티닌 (현, 크레아티닌) 등 명칭변경, 그리고 표적장

기별 이학적 검사 등을 추가 제시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정도관리에서 지정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의 경

우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져, 수탁분석기관 그리고 자체분석기관 모두 분석을

하는 경우, 정도관리에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

함. 기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질관리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기타 특수건강진단관련 제언

- 소변 및 혈액 등을 이용한 반복 검사의 타당성, 그리고 직업성 암 발

견에 있어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용성에 등 포괄적 검토 필요함

- 또한 여기에 특수건강진단의 제한점으로 줄곧 지속되어 온 소음 이외

의 타 직업병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을 극복할 방안마련이 필요함. 화학

물질 관련 직업성 질환 자체의 낮은 유병률, 그리고 조기발견을 위한 타당한

검사검사의 부족 등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이라는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목적에 맞게

기존 피부질환 검진강화 및 근골격계 질환의 특수건강진단 표적장기로의 추가

등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목적에 맞게 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속적 개선과 방법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도 기구 혹

은 위원회 설치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비보유 현황, 의사 1인당 하루 검진인

력기준 마련, 기타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뢰전달체계 등 기존 논의되었던 쟁점들

에 대한 발전적 개선방안 마련 등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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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요약문

Since the introduction of workers’ health examination system in 1997, the

laws and clinical standards have been continuously changing, and medical pr

actice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Due to the nature of workers’ health ex

aminations(WHE), the necessity of periodic revising current standards by ref

lecting and reviewing recent journals, reports and texts. By reviewing, we c

an check whether the items are missing even though they are necessary for

the WHE, or that there could be also items that are unnecessary based on t

he reality of the current social or clinical systems. Also, there is a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skin disease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in order to

achieve the early detection of workers' diseases,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periodic health examination for workers. Finally, there are biological expo

sure indices used to assess the inadequacies of on-site management and to

determine the degree of human exposure to hazard materials. Although these

indicator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WHE, the quality management p

lan is not validated fully, especially for transfer and analysis system of the

BEIs material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will try to

suggest of revising of WHE, and amendment of relevant laws, regulations i

n the future.



260...특수건강진단의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연구책임자 : 김 정 원 (책임연구원, 의학박사 ,고신대학교)

연 구 원 : 채 홍 재 (연구원, 의학박사 , 천안의료원)

연 구 원 : 이 영 일 (연구원, 의학석사 , 고신대학교)

연 구 원 : 손 준 석 (연구원, 의학박사 , 성균관대학교)

연 구 원 : 설 진 곤 (연구원, 의학석사 , 온종합병원)

연 구 원 : 김 건 형 (연구원, 의학석사 , 인제대학교)

연 구 원 : 장 태 원 (연구원, 의학석사 , 한양대학교)

연 구 원 : 이 의 철 (연구원, 의학석사 , 선병원)

연 구 원 : 김 정 일 (연구원, 의학박사 , 동아대학교)

연 구 원 : 이 화 평 (연구원, 의학석사 , 구미차병원)

연 구 원 : 정 지 현 (연구원, 의학석사 , 고신대학교)

연 구 원 : 이 철 호 (연구원, 의학박사 , 터의원)

연 구 원 : 송 재 석 (연구원, 의학박사 , 관동대학교)

연 구 원 : 신 경 석 (연구원, 의학석사 , 씨젠의료재단)

연 구 원 : 이 고 은 (연구원, 의학석사 , 이원의료재단)

연 구 원 : 천 태 영 (연구원, 공학석사 , 고신대학교)

연 구 원 : 임 호 섭 (연구원, 의학석사 , ㈜스마티브)



V. 참고문헌...261

연구상대역 : 원 용 림(연구위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연 구 기 간>>

2017. 04.01 ~ 2017.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도 위탁연구 용역사

업에 의한 것임


